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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세계경제의 무역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의

와는 담을 쌓고 지냈던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FTA 체결 열기

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기에 모색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통상대국의 꿈을 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저희 경제사회연구회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우리 경제 운 에 

중ᆞ장기적으로 결정적인 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한

ᆞ중ᆞ일 FTA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초부터 

이 연구에 필요한 연구재원을 확보하고, 2002년 하반기에 이 연구를 주관

할 연구기관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선정하 습니다. 2002년 말 중국

의 주룽지 당시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 한ᆞ중ᆞ일 정상회의에서 한ᆞ

중ᆞ일 FTA 검토를 제안함으로써 저희 연구회의 연구주제 선정이 시의

성이나 내용 면에서 바람직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매년 10권 내외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연구 첫해인 2003년에는 한ᆞ중ᆞ일 

FTA 검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2004년에는 각 산업 및 분야별 

향 및 대응방안을 연구하며, 연구 마지막 연도인 2005년에는 한ᆞ중ᆞ

일 FTA 추진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2003년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연구 첫해에는 9권의 보고서

를 출간하기로 하 습니다. 동 연구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에 한국

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협

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 습니다. 2004년부터는 참여 연구기관의 수를 대

폭 확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연구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협동연구에 참여한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진은 물론이

고, 외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훌륭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고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연구

회의 玉台煥 사무국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鄭仁敎 FTA 연구팀장은 

광범위한 연구분야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노고를 아끼지 않았

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협동연구의 보고서가 한ᆞ중ᆞ일 FTA는 물론이고, 우리나

라 FTA 정책방향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文 石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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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1880년 일본에 修信使로 갔던 金弘集이 국내에 들여온『조선책략』은  

당시 청나라 주일공사관이 참사관으로 있던 황준헌이 저술한 것입니다. 

황준헌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선ᆞ일본ᆞ청국이 펼

쳐야 할 외교정책을 이 책에서 논술하 습니다. 주된 결론은 조ᆞ일ᆞ청 

3국은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배워야 하며,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는 동양 3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

안을 조선에 제시하 는데,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속하며, 미국과 연대

할 것을 권유하는 ‘親中國ᆞ結日本ᆞ聯美邦’ 입니다.

21세기의 상황이 구한말과 같지는 않지만, 황준헌의 제안이 지금도 우

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의(regionalism)가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동아시아지역만이 그런 추세

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다자무역체제의 진전에만 노력

해 왔고, 중국은 2001년에서야 다자무역체제인 WTO에 가입하 을 뿐입

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

성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공동연

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 고, 중국 역시 자유무역

협정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아시아지역에서

의 지역주의 핵심은 한ᆞ중ᆞ일 3국이 어떠한 형태로 경제통합을 이룩하

느냐에 초점이 모아질 것입니다.

한ᆞ중ᆞ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역규범 분야는 한ᆞ중ᆞ일 3국이 ‘규범 중심의 

경제통합(rule-based economic integration)’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합니다. 한ᆞ중ᆞ일 3국 모두 유교사상에 바탕을 두고 근대화를 이룩하

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전체국가 및 사회의 운 이 법률의 바탕 

위에 있는 법치(法治)라기보다는 사람에 의해 운 되는 인치(人治)에 가

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 아래 한ᆞ중ᆞ일 3국간의 경제통합 논

의에서 규범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본 보고서는 이러한 규범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무역규범 중에서도 원산지 규정,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경쟁

정책,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의 분야에서 

한ᆞ중ᆞ일 3국의 운용현황과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고, WTO규범과 같은 

다자체제의 규범,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규범을 비교ᆞ분석하 습니

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위 분야가 한ᆞ중ᆞ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논의될 경우 어떠한 점이 쟁점사항으로 될 것인지 판별하 고, 협상과정

에서 우리가 반드시 제기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 습니다. 특히 각종 무역

규범 관련 협상이 진행될 경우 이 협상을 통해 중국의 각종 무역규범의 

강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각종 무역정책이 합리적으

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중국은 우리보다 비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ᆞ중ᆞ일 3국간 경제통합이 이룩될 

경우 3국간 무역규범의 조화(harmonization)를 통해 3국이 공동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대외통상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기업, 일반 국

민 등 우리 경제주체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한ᆞ중ᆞ일 무역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한ᆞ중ᆞ일ᆞ한일ᆞ한중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이 시

작되어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 무역투자정책실의 姜文盛 박사, 朴淳讚 박사, 宋有哲 박사, 尹美京 



박사와 서울대 경제학과의 李根 교수가 공동 집필하 으며, 집필과정에

서 본원 蔡旭 부원장, 무역투자정책실 金準東 박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

국팀의 池晩洙 박사와 공주대학교 李鍾華 교수, 한양대 韓弘烈 교수, 숙

명여대 兪鎭守 교수 등이 귀중한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의 추진에 있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제사회연구회에도 감

사의 뜻을 보냅니다.

2003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 忠 榮



국문요약

<원산지 규정>

한ᆞ중ᆞ일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

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ᆞ중ᆞ일 3국간 FTA에 있

어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이다. 하지만 특혜원산지 규정으로서 정책적인 판단이 요청된다. 특히 특

혜원산지 규정의 경우 그 제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고 기존의 FTA

들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3국간 FTA의 원산지 규정의 기본 원칙은 공평하고 투명하며, 

명확하고 예측가능하며, 일관성 있고 중립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

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단명료하고 사용자에게 우호적인 것이어야 한다

는 점이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정으로 구성된다면 FTA의 기

본 목표라 할 수 있는 무역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

다. 

한ᆞ중ᆞ일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가 원용할 수 있

는 규정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를 들 수다. 그 이유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 산업구조 및 보완관계가 한ᆞ중ᆞ일의 그것

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을 원용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입장관

철에 있어서 한국의 향후 산업구조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 비교우

위가 없는 산업은 과감히 양보하고 우리의 산업구조전개에 유리한 방향

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규정은 매우 기술적일 수 있으나 각국의 산업구조를 반 한 정



책적 함의도 갖고 있다. 협정체결 당시의 산업구조만을 고려한 원산지 규

정은 향후 산업발전의 방향에 따라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ᆞ중ᆞ일 FTA의 원산지 규정은 21세기 한국의 산업발전 전망

에 기초한 정책적 고려가 반 된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덤핑>

한ᆞ중ᆞ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반덤핑에 대해 견지해야 

할 입장과 원칙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한ᆞ중ᆞ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이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역내 무역을 촉진

하고 나아가 공동의 번 을 모색하는 데 있다면, 자국산업을 보호하여 무

역의 흐름을 왜곡하는 데 남용되는 수단인 반덤핑제도는 철폐되어야 한

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공동의 반덤핑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이는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

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고 조사당국의 자의성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

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반덤핑 개정조례는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새롭게 개정된 것이나, 현행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하면 

규정이 더 모호하고 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 한국과 

일본은 현행 WTO 반덤핑협정과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DDA협상에서 반

덤핑협정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듯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한ᆞ중ᆞ일 자유무역협정에서 마련되어야 할 반덤핑협정은 여전히 불

투명하고 모호한 규정을 지니고 있는 현행 WTO 반덤핑협정을 대폭 보

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DDA협상 규범분야에

서 한국과 일본은 반덤핑 프렌즈 그룹에 속하고 현행 WTO 반덤핑협정

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보조

를 취하고 있다. 또한 중국도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



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ᆞ중ᆞ일 3국의 입장과 공동노력은 동북아 

FTA의 추진에 따른 반덤핑협정의 제정에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일부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WTO 보조금협정보다도 보조금 규제에 적

극적이다. 그러나 상계조사개시 및 상계조치 부과 건수의 통계를 살펴보

면 WTO보조금협정보다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인 규범 설정은 한국에 이

롭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 반해 중국은 WTO 가입 이후 15년 

동안 비시장경제국으로 취급되는 특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상계조사를 

실시할 경우 특별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보조금 규율을 WTO 보조금협

정보다 강화할 경우 오히려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

에, WTO규율 수준에서 보조금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

가된다.

또한 농업보조금의 허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부문의 수

출보조금을 금지하면서 WTO 농업협정에서의 보조금 규정보다도 자유무

역의 방향으로 진전된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ᆞ중ᆞ일 3국

의 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경우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비중이 높아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

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농업 현실상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한ᆞ중ᆞ일 FTA 협상과정에서도 농업보조금 문제에 한국의 농민단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커 한국정부로서도 농업보조금을 규제할 

유인이 없을 것이다. 

또한 한ᆞ중ᆞ일 FTA 협상과정에서 WTO 보조금협정과의 부합성이 강

조되어야 한다. 중국의 규정 중 일부 조항은 WTO 보조금협정과 부합하

지 않는데, 한ᆞ중ᆞ일 FTA 추진시 이러한 부분이 협상과정에서 거론되



고 사전에 시정되어야 한다.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판정을 내려 상계조치가 남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규정을 재정비하여 이러한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경쟁정책>

경쟁규범의 실체 내용의 조화는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경제통합이 이루

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며, 경쟁법의 집행은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등을 

전제로 수행되는 것으로 법제의 통일 또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는 주

권 국가간 단기간에 조화하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당장의 시급한 문제는 

경쟁정책의 역외적용으로 인해 빚어지는 통상마찰의 방지라는 점에서 경

쟁법의 조화보다는 국제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 다. 

일반적으로 경쟁법의 대상이 되는 실체규정은 한ᆞ중ᆞ일 모두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으며 규제강도가 대체로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한ᆞ중ᆞ일 자유무역협정은 실체규정보다는 대다수의 자유무역

협정에서와 같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 을 때 상대국의 경쟁법을 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국에 대한 예양을 존중하면서 자국 경쟁법의 역

외적용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절차적 협력 체계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외적용의 발효 기준, 절차적 관할권 확

보 과정에서의 협력을 위한 통보, 협의, 국제예양 및 정보교환 등을 규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사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각국과 양자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이다.

한국은 이미 일본 및 중국과 정기적으로 경쟁당국간 회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분산된 집행체계는 이러한 협의 체계를 운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국이 포괄적이고 통일된 경쟁법제와 집행



체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3국간 긴 한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반독점법(안)의 조속한 도입

과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며, 자유무역협정에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것도 이 과정의 가속화

에 일정한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ᆞ중ᆞ일 FTA의 경우에는 경쟁법 수준의 차이가 많은 나라들간의 

FTA인 NAFTA가 주는 시사점이 클 것이다. 특히 NAFTA는 멕시코에서

의 경쟁법 도입 및 경쟁촉진을 위한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

인다. 나아가, NAFTA는 국 기업, 공기업 등의 반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을 고려한다면 한ᆞ

중ᆞ일 FTA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중국의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실체 내용의 측면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필요

설비에 대한 접근 등이 언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한ᆞ중ᆞ일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한ᆞ중ᆞ일 자유무역협정에서는 TRIPS 

-plus방식을 채택하여 3국이 최소한 TRIPS협정 수준으로 지적재산권 보

호수준의 동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TRIPS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

으나 한ᆞ일은 가입한 반면 중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표법조약을 중

국이 가입토록 유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WIPO 저작권조약

(WCT), WIPO 연주 및 음반조약(WPPT)에 대한 적절한 수준에서의 조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일부국의 국내 지적재산권법과 TRIPS 규정과의 불합치성은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각국내 지적재산권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의 지적

재산권 조항자체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와 침해억제책의 유효성에 집중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TRIPS에서 포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도 각국간의 집행력에

서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국내의 집행부분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특히 중국의 집행력이 문제되고 있

으므로 중국의 국내적 시행조치를 좀더 투명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TRIPS 수준의 지적재산권보호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훈련, 집행 등을 협력 및 감독할 기구를 설치한 지적재산권 공동위원

회(Joint Committee of Intellectual Property)를 한ᆞ중ᆞ일 3국간에 설치하

여 지적재산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와 같이 산업재산권

과 저작권, 상표권의 담당부처가 특허청 및 문화관광부 (중국은 지식산권

국, 국가공산국, 상표국, 국가판권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제분쟁발생시 효과적인 대처와 협력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보호 수준에서 저작권 분야는 각국간에 가장 큰 격차를 보

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저

작권 및 저작인접권 조약이 체결되어 발효되고 있고, 현재 일본만이 가입

한 실정이다. 인터넷의 활성화 등 디지털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이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조약의 준수여부가 TRIPS가 규정한 

수준을 넘는 쟁점으로 기능할 것이다. 

또한 한ᆞ중ᆞ일 3국이 지적재산권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

제도를 일정한 수준까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 주제는 이미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미 특허절차의 통일과 조화를 꾀하는 특허법조약

이 체결되었다(2000년 체결). 어떠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 

즉 특허요건(특히 비기술분야로의 특허대상확대)에 대해 각기 나라별로 

상이한 법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실체특허법조약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

한 추세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선행기술공동조사의 확대, 데이터베이스



의 활용, 한ᆞ중ᆞ일 지역특허청설립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동아시

아지역에서의 내국민대우의 실질적 보증을 통하여 지적재산 창출을 확대

하고, 3국의 공동번 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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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세계화 및 지역주의의 확산과 무역규범의 조화

국가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세계경제의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무역규범(trade rules)에 대한 다자ᆞ지역

ᆞ양자간 논의는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활성화의 배경에는 세계

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확산 등이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국제교역이 급증하

자, 다자차원의 ‘무역규범의 조화(harmonization)’가 당면과제로 대두되었

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s), 관세동맹(Customs 

Unions: CUs)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에서도 

참여국간의 통일된 무역규범 마련이 필수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무역규범에 대한 초기 논의는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규정, 세관통과절차 등에 집중되었으나, 우

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중이던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반 이후 

다자ᆞ지역ᆞ양자간 무역협상에서 논의되는 무역규범의 범위는 점차 확

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자유무역협정의 협상과정에서도 반

되고 있는데,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세철폐와 같은 이슈에 관

심이 높았던 과거에 비해 비관세장벽은 물론 환경 및 노동 등과 같은 사

회적 이슈 역시 FTA 조문에 포함되고 있다. 또한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

권, 경쟁,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분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26 한ᆞ중ᆞ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표 1-1> 주요 FTA에 포함된 항목 비교

구 분

호
주
ᆞ
뉴
질
랜
드

미
ᆞ
이
스
라
엘

A
F
T
A

N
A
F
T
A

캐
나
다
ᆞ
칠
레

멕
시
코
ᆞ
칠
레

미
ᆞ
요
르
단

E
C
ᆞ
멕
시
코

한
ᆞ
칠
레

출범연도 1983 1985 1992 1994 1997 1999 2001 2001 -

관세철폐 ○ ○ ○ ○ ○ ○ ○ ○ ○

수량제한금지 ○ ○ ○ ○ ○ ○ ○

세이프가드조치 ○ ○ ○ ○ ○ ○ ○ ○

반덤핑ᆞ상계조치제도 ○ ○ ○ ○ ○ ○ ○

원산지 규정 ○ ○ ○ ○ ○ ○ ○ ○ ○

세관통관절차 ○ ○ ○ ○ ○ ○ ○ ○

투자 ○ ○ ○ ○ ○ ○ ○

서비스 ○ ○ ○ ○ ○ ○ ○ ○ ○

기준ᆞ인정(MRA) ○ ○ ○ ○ ○ ○ ○

위생ᆞ검역 ○ ○ ○ ○ ○ ○ ○

정부조달 ○ ○ ○ ○ ○ ○ ○ ○

지적재산권 ○ ○ ○ ○ ○ ○ ○

경쟁 ○ ○ ○ ○ ○ ○ ○ ○

분쟁해결 ○ ○ ○ ○ ○ ○ ○ ○

전자상거래 ○

인력이동 ○ ○ ○ ○ ○

노동 △ △ ○

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AFTA(ASEAN 자유무역협
정: 브루나이, 다루살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는 협정본문이 아닌 부속협정으로 체결
되었음을 의미한다.

자료: 일본경제산업성,『통상백서 2001』, 채훈(2003)에서 재인용, 개별 자유무역
협정의 출범연도와 한ᆞ칠레 FTA 항목의 경우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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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출범 당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경제적 혜택에 초점을 모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호주와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ANZCER)은 <표 1-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분쟁해결에 대한 규범조차 마련하지 못하 다. 일반적으로 

앞서 지적한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무역규범 범위확대에 획기적인 협정으

로 평가되는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다. 특히 NAFTA는 부속협정

을 통해 환경 및 노동과 같은 일종의 사회적 이슈(social issues)를 무역과 

연계하고 있다. 부속협정 중 ‘환경협력에 대한 북미협정(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NAAEC)’은 환경보존 및 개선, 지

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증진, 환경관련 법률 및 정책의 공

조 등을 협정목표로 삼고 있으며, ‘노동협력에 대한 북미협정(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 NAALC)’의 목표는 근로조건 및 생활수

준의 향상, 노동법 집행 공조 등이다.

이와 같은 환경 및 노동 이슈의 고려는 미국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미국-요르단 FTA에서도 계승되었다. 미

국-요르단 FTA는 무역과 환경, 무역과 노동이 부속협정이 아닌 본 협정

에서 거론된 첫 자유무역협정이며, 나아가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규범

까지 마련되었다. 또한 NAFTA 이후 ‘기업인의 일시적인 입국(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범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나. 연구의 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무역규범의 조

화는 필수조건이며, 거론되는 무역규범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의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될 경우 ‘무역규범

의 조화’는 반드시 고려될 협상이슈라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ᆞ중

ᆞ일 3국의 무역규범 운용현황을 비교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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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및 여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규범을 비교하여 한ᆞ중ᆞ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무역규범의 대상은 원산지 규정,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지적재

산권, 경쟁정책, 긴급수입제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표준관련조

치, 정부조달, 투자, 서비스, 통신 등 여러 가지이나, 본 연구에서는 원산

지 규정,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등에 연구초

점을 맞춘다.

우선 원산지 규정의 경우 한ᆞ중ᆞ일 3국간 교역되는 상품에 특혜관세

를 부여하거나 관세를 철폐할 경우 3국간 교역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규

정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연구가치가 있다. 반덤핑

과 상계조치의 경우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y measures)로서 

한ᆞ중ᆞ일 3국이 이들 조치들의 법적ᆞ제도적 틀과 운용현황을 살펴본

다. 또한 3국의 보조금 운용실태를 비교ᆞ분석하는데, 한ᆞ중ᆞ일 3국의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확보에 한계가 있어 WTO에 통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자유무역협정 협상시 경쟁정

책 분야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역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증진하기 위한 한ᆞ중ᆞ일 3국간의 인식공유가 중요한바, 3국의 제도적 

측면을 고찰하여 한ᆞ중ᆞ일 FTA에 대한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

한 중국이 협상대상국인 점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전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중국의 열악한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파

악하고 한ᆞ중ᆞ일 FTA 추진시 고려하여야 할 부문을 제시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원산지 규정이 고찰되는데, 원산지 규정이 국

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설명하고, WTO의 원산지 규정협정(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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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Rules of Origin)을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을 

비교ᆞ분석한 후, 한ᆞ중ᆞ일 3국의 원산지 규정 및 운용현황을 비교하

여 한ᆞ중ᆞ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반덤핑과 관련된 경제학의 이론적 배경 및 무역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고,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이하 반덤핑협정)과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주요 규정을 비교ᆞ분석한다. 그리고 한ᆞ중ᆞ일 3국의 

반덤핑제도를 비교하여 한ᆞ중ᆞ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보조금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향과 경제학적 의미를 살

펴보고,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보조금협정) 및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

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관련 규정을 비교ᆞ분석한다. 그리고 한ᆞ중

ᆞ일 3국의 보조금 운용현황과 상계조치 관련 제도를 비교하여 한ᆞ중ᆞ

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5장에서는 경쟁정책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경제학적 의미를 살펴

보고, WTO에서 경쟁정책 관련 규범과 여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경쟁정

책 규정을 비교ᆞ분석한다. 그리고 한ᆞ중ᆞ일 3국의 경쟁법ᆞ정책 및 

경쟁환경을 비교하여 한ᆞ중ᆞ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6장에서는 지적재산권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경제학적 의미를 살

펴보고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협정)과 주요 자유무

역협정에서의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을 비교ᆞ분석한다. 그리고 한ᆞ중ᆞ

일 3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및 현황을 비교하여 한ᆞ중ᆞ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제7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문헌 분석을 통한 규범비교와 현황파악이 연구방

법으로 주로 이용된다. 분석에 이용된 문헌은 WTO, OECD 등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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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간된 보고서와 한ᆞ중ᆞ일 3국 정부의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되었

으며, 개별 분야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가 검토되었다.



제2장 원산지 규정

1990년대 들어 선진국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이 지

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지역주의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GATT 24조와 관련하여 GATT/WTO에 통보되었거나 실시되고 있는 지역

무역협정 수는 25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170개 이상의 FTA가 실

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70여 개 

이상의 FTA가 WTO에 통보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간의 관세나 비관세조치에 있어서의 특

혜조치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산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품의 판정을 결정하는 원산지 규정은 협정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협정 체결시에도 자국에 유리한 기준을 도입하기 위하여 상당히 어

려운 협상이 진행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원산지 규

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WTO에서 행해지고 있는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작

업에 대해 살펴본 뒤 한ᆞ중ᆞ일 3국의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

다. 그리고 이를 통해 3국간 FTA 체결시 원산지 규정의 협상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1. 원산지 규정과 무역

가.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판정기준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란 ‘상품의 생산, 제조국을 판정하고 확인

하기 위한 모든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로 정의된다. 따라서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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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성을 갖고 있다. 그

러나 반덤핑조치 등 기타 수입제한 조치와 연계되어 보호무역주의의 하

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세계무역자유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원료나 부품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생산 공정도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게 되어 원산지를 판정하는 작업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그 종류에는 특정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 특정국가군 상호간에 또는 일방적으로 무역상의 혜택을 부여할 경우

에 적용되는 특혜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일반적인 상

품의 원산지를 반덤핑, 쿼터, 정부조달, 수출입통계작성 등 원산지 판정이 

필요한 모든 비특혜무역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타 무역정책

상의 목적을 위한 비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이 

있다.

또한 그 기준으로는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 투입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과 생산된 제품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세번변경의 해당 공정

이 일어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세번변경(Change in Tariff Schedule)

기준이 있다. 또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공정이 일어난 곳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부가가치(Value Added)기준이 있고 가장 중요하고 실

질적인 변형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생산 공정이 발생한 국가에 원산지

를 인정하는 주요공정(Substantial Process or Operation) 기준이 있다.

이들 기준 중에서 세번변경기준의 장점은 많은 국가가 관세법의 기준

으로 HS code를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안정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을 제

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질적 변형을 나타내는 단일 수준의 세번변경

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1) 단순조립과 비단순조립의 구별이 어렵다는 

1) HS code의 몇 단위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HS 2, 4, 6, 8단위 중 

어떤 단위의 변화가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는가에 관한 결정이 있어야 하는바, 

이는 각 류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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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또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2)의 발생 등이 그 단점이다. 또한 많은 양의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자에 있어 모든 부품의 세번을 기록하여 원

산지의 결정에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과다해질 수 있고, 이미 

정해져 있는 HS code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제품의 경우 적용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한편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 실질적인 변형의 기준으로는 일정비율 이

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

준작성의 어려움, 환율의 변동이나 주요원자재나 부품의 가격변화로 생

산비용의 변화가 올 때, 판매가격의 변화가 있을 때 부가가치가 달라져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3)

주요공정기준의 경우, 그 기준이 결정된 이후에는 그의 적용이 명료하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이 자세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일반성이 

없고, 모든 제품에 대하여 주요공정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기준이 자의

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과 새로운 제품의 생산이나 생산방식의 변화

가 있을 때마다 다시 조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나. 원산지 규정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

무역의 성장이 급속히 진전된 이후 원산지 규정은 무역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갖게 되었다. 즉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수입제품의 생산

국 판정뿐만 아니라 수입규제 등의 무역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수입품의 

2) 부품과 완제품이 같은 세번하에 있는 경우(예를 들어, 장난감 기차나 낚싯대 

등)가 있는데, 이는 HS code의 본래 목적이 원산지 규정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

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3) 또한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정확한 수량적 기준(예를 들어 60%)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경우(예를 들어 59.5%) 이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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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판정이라는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무역질서의 변화와 생산 활동의 질적인 변화는 원산지 규

정의 중요성을 증대시켰으며,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산

지 규정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즉 지역주의의 대두는 1990년대에 

들어 새로운 조류의 하나인 확대 및 심화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으로 나

타나고 있는데, 지역무역협정의 적용에 있어서 원산지 규정이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다시 말해서 지역간 무역에 특혜관세를 양허하는 경우 

역내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만 특혜관세가 허용되기 때문에, 역외

국의 역내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의 판정여부는 제

품의 수출입에 중요한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국적기업 및 생산의 세계화(Global Factory)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에 의한 생산 활동 및 아웃소싱에 의한 역외부품의 

사용은 원산지의 결정에 어려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의 한나라

에서 자국산 부품만으로 이루어지던 생산과정과는 달리 현재는 세계 각

국의 부품을 사용하여 여러 나라에서 생산과정이 일어나고 있어 원산지 

판정이 더욱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환경의 변

화에 따라 복잡다기한 원산지 규정이 출현하고 있으며, 각 지역무역협정

마다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원산지 규정은 불공정무역, 자국산업보호, 특혜의 제공, 국산품구

매(buy national) 정책 등의 적용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즉 2차적 무역

정책수단으로서 원산지 규정이 이용되고 있어 원산지 규정 그 자체가 갖

고 있는 중립성과는 달리 이를 이용한 무역장벽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에 의해 역내산 부품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

게 되는데 Krishna and Krueger(1995), Falvey and Reed(1998, 2002) 등은 원

산지 규정이 부품보호(content protection)를 위해 적용될 경우에는 원산지 

규정은 부품보호정책으로서 효율적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과점체제하에서는 원산지 규정은 시장분할(market segmentation)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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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가격차별을 가져옴으로써 역내생산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Ishikawa, Mizoguchi and Mukunoki(2003)의 연구결과도 있

다. 

또한 무역구조의 왜곡도 원산지 규정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원산지 규

정이 적용되는 세이프 가드나 반덤핑관세 등의 보호무역수단이 불공정무

역으로부터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 규정의 불명료성과 자의성, 규정해석상의 차이점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무역구조의 왜곡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또한 특혜지역무역협정이나 개도국 지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들 국가에 대한 특혜의 제공으로 무역구조상 이들 국가에 대한 무역전

환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조달의 경우 원산지 규정이 사용되

어 자국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자국노동의 고용증대나 하청업

체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생산자에 의한 생산이 이루

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무역구조에 왜곡이 생기게 된다.

또한 투자구조의 왜곡도 발생하게 되는데 원산지 규정의 적용에 따라 

기업의 투자지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곳에 투

자가 발생하게 되어 투자구조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즉 소지역간의 지

역무역협정의 경우 역내산 제품에 관하여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역외국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전환효과를 상

쇄하기 위하여 역내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른 투자구조상의 왜곡이 발생한다. 또한 이 경우 기존의 기업보다

는 양호한 조건(예를 들어 최신설비, 연금에의 낮은 지출부담, 강성노조

의 회피 등)으로 진출함에 따라 기존기업의 도산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수입대체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다국적기업이 시장을 분할하고 이러한 분

할된 시장에서 생산 활동도 수행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볼 때 과잉생산

설비의 문제와 이에 따른 생산설비의 활용도 저하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한 투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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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왜곡도 그 부작용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데 실질적 변형

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따른 원산지 규정의 경우 생산 단계 중 특정부

문에 특화하기 때문에 산업구조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즉 생산단계를 

연구 및 개발, 중간재생산, 최종재생산, 마케팅 및 유통으로 나눈다면, 어

떠한 생산단계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거나 부가가치가 발생하 다

고 원산지 규정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 그 생산과정에 특화하게 되고 이

에 따라 비효율적인 산업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원산지 규정4)은 물품의 제조국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증대, 부품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산지의 판정기준에 따라 자국산업에 미치는 향은 매우 크다. 이제까

지 자국산으로 수출하여 왔던 품목이 그 기준이 변경되어 부품생산국의 

제품으로 판정된다면 수출의 부진이나 생산공정의 변화요구, 생산설비의 

이전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기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WTO 통일원산지 규정

WTO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양한 원산지 규정의 존재에서 오는 혼란을 제거하고

자, 공동으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

한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

의 작업은 지역무역협정에서와 같은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특혜원산지 

규정에 관한 것이 아니고 비특혜 원산지의 통일에 관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한 범세계적인 통일 규정이 만들어 

진다면 이는 특혜원산지 규정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4) 자세한 원산지 규정의 정의, 종류 및 경제적 향에 대해서는 한홍렬(199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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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WTO 원산지협정 제9조에 의거하여 

WCO의 원산지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TCRO)

에서 제안 및 기술적 근거제시를 통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미합의사

항은 WTO로 송부한 뒤에 WTO 원산지 규정위원회(Committee on Rules 

of Origin: CRO)에서 WCO 합의사항에 대한 승인 및 미결 쟁점사항에 대

한 결정 등 정책적 결정을 통해 WTO 각료이사회에서 전체작업결과의 

승인 및 시행일자를 확정하기로 하 다. 이에따라 1995년 7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3년 이내인 1998년 7월 완료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시켜 왔으나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협상완

료 시한을 1999년 말로 연장하 으나 현재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

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확인을 위한 WCO의 

기술적 검토는 완료된 상태이며, 완전생산물품, 미소가공, 최소가공 등 

쟁점별로 논의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WTO 도하개발아젠다(이하 DDA)의 

일환으로 원산지 규정의 제정 작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

다.

WCO에서는 약 4년에 걸친 협상을 통하여 WCO 내에서 합의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1999년 5월에 WTO

의 원산지 규정위원회에 통보하 다. WCO의 합의사항은 주로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것으로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는 CRO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는 각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품목전문가 집단인 WCO에

서는 합의가 불가능한 분야들이다. 

우리가 이러한 합의내용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WCO에서 합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론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그 합의내용

은 매우 방대한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상 전체현황 및 일부 관심품목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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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품목별 원산지 규정 구조

구 분 총이슈 타결이슈 미결이슈 타결률

농산물(ch 1∼24) 125 66 59 52.8

광물제품(ch 25∼27) 10 8 2 80.0

화학제품(ch 28∼40) 38 27 11 71.1

가죽(ch 41∼43) 8 6 2 75.0

목재 및 제지(ch 44∼49) 11 11 0 100

섬유(ch 50∼63) 83 52 31 62.7

신발 및 모자(ch 64∼67) 14 9 5 64.3

세라믹(ch 68∼70) 12 9 3 75.0

보석제품(ch 71) 5 5 0 100

철강(ch 72∼73) 12 9 3 75.0

비철금속(ch 74∼81) 24 20 4 83.3

금속제품(ch 82∼83) 17 17 0 100

기계류(ch 84∼90) 86 74 12 86.0

시계(ch 91) 6 5 1 83.3

기타 잡품(ch 92∼97) 35 30 5 88.6

합 계 486 348 138 71.6

자료: WTO 통일원산지협상 동향 및 전망(산업자원부)

한편 WCO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실질적인 변형으로 인정하여야 하

는가에 대해 WTO로 이관한 사항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ⅰ) 동물의 사육/비육 및 도축

ⅱ) 육류, 어류, 卵, 채소 등의 건조(drying)

ⅲ) crushing and/or grinding

ⅳ) blending of wine/whiskey

ⅴ) 약품제조를 위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의 혼합(mixing)

ⅵ) 시계의 movement의 생산 또는 최종제품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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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수입된 엔진이 장착된 섀시(chassis)를 이용한 자동차의 생산  

ⅷ) 수입 브라운관을 이용한 텔레비전의 생산

ⅸ) sound, image, data의 recording

<표 2-2> 핵심정책쟁점(Core Policy Issues)

쟁점사항 우리 입장 주요국 입장

통일원산지 규정의 
적용범위

선택적 적용
(EU, 브라질, 한국 등 다수국가)

적용 배제
(미국)

직물의 염색 및 날염 염색 및 날염공정 수행국
(EU, 호주, 한국 등 14개국)

직물 생산국
(미국, 브라질, 캐나다 등 8개국)

 철강의 코팅 코팅 공정 수행국
(EU, 브라질, 한국 등 15개국)

강판 생산국
(미국, 아르헨티나 등 4개국)

일반기계류의 조립 세번변경 또는 특정공정 수행국
(미국, 일본, 한국 등 15개국)

45% 부가가치 창출국
(EU, 브라질 등 4개국)

엔진을 장착한 
새시에서 완성차 조립

엔진 장착국
(한국)

완성차 조립국
(미국, 일본, 대만 등 16개국)

가공갑피에서 
신발생산

갑피 가공국
(미국, EU, 한국 등 11개국)

신발 조립국
(인도, 일본, 태국 등 4개국)

가축의 도축공정 4개월 사육기준국
(EU, 일본, 한국 등 11개국)

도축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은 수산물의 원산지

선박기국
(미국, EU, 한국 등 10개국)

연안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5개국)

설탕의 정제공정 정제공정 수행국
(EU, 일본, 한국 등 7개국)

원당 생산국
(미국, 스위스 등 19개국)

커피의 볶음공정
볶음공정 수행국

(미국, 일본, 스위스, 한국 등 
9개국)

커피 원두 생산국
(브라질, 콜롬비아 등 16개국)

우유 조제품 생산 우유 조제품 생산국
(미국, 일본, 한국 등 17개국)

분유 생산국
(EU, 인도 등 3개국)

정제유 생산 정제공정 수행국
(EU, 뉴질랜드, 한국 등 10개국)

조유 생산국
(미국, 캐나다 등 11개국)

자료: WTO 통일원산지협상 동향 및 전망(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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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WCO의 합의결과에 기초하여 WTO의 원산지 규정위원

회에서는 WCO 미합의 사항과 전체구조(overall architecture)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되고 있다. 즉 25∼27류(광물 생산품), 28∼40류(화학제품), 44∼49

류(목재 및 종이류)과 71류(보석 및 금속) 등에 있어서의 WCO에서의 미

합의사항인 품목들에 대해 원산지 규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여러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현재 이해당사국간 또는 다자간 차원에서 계

속 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나 회원국간 이해관계의 조정은 보다 고위급에

서의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다. WTO의 원산지 규정위원

회는 WCO에서 회부된 미타결 분야의 많은 부분을 타결하고, 2002년 7월 

93건의 핵심정책이슈를 일반이사회에 송부하여 일반이사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 다. 일반이사회에서는 이들 이슈에 대한 타결시한

을 2004년 7월로 정하고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 일반원칙(General Rules)

1) 적용범위

회원국이 1994년도 GATT 제1조 제1항의 적용을 초과하는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계약적 또는 자발적인 무역제도와 관련되지 않는 원산지 규정

은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률, 규정 

및 행정적 판정을 의미한다는 데 합의하 다. 또한 1994 GATT 제1조, 제

2조, 제3조, 제11조 및 제13조의 최혜국대우, 제6조의 반덤핑 및 상계관

세,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제9조의 원산지표시요건 및 모든 차별적

인 수량제한 또는 관세쿼터의 적용에서와 같은 비특혜적인 무역정책수단

에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 다. 즉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합의한 바

와 같이 비특혜적인 원산지 규정에 관한 조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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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rmonized System

‘Harmonized System’이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임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HS의 수정에 따라 비특혜 

통일원산지 규정이 향을 받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3) 정의(Definition)

비특혜 통일원산지 규정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manufacturing, producing or processing of 

goods, methods of obtaining goods, material, origination material, non- 

originating material, essential character 등에 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한 논의

를 계속하고 있다.

4) 미소규정(De Minimis)

부속서 2에서 결정된 우선원칙(primary rules)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non- 

originating material은 일정기준(threshold)을 초과하지 못하는 이산 원산지 

판정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합의

를 보고 있으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5) 최소공정(Minimal Operation or Process)

대부분의 회원국은 완전생산기준에 관한 부속서 1이나 부속서 2의 다

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즉 세번변경이나 기타기준에 의한 변형이 일어

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변형으로 보기 어려운 공정이 있기 때문에 이

에 의해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

시 말해서 이 조항은 원산지 판정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는 최소공정

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운송이나 보관의 목적으로 상품이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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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보존을 위한 공정, 선적이나 운송의 원활화를 위한 공정, 상품판

매를 위한 공정 등을 최소공정에 포함시킨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

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공정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ventilation, spreading out, drying, chilling, cleaning, 

washing, sorting, packing, ionizing, salting, dilution with water 등의 예를 포

함시키자는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 것을 포함할 경우 자국의 이익이 심각

하게 손상되는 국가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주정을 수입하여 이를 희석

하여 소주를 만든다든가, 수입어류를 염장하여 가공한 후 이를 수출하는 

국가의 경우 최종생산물이 자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반대하고 있다.

6) Neutral Elements

다른 제품의 생산이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며 그 제품에 물리적으

로 섞이지 않는 제품이나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한 건물의 유지나 장비

의 운용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그 종류로는 연료와 에너지, 장비나 

건물의 유지를 위한 예비부품이나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서도 최종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7) 원산지 결정기준

동물 및 광물 등에 관한 완전생산기준에 의한 원산지 규정5)이 부속서 

1을 적용하며, 특정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에 관하여는 부속서 2를 

적용함을 제시해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general residual 

rule에 관하여는 정의를 유보하고 있다. 

8) Packing and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포장과 포장 재료와 container의 원산지가 그 내용물의 원산지에 향을 

5) 자세한 내용은 G/RO/W/13/Rev.3 page vi의 Appendix 1 참고.



제2장 원산지 규정 43

미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goods): 부속서 1

한 국가 내에서 완전히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

하는 부문으로 이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물

건으로부터 채취된 부품이나 원료와 공해상에서 채취된 수산물 등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해 있다.

다. 품목특정원산지 판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부속서 2

부속서 2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으로 제시되고 있는 Chapter Note/Rules, Principal Rules, Subsidiary Rules, 

Product Specific Residual Rules의 정의와 그 결정 순서 등이다. 이에 대해

서 각국은 상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즉 Chapter Note와 Principal Rule

은 동등한 개념이므로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적용순서를 분

야별로 다르게 하여 어떤 분야는 Subsidiary Rule을 Chapter Note보다 먼저 

적용하여야 하는가 하면 Principal Rule이 적용되지 않을 때 Residual Rule

을 적용해야 하는 분야도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언제 잔여기준(Residual Rule)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국에서 가격이 100달러인 모자(hat HS 65.06)를 hat-forms와 

기타 부품(HS 65.01)을 이용하여 만들었다면 이 경우 비차별원산지 규정

의 기본기준(Primary Rule)인 세번변경원칙은 충족된다. 그러나 이 모자를 

B국에서 수입하여 B국이 원산지인 다이아몬드나 기타 재료를 이용한 장

식을 붙여서 500달러 상당의 모자를 만들고 이를 C국에 수출하 을 경우 

C국에서 이 모자에 대하여 A국과 B국 중 어디에 원산지를 인정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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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B국에서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기준만을 적용한다면 A국이 원산지가 되게 되지만 A국에서 

생산된 모자와 B국에서 생산된 모자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잔여기준

(어떠한 잔여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견 존재)을 적용하여 B

국에 원산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세번변경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A국에 원산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3. 한·중·일 원산지 규정 비교분석

가. 한국

현재 한국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법률체계는 관세법 및 동 시행규칙과 

시행령, 대외무역법 및 동 시행규칙과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

타 여러 법률에서도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 및 관리규칙 등이 규정되

어 있다. 한국의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의 기준인 관세법 시행령 제53조 4

의 제5항에는 “당해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 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ᆞ가공ᆞ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나라를 원

산지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의 수입물

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르면 위 조건에 최소한의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함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생산물품,6) 

6) 완전생산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당해국의 역에서 생산한 광산물과 식물

성 생산물, 당해국의 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한 살아있는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당해국의 역에서의 수렵, 어로로 採捕한 물품, 당해국의 건박에 

의하여 採捕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당해국에서 제조, 가공의 공정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및 당해국 또는 당해국의 선박에서 위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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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변형 및 최소가공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7)은 관계중앙 행정기

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는 보다 자세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의 기초로 세번변경기준(HS 6단

위의 변경)을 명기하고 있으며, 기초로 특정제품에 관하여는 부가가치기

준도 준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특혜관세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43조 17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

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국은 대외무역법 제6절 제23∼25조에서 원산지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도모

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의 표시방법ᆞ확인, 기타 표시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

불어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원산지의 판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7)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 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단순한 

선별, 구분, 절단 또는 세척작업,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의 경우에는 

HS상의 변화가 있다 하여도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음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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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도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에는 법ᆞ조약ᆞ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

가의 생산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

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나 관세율의 적용, 기

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 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

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FTA에 의한 수

입의 경우 원산지 증명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 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이거나 원산지 국가에서 바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

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에

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원산지 국

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관세청장이 정

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ᆞ공

급자ᆞ수출자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이어야 함도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당해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

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신

고일부터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는 등의 세부규칙도 정하고 있

다. 

한국이 칠레와의 FTA를 체결하기 전까지 한국의 원산지 규정은 대부

분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관한 것이었으며 WTO의 원산지 규정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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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ᆞ칠레 FTA의 체결에 의해 한국도 특혜

원산지 규정을 갖게 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대부분의 FTA 원산지 규정과 같이 한ᆞ칠레 FTA의 제4장 원산지 규

정의 전체구조(overall architecture)는 정의(definition) 및 일반적인 내용에 대

해 규정하는 일반규정(general rules)과 품목별로 일차적 기준(primary 

rules), 잔여기준(residual rules) 및 기준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부속서

(Appendix 4)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조정가격,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상품에 관해 정의되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

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1.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역 내에서 채취된 광물

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정의된 바대로, 일방 또는 양 당사

국의 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3.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역 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4.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역 내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

5.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역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밖의 생산물

6.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 내에서 상기 5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부터 생산된 상품

7. 일방 당사국이 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

우 해 밖의 해저로부터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사국이나 당사

국의 인에 의해 채취된 상품

8.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될 것과 비당사국에서 가

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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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과 부스러기

(1)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역 내에서의 생산

(2)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역 내에서 수집되고 원재료 회수용

으로만 적합한 중고품

10. 모든 생산 단계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1호 내지 9호에서 언급

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부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

이와 더불어 간접재료, 중간재, 재료,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

료, 선적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 생산자, 생산, 사용된, 재료의 가치에 대

한 정의도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요건으로 적용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공제법과 직접법의 두 가

지 방식 중 하나에 따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방식의 정의를 

내려놓고 있다.

방식 1: 공제법

RVC = 
AV - VNM

× 100
AV

방식 2: 직접법

RVC = 
VOM

× 100
AV

  RVC: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 비율

  AV: 조정가격 

  VNM: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제2장 원산지 규정 49

  VOM: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

또한 공제법이 사용된 경우 45% 이상이거나 직접법이 사용된 경우 

30% 이상일 때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방 당사국의 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역 내에서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상품이나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 상품의 원산지 판정의 목적상, 상품의 

생산자는 당해 상품에 포함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재료의 생산은 그 후자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

된다. 예를 들어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칠레에서 생산이 일어난 경우 

그 부품도 칠레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한편 부속서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가 상품의 조정가격의 8%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

다는 최소허용수준도 기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체가능 상품과 재료,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간접재료,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환적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 불인정 공정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는

데, 아래 항목에 해당되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는 공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운송 또는 저장 목적상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2. 선적이나 운송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3.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이나 전시에 관계된 작업이나 공정

가. 환풍, 통풍, 건조, 냉장, 냉동

나. 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 또는 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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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피, 탈각 또는 박편, 탈곡, 뼈 제거, 분쇄나 압착, 연질화

라.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를 제거, 기름 도포, 녹 방

지나 그밖의 보호재료 도포

마. 시험이나 측정, 대량 선적의 분류, 포장 상태로 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 포장의 상표 부착이나 특유의 표시, 포장, 포장해체나 

재포장

바. 물 또는 그밖의 수성ᆞ이온ᆞ염화용액에 의한 희석

사. 상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

아. 염화, 가당

자. 동물의 도살

차. 분해

카. 이러한 작업 또는 공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

따라서 단순한 가축의 도축이나 주정을 희석하여 주류를 만드는 과정 

등에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나. 중국

중국은 2001년 12월 ‘수입상품 원산지 사전결정’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

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국내 원산지 관련 법규를 WTO의 원산지 규정

에 일치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중국이 WTO에 통보

한 원산지 규정 관련 법규는 다음의 4개이다(WTO 문서: G/RO/53).

1) Provisional Regulations Concerning the Rules of Origin of the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 Proclamation of the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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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clamation Concerning Changes of the Rules of Origin for the 

Petroleum Products of the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4) Provisional Rules of Origin under 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the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이 중 1)의 법규에 따르면 중국은 완전생산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생산

품을 들고 있다. 

1. 그 국가의 토나 해 내에서 채취된 광물

2. 그 국가에서 수확되고 채집된 식물

3. 그 국가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과 그로부터 획득된 생

산물

4. 그 국가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

5. 그 국가의 선박에 의해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밖의 생산물

6. 그 국가의 가공선박 내에서 상기 5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부터 생

산된 상품

7. 그 국가에서 수집되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품

8. 전적으로 1호 내지 7호에서 언급된 상품으로부터 그 국가 내에서 

생산된 상품

또한 한 국가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인 관점에

서 보아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수입품과 수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이 서로 상이하다. 즉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결정되는 기준인 HS 4

단위의 변경의 경우는 동일하나 부가가치기준은 수입품의 경우 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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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의 경우는 25%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4)의 규정은 ‘방콕협정’ 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법규 내에서의 원산지를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 비원산지 재료나 부품이 그 제품의 FOB 가격의 

50% 이하일 경우(최빈개도국인 경우 60%)에는 최종 실질적 변형이 이루

어진 국가에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2003년 10월 현재 중국은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특혜원산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

국은 ASEAN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어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다. 일본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ᆞ싱가포르 EPA를 체결하기 전

까지는 대부분의 원산지 관련 규정은 GSP를 제외하고는 비특혜 원산지 

관련규정이었다. 일본의 경우 관세청에서는 관세의 결정, 원산지 표시제

도의 규제, 수입통계작성, 원산지 인증제도 등의 목적으로 세번변경기준

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기준으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에도 원산지를 부여할 수 있는 공정의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와 세

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산지를 부여할 수 없는 최소공정(minimal 

operation)의 기준을 갖고 있다. 한편 통산성이나 공정거래위원회8)에서 원

산지 결정 필요가 있을 때는 과정심사(processing test)를 원칙적으로 사용

하고 있으며,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혜원산지 규정에서는 이에 더하여 부가가치 기준까지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원산지 규정 집행기관은 세관, 통산산업성, 공정거래위원회

이다. 통상산업성은 수입쿼터, 수입승인 등 수입을 규율하기 위해 원산지 

8)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쟁법(competition law)에 적용할 목적으로 원산지의 판

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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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사용하고 있다.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

하도록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일본은 이러한 관세를 사용한 예가 

없어 실질적인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은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의 한 형식이라 주장하고 있는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FTA에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을 갖

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FTA에 적용되는 원

산지 규정과 유사하나 정의 부분에서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고 다른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나 통관절차에서 규정되고 있는 규정도 포함

되어 있다. 

먼저 원산지로 인정되는 역내가치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

어 있다.

QVC = 
FOB-NQM

× 100
FOB

QVC: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 비율

FOB: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free on board 가격으로 그 제품이 

수출될 경우 감축, 면제 또는 환급되는 국내소비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가격이다.

NQM: 다음에 의해 정의되는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NQM= TVM - QVM

TVM: 재료의 총가치

QVM: 역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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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충분한 작업(insufficient operation)에 대해서도 한ᆞ칠레 FTA보

다는 상세하지 않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20만 엔을 초과하지 않는 제

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지 않음도 규정되어 있다.9) 

일ᆞ싱가포르 EPA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일반적인 FTA협정보다는 

간략하며 사용되지 않는 규정의 포함과 같은 개념에 대해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일반적인 형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별품목에 대

한 원산지를 결정하는 부속서에도 모든 HS Code의 Chapter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1류에서 24류 중에서 10류(곡물), 21류(각종의 조제식료품), 22

류(음료ᆞ알코올 및 식초), 24류(담배와 제조한 담배 제조품)를 제외한 나

머지류, 26류(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ᆞ석회와 시멘트), 31류(비료), 37류

(사진용 또는 화용의 재료), 41류(원피와 가죽), 42류(가죽제품, 마구, 여

행용구ᆞ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 45류(코르크와 그 제품), 46류(짚

ᆞ에스파르토 기타 粗物 재료의 제품, 籠 세공품 및 枝條 세공물), 64류

(신발류ᆞ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들과 이들의 부분품), 84류(원자로ᆞ보

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6류(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ᆞ차

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

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8류(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9

류(선박과 수상구조물), 92류(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7류(예술품ᆞ

수집품과 골동품)가 제외되어 있다. 

4.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한ᆞ중ᆞ일 FTA의 목적이 3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을 감안할 때 원산지 규정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FTA

9) 한ᆞ칠레 FTA의 경우에는 제5장 통관절차에 규정되어 있으며, 1,000달러 미만

의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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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서의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3국간 FTA에 있어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는 데 기술

적인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특혜원산지 규정으로서 정책적

인 판단이 요청된다. 특히 특혜원산지 규정의 경우 그 제정에 있어 재량

의 여지가 많고 기존의 FTA들과 달리 광범위하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3국간 FTA의 원산지 규정의 기본 원칙은 공평하고 투명하며, 

명확하고 예측가능하며, 일관성이 있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간단명료하고 사용자에게 우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정으로 구성된다면 FTA의 기본 

목표라 할 수 있는 무역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3국간 FTA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원

산지 규정의 형태에 대해서는 확정하여 언급하기 어렵지만 완전생산

(wholly obtained)의 기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기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협상을 통해 3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대안을 도출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질적 변형의 기준으로 세번변경의 원칙 아래 

주요공정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을 품목의 특성, 3국의 산업구조의 특

성,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향 등을 고려하여 보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산지 규정이 통관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면 

회원국간 관세인하의 혜택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특혜를 제공할 수 있

는 기준을 확대하고 통관비용의 증대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원

산지 규정의 제정이 요청된다. 하지만 비회원국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첨부되어야 한다.

한편 한ᆞ칠레 FTA와 일ᆞ싱가포르 EPA의 원산지 규정을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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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유사해 보이지만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특히 일ᆞ싱가포

르의 경우 품목별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가가치 기준이 대부분 국내

부가가치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ᆞ칠레의 경우 공제법 45%, 직

접법 30%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에 있어서 합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품목별로도 3국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다르고, 특히 

한국은 한ᆞ칠레 FTA의 경우와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하

는 FTA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산지 규정의 결정에 있어 한국의 향후 산

업구조에 대한 전망을 포함한 보다 세심한 고려가 요청된다. 

또한 한ᆞ칠레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서를 자발적으로 발급하도

록 하고 있는 데 반해 일ᆞ싱가포르 EPA는 기관이 발급하도록 하고 있

어 차이가 있다. 3국간 FTA에서는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도 발

생한다. 중국의 취약한 투명성을 고려한다면 기관발급이 투명성을 확보

하기에 유리하겠지만 과다한 비용의 발생이 우려된다. 문제의 발생에 따

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자발적인 발급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

이 될 수 있다. 

특히 일ᆞ싱가포르 EPA는 HS코드에서 농산물로 취급되고 있는 1류에

서 24류 중에서 대부분의 류에 대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한ᆞ중ᆞ일 3국간 FTA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농산

물 분야에 대한 원산지 규정에 관한 기준 마련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현재에도 농산물의 허위 원산지 표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청된다.

또한 일ᆞ싱가포르 EPA에는 한일간 교역규모가 큰 공작기계 및 컴퓨터 

관련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84류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없는 점도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분야이다. 또한 한ᆞ중ᆞ일 FTA시 중요한 이슈로 부각

될 자동차에 관한 원산지 규정도 한ᆞ칠레 FTA에서는 공제법 45%, 직접

법 30%의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에 비해 일ᆞ싱가포르 EPA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이 없는 점도 향후 협상에 있어 결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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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ᆞ중ᆞ일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가 원용할 수 있

는 규정으로는 NAFTA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캐나다, 멕

시코의 경우 산업구조 및 보완관계가 한ᆞ중ᆞ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NAFTA에서는 역내국산 부품을 사용한 경우 완전생산기준

이 원칙으로 적용된다. 즉 물품이 역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취득된 경

우나 역내산 재료를 가지고 역내 생산 공정을 거쳐 제조된 물품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한다. 역외국산 부품을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 

번변경 기준으로 판정하며, 세번변경기준만으로 북미산으로 인정하기 어

렵다고 판정하는 경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원용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입장관철에 있어서 한국의 향후 산업

구조 발전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은 과감히 양보하

고, 우리의 산업구조 전개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의 원산지 결정이 요구되는데 서비스의 국제교역이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산지 결정도 한ᆞ중ᆞ일 3국간의 지역무역협

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할 것이므로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이에 관한 

원산지의 결정은 제품에 관한 원산지 판정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할 부분은 북한에 대한 고려이다. 특히 중국ᆞ일본과의 북

한의 교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북한산 

제품이나 부품에 대해서 한국산을 인정해 줄 것인지 등 매우 복잡한 문

제가 제기될 것이다. 현재 한국과 북한은 수출ᆞ수입이 아닌 반입ᆞ반출

에 의한 거래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산 부품을 우리가 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일본이나 중국에 수출할 경우 이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

이냐 북한이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중국이 북한산 부품을 수입하여 한

국에 수출할 경우, 그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북한산 부품을 한국산

으로 인정하는가 여부가 그 제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3국간 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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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원산지 규정은 매우 기술적일 수 있으나 그 반면 각국의 산업구조를 

반 한 정책적 함의도 갖고 있다. 협정체결 당시의 산업구조만을 고려한 

원산지 규정은 향후 산업발전의 방향에 따라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한ᆞ중ᆞ일 FTA의 원산지 규정은 21세기 한국의 산업

발전 전망에 기초한 정책적 고려가 보다 반 된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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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현재 WTO/DDA 규범협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덤핑협정의 개

정논의는 반덤핑협정의 폐지 및 유지 여부 그 자체를 논의하는 것이 아

니라 반덤핑협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는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이 공식출범하면서, 

의장성명서 제28항에서 WTO 반덤핑협정의 규율을 명확하게 하고 개선

할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과 목

적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반덤핑협정의 존재 

그 자체는 인정해야 하고, 다만 일부 문제점이 있는 규정을 개선할 수 있

도록 협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ᆞ중ᆞ일 FTA를 추진하는 목적이 3국간 무역을 촉진하고 공

동의 번 을 모색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한ᆞ중ᆞ일 3국은 DDA 반덤핑협

상의 범위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틀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내

린 반덤핑조치의 대부분이 한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

서는 한ᆞ중ᆞ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반덤핑규범은 매우 중요한 이

슈이다. 현재 DDA협상 규범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반덤핑 프렌즈 그룹

(antidumping friends group)에 속하고, 현행 WTO 반덤핑협정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

다. 또한 중국도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ᆞ중ᆞ일 3국의 입장과 공동노력은 동북아 FTA의 추진에 

따른 반덤핑협정의 제정에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ᆞ중ᆞ일 3국이 FTA를 체결할 때 반덤핑제도에 대해 견

지해야 할 입장과 원칙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한ᆞ중ᆞ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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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이 활용하고 있는 반덤핑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반덤핑

과 FTA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반덤핑제도의 철폐 또는 유지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한다. 반덤핑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근거는 약탈적 덤핑인데, 이는 현실세계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탈적 덤핑을 이유로 제소한 사례에서 약탈적 덤핑이 성립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또한 FTA 체결로 인해 반덤핑제도가 폐

지되면, 다른 회원국이 보조금 및 독과점 금지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어수단이 없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반덤핑제도는 이

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유용하다는 주장이나, 이 연구는 반덤핑제도가 전

략적 수단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밝힌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ᆞ중ᆞ일 3국의 FTA 체결시 반

덤핑제도는 궁극적으로 철폐하되 다만, 과도기적으로 한ᆞ중ᆞ일 3국의 

무역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의 반덤핑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동의 

반덤핑제도는 현재 WTO 반덤핑협정을 비롯한 여타 국가의 반덤핑제도

가 지니고 있는 불투명성과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조항을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ᆞ중ᆞ일 3국의 반덤핑규정, 특히 중국

의 반덤핑규정과 관행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다음, 개선되어야 할 조항의 

내용을 제시한다. 

1. 반덤핑과 무역

가. 보호주의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수입제품에 의해 야

기되는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발동하는 수입규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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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다. 수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크게 낮아져서 무역을 제

한하는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는 그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반덤

핑조치는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어서 현재 대

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출범한 WTO체제 이후 반덤핑제소는 오

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장벽의 주된 형태가 반덤핑으로 변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995∼97년 3년간 세계 전체 반덤핑제소는 

624건이었으나, 1998∼2000년에는 897건으로 이전에 비해 43% 이상 증가

하 고, 2001∼02년까지 2년간 반덤핑제소는 638건을 기록하여, 1995∼97

년간 반덤핑제소 건수를 초과하 다. 

또한 전통적인 반덤핑제도의 활용국인 선진국만이 아니라 인도 및 남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도국이 반덤핑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반덤핑조치는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듯 반덤핑조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다자간 무역협상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

해 관세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발

동요건이 어렵지 않은 반덤핑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덤핑조치가 중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반덤핑조치

가 무역에 미치는 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Prusa(2001)는 1980∼94

년 사이에 미국의 반덤핑조사를 대상으로 덤핑제소가 무역에 미치는 

향을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수입액을 이용하

여, 반덤핑제소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년간의 수입을 분석하

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 수입의 연간 차분을 이용하는 것이다. 

<표 3-1>은 Prusa(2001)의 분석결과를 표시하고 있는데, 반덤핑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향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먼저 수입금액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보면 덤핑으로 확정 판결된 경우, 판결 이후 3년간 약 50%의 수

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덤핑제소 이후에 합의 조정된 경우

와 무혐의로 판정된 경우에도 무역제한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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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판정된 경우에 덤핑제소 1년 후에 수입은 33% 감소하며, 협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입은 4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덤

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덤핑제소만으로도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소

위 덤핑제소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반덤핑 판정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잠정관세의 징수로 인해 수입이 감소

하는 효과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반덤핑규범은 덤핑으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제소만으로도 외국의 수출을 급격하게 감소시

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rusa(2001)는 협

의 조정된 경우에도 수입이 감소하는 이유를 정치적 압력에서 찾고 있다. 

즉 정치적 향력을 지닌 산업체는 정부가 외국정부와 수출자율규제

(VER) 협상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표 3-1> 미국의 반덤핑제도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수입금액으로 평가 차분으로 평가

덤핑확정판결(t+1) -54.95** -59.36**

덤핑확정판결(t+2) -48.53** -49.65**

덤핑확정판결(t+3) -50.66** -55.53*

무혐의(t+1) -33.87** -26.51

무혐의(t+2) -29.67* -15.13

무혐의(t+3) -30.70 -16.45

협의 조정(t+1) -43.93** -62.93**

협의 조정(t+2) -39.14* -58.96*

협의 조정(t+3) -60.29** -78.44**

주: * 5% 수준의 유의도, ** 1% 수준의 유의도
자료: Prusa(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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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수입의 차이를 사용한 분석을 보면, 반덤핑조사 및 조치가 수입에 

미치는 향은 수입금액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거의 대동소이하다. 

덤핑확정판결의 경우, 수입이 약 50% 감소하고, 협의조정으로 끝난 경우

에 수입은 6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덤핑확정판결, 무혐의 

및 협의조정의 경우에 각각 모형별, 연도별 수입에 대한 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Prusa(2001)는 각 경우에 대해 기업은 가격을 달리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협의 조정의 경우에 기업은 가격을 인상할 유

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덤핑으로 확정 판결된 경우에 기업은 가격인

상을 통해 반덤핑관세로 인한 손실을 상계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고 본

다.

반덤핑조치가 무역장벽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관세 및 쿼터 등의 무역제한조치

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Anderson(1992, 

1993), Clarida(1993) 등은 반덤핑조치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 고, 

USITC(1995), Staiger and Wolak(1994), Morke and Kelly(2002)는 특정 산업

에 국한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Prusa(2001)를 포함한 

이와 같은 분석은 해당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미치는 향만을 파악

하는 부분균형분석이다. 즉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철강산업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국내 철강산업의 생산은 증

가할 수 있으나, 철강을 중간재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여타 산업은 상대

적으로 비싼 철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산

업과의 전후방 연계성을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일반균형모형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Gallaway et al.(1999)은 일반균형연산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으로 미국이 취한 반덤핑조치로 인한 후생비용

을 분석하고 있다. 표준 CGE 모형과 같이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과 완전

경쟁에 기초하여 Armington 가정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품은 불완전 대체

를 가정하고 있다. 기초연도를 1993년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미국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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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및 상계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후생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확정판결의 경우에는 약 50%, 부정적 판

결의 경우에도 30%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반균

형의 관점에서 보면 반덤핑조치로 인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의 잉여가 감소하여 경제전체의 후생이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한·중·일 반덤핑조치의 현황과 배경분석

WTO가 제시한 통계를 보면, 1995년부터 2002년 사이에 중국이 308건

으로 가장 많이 반덤핑제소를 당한 국가이며, 한국이 160건, 일본이 88건

을 제소당하여 한ᆞ중ᆞ일 3국 모두 세계 피제소국 최상위층에 속한다. 

이에 반해 중국이 같은 기간에 발동한 반덤핑제소 건수는 21건, 한국이 

57건 그리고 일본은 단 2건만을 기록하고 있다. 한ᆞ중ᆞ일 3국 모두 반

덤핑제도를 수입규제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보다는 반덤핑규제를 받는 

국가들이다. 이는 한ᆞ중ᆞ일 3국이 국내 내수에 비해 수출이 경제에서 

비중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한ᆞ중ᆞ일 3국간의 반덤핑 조사 및 제소 현황을 보면, 세계적

으로 피제소국인 한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국의 무역에 대해 반덤핑 조사

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고).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이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57건인데, 그 대상 국가를 보면 중국

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 7건, 미국 6건 및 대만 3건으로 나타나 중

국에 대한 반덤핑조사의 비중이 매우 높다. 1997년 반덤핑법이 제정된 이

후 2002년까지 중국이 조사를 개시한 21건의 반덤핑조사에서 한국은 17

건, 일본은 12건, 미국은 10건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반덤핑조사의 주 대

상국이 한국과 일본이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3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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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한·중·일 3국간의 반덤핑 조사 건수

제소국가 對한국 對중국 對일본

한국 - 10 7

중국 17 - 12

일본 1 0 -

자료: 한국무역위원회, 한국무역협회.

중국이 반덤핑조사를 실시한 연도를 보면, 200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으로 인해 관세 및 각종 

무역장벽이 크게 낮아져서 시장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자국산업을 보

호하기 위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반덤핑제도를 적극 활용하

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반덤핑규제의 대

상이 되는 이유는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

에 따라 중국의 산업구조가 對韓 의존형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

려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무역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의 수입규제는 크게 완화되고 있다. 현재 외국에 대해 정식으로 수입규제

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관

세의 부과와 아직 정식으로 발동은 하지 않았으나 중국 및 베트남산의 

섬유류(타올)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연장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 일본은 

주로 수입할당제, 견사, 견직물에 대해 한일 견직품협회에서 수량을 결정

하는 수입승인품목의 운용, 할당관세,10) 선적전 검사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거나, 일본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관련 수입규제가 

10) 할당관세는 쿼터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은 현재 경제산업

성 장관의 명의로 매년 2회에 걸쳐 할당 수량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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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1년 4월 일본은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

테르 단섬유에 대해 덤핑조사를 실시하 고, 2002년 7월부터 5년간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 다. 이러한 일본의 반덤핑조사는 1994년 파

키스탄산 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취해졌다. 한

국에 대해서는 1988년 니트 스웨터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진행된 후 처음 

발동되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피소를 당하고 있는 중국이 발동하는 반덤핑

조사는 한국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반덤핑조사가 수입에 미

친 향을 살펴보기 위해 1997∼2002년에 개시된 21건의 반덤핑조사로 

인한 각 품목의 수입변화를 분석한다. <표 3-3>은 반덤핑조사가 개신된 

연도를 t로, 그 다음해를 t+1로 표시할 때 해당품목의 평균적인 수입변화

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조사가 개시된 품목의 수입은 조사 

개시 다음해에 약 23.8%, 2년 뒤에는 62.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표 3-3> 중국 반덤핑조사로 인한 수입의 변화

(단위: %)

t+1 t+2 t+3

수입의 변화율 -23.8 -62.5 -58.9

자료: 자체분석(Kotis 무역통계 이용)

앞서 반덤핑조치는 무역왜곡적인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국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 다. 여기

서는 중국이 불공정거래로 조사한 품목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한다. 중국

이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었다

면 외국의 무역왜곡적인 관행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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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경쟁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반덤핑조사는 공정한 경쟁조

건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비효율적인 자국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표 3-4> 중국 반덤핑조사 품목의 수출경쟁력 

품 목 t-1 t t+1 품 목 t-1 t t+1

신문용지 -0.94 -0.99 -0.98 에프시론카프로락탐 -0.90 -0.94 -0.99

폴리에스테르 필름 0.23 -0.01 -0.34 아트지 -0.83 -1.00 -

스테인레스 스틸 -0.84 -0.97 -0.94 카데콜 -0.97 -0.92 -

아크릴산 에스테르 -0.80 -0.81 -0.88 무스프탈산 -0.99 -0.99 -

염화메틸렌 -0.93 -1.00 -1.00 합성고무 -0.94 -0.94 -

폴리스티렌 -0.92 -0.95 -0.97 냉연강판 -0.93 -0.93 -

라이신 -0.98 -0.98 -0.96 PVC -0.98 -0.98 -

폴리에스터 칩 -0.98 -0.92 -0.42 TDI -0.99 -0.98 -

폴리에스터 단섬유 -0.99 -0.98 0.07 페놀 -0.99 -0.98 -

아크릴레이트 -0.88 -0.84 -0.88 MDI -1.00 -0.99 -

자료: 자체분석(Kotis 무역통계 이용)

<표 3-4>는 2002년까지 개시된 반덤핑조사 품목의 수출경쟁력을 나타

내고 있다. t는 조사가 개시된 연도의 수출경쟁력을 말한다. 수출경쟁력

은 (수출-수입)/(수출+수입)으로 계산되는데, +1은 수출경쟁력이 매우 높

은 것이고, -1은 수출경쟁력이 매우 약한 경우를 표시한다. 반덤핑조사를 

벌인 전품목에서 수출경쟁력 지수는 거의 -1에 가깝게 나타나 중국은 수

출경쟁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반덤핑

제도의 목적이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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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덤핑과 경제통합

FTA를 비롯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무역창출 및 

전환효과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으나,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및 

상계관세 등의 수입제한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

으로 활발하지 못했다. FTA에서 각 회원국의 반덤핑규범은 계속 유지되

어야 하는지, 아니면 철폐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상존

하고 있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다자간 무역체제인 WTO 규정에 따르면 FTA를 

비롯한 지역경제통합체의 경우에 반덤핑규범은 회원국에게 적용될 수도 

있고, 역내 국가의 합의에 의해 반덤핑규범은 역내 무역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덤핑규범이 역내 회원국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WTO의 

최혜국 대우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최혜국 대우의 예외조항인 GATT 

XXIV 5(b), 5(c) 및 8(b)에 따라 반덤핑규범을 역내 회원국에게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통합과 반덤핑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1) 반덤핑조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라는 견해, 2) 

반덤핑은 어떤 경제적인 근거도 갖지 못하는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견해, 

3) 공동의 독점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덤핑은 공평성(level 

the playing field)을 확립하는 데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앞 단락에서 반덤핑조치가 수입을 제한하여 경쟁력이 약한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 번째 

견해와 관련하여 독점금지법과 반덤핑규범의 관계에 대해 논한다. 특히 

회원국의 상이한 규제와 법을 효과적으로 조화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통

합의 심화(deep integration)와 역내자유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조치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i) 역내자유무역을 달성

하기 위해서 통화의 심화(deep integration)가 필요한지, ii) 만약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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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금지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가 통합의 심화에 필요한지에 대해 논

한다.

1) 경제통합의 심화정도

Lawrence(1996)는 경제통합의 정도에 따라 천층통합(shallow integration)

과 심층통합(deep integr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천층통합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을 제거하는 일련의 조치, 즉 내국민대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nation treatment)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와 쿼터가 철

폐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덤핑규범도 역내무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심층통합은 상품, 생산공정, 생산자 및 자

연인에 향을 미치는 각 국가의 규제와 정책의 차이로 인한 시장분할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i) 각 국가의 법과 규범의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ii) 특정 역

에서는 공동의 법과 규범을 마련(harmonization)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경제통합을 천층통합과 심층통합으로 명확하

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현된 대부분의 경제통합체는 두 가지 요

소가 혼합되어 있다. 경제통합체의 형태는 4가지가 가능한데, i) 천층통합

(shallow integration)은 이루어지고 심층통합(deep integration)의 요소는 전

혀 없는 경우, ii) 천층통합의 달성과 더불어 심층통합의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iii) 천층통합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심층통합의 요소가 포함되는 경

우, iv) 천층통합도 완전히 달성되지 않고 심층통합의 요소도 전혀 포함

되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지역경제통합이 더욱 심화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경쟁법이 도입될 필요

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은 완전한 천층통합(shallow integration)의 달성을 위해 독과점 금지법

이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있다. 즉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을 마련하는 것이 

반덤핑제도를 폐지하는 전제조건이 되는가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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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덤핑제도의 폐지를 위한 전제조건

반덤핑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통합체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11) 정부가 자국의 반덤핑제도를 폐지하

지 않으려는 유인을 갖는 이유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반덤핑법이 존

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기업의 약탈적 덤핑으로부터 국내기업

을 보호하는 데 있다. 두 번째 이유로 반덤핑제도는 외국의 전략적 무역정

책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통합체를 형성하려는 국가가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이 제정되기 전

에 반덤핑제도를 폐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

의 독과점 금지법이 없으면 약탈적 덤핑과 외국의 전략적 무역정책에 개별 

국가의 산업과 국가가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가) 약탈적 덤핑

반덤핑법의 경제적 근거는 약탈적 덤핑(predatory dumping)에 있다. 약

탈적 덤핑은 외국기업이 국내경쟁자를 시장에서 축출할 목적으로 원가 

이하로 가격을 책정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탈적 덤핑은 현실적

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또한 설사 

약탈적 덤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각 국가의 반독점 금지법으로 이 문제

를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Hoekman 1998). 마쓰시다 사건과 같

은 실제 판례도 약탈적 덤핑은 합리적인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

하고 있다.12) 반덤핑 조치는 수출국의 기업과 국내기업을 차별대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원리에 의한 국내외 기업간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11) 지역경제통합에서 반덤핑법과 독과점 금지법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Hoekman 

and Mavroidis(1996), Marceau(1995), Hoekman(1998)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2) 마쓰시다 사건은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인 마쓰시다(Matsushita) 등이 자사제품 가
격을 미국에서 매우 낮게 책정하여 미국 전자회사인 제니스(Zenith) 등이 시장 점
유율이 낮아지자, 제니스 등이 마쓰시다 회사가 약탈적 덤핑을 자행하고 있다고 
제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합리적인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결하 다. 이 사건은 윤미경 외(1999)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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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각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반덤핑제도

는 약탈적 덤핑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합리화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3)

나)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조치

지역경제통합의 목적이 무역정책수단을 제거하여 역내 자유무역을 실

현하고 역내무역을 촉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역내 자유무역의 목표에 역행하는 무역정책을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 이

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기를 원한다. 즉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이 마

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덤핑제도가 다른 회원국의 전략적 정책수단의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국이 취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파악해야 한다. 

외국정부가 자국의 무역장벽을 높여서 자국시장을 보호할 경우에 반덤

핑조치가 외국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Stewart 

1996).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지역경제통합의 목적이 관세 및 쿼터의 제

거를 통한 역내 자유무역의 실현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통합의 경우에

는 적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다른 회원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떤 

회원국이 임의로 철폐된 관세를 다시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을 마련하는 것과 반덤핑법의 유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

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다른 회원국이 독과점 금지법을 악용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회원국이 외국기업간의 합병을 허용하면 

합병된 기업이 독점력을 바탕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이

에 따라 국내 후생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Barros and Cabral(1994), 

13) 반덤핑제도의 경제적 근거와 이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Willig(1994) 및 Chae 

(199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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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over and Willig(1986)는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국내

수입대체산업이 얻는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에 비해 소비자 잉여의 손실

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교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카르

텔의 형성을 정부당국이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반덤핑제도가 이러한 외국정부의 자국 독과점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달려 있다. 무역정책이 외국기업의 독점력 강화

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후생감소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의 여부

는 시장구조, 수요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수출카르텔을 형성하

는 목적은 수출가격의 인상을 통해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데 있기 때문에 

덤핑이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 따라서 반덤핑제도는 독과점의 형성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 

또 다른 근거로 외국정부의 투자제한, 보조금 및 산업에의 국가개입 같

은 산업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덤핑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외국정부의 산업정책은 국내기업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인 향을 미칠 수 있고, 지역경제통합제가 외국정부의 산업정책을 통제

하지 못할수록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덤핑제도를 철

폐하려는 동기는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Dixit(1988), Collie(1991)에 따르면 

외국의 보조금에 대한 부분적인 상계관세의 부과는 실제로 수입국의 효

율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된 

조건하에서 가능한 것이며, 또한 자유무역협정에서 보조금 및 기타 산업

정책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 반덤핑제도가 유지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외국정부로 하여금 보조금을 제한하도록 유도하지 

못하는 데 반덤핑제도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내 

소비자의 후생만 더 크게 감소시키는 비효율적인 수단이다(Deardorff and 

Stern 1987).

이상의 논의를 살펴볼 때,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의 마련이 반덤핑법의 

철폐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반덤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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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제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인 약탈적 덤핑은 현실세

계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의 독과점 금지법으

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외국의 독과점 금지법 및 산업정책

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제도는 문제의 본질을 해

결할 수 없고, 오히려 후방연계산업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향을 미치

게 된다. 따라서 현재 각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반덤핑제도는 거의 대부

분 단순한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되어 경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및 쿼터의 폐지와 함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서 철폐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ᆞ중ᆞ일 3국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을 마련할 필

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협력이 심화되어 ‘심층통합(deep 

integration)’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독과점 금지법을 비롯한 공동의 경

쟁법을 마련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이다. 

다만,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과도기적으로 반덤핑규범이 필요할 수 있

다.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정도로 정부의 우려가 너무 

클 경우에 한해서 일시적 또는 과도기적으로 반덤핑규범이 필요할 수는 있

다. 즉 반덤핑제도의 유지가 경제적인 근거가 아닌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국가의 

현행 반덤핑규범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ᆞ중ᆞ일 3국이 공동의 반덤핑규범을 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의 반덤핑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각국에서 

행해지는 보호무역주의적인 관행을 제거하고 나아가 향후 반덤핑법의 완

전한 철폐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의 반덤핑규범은 현행 보호

주의적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고 규정이 불명확하여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은 WTO규정을 넘어서는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한ᆞ중ᆞ일 3국의 반덤핑규범을 분석하면서 불투명한 규범의 

내용 및 개선되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분석 가능한 범

위 안에서 현행 3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관행도 함께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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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의 반덤핑협정

가. WTO 반덤핑협정의 개관

반덤핑관세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규범은 GATT 체제하에서 마련되었

다. GATT 제6조는 덤핑의 존재,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의 피해 

및 이들 두 요소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반덤핑제도의 운 에 관한 세부사항

이 결여되어 있어, 덤핑과 피해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국의 자의적인 반덤

핑조치 발동이 빈번하 고 이에 따라 국제적 갈등도 심화되었다. 몇 차례

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1994년 WTO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현재의 반덤

핑협정이 채택되었다. 

WTO 반덤핑협정이 GATT 체제하에서의 반덤핑협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이전의 반덤핑협정은 협정에 조인한 체약국에게만 적용되었

던 반면, WTO 체제하에서는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들 수 있

다. 이는 역으로 반덤핑협정을 WTO 모든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

를 제공하게 되어, 미국과 EC를 비롯한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도국도 반

덤핑제도를 운용하게 되었다. 1990년까지 반덤핑제도는 미국, EC, 호주 

및 캐나다 등 선진국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이들 4개국이 세계 덤

핑제소의 80% 이상을 차지하 으나, WTO가 출범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부터는 그 비중이 40%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인도, 아

르헨티나, 남아공화국 등의 개도국이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는 빈도는 급

격히 증가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은 18조와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실

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및 구제조치로 나눌 수 있다. 실체적 요건은 덤

핑의 존재를 확인하는 덤핑판정과 그러한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야기되었다는 피해판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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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은 조사개시의 조건, 제소자의 자격, 조사수행의 방법 등 덤핑조사 

및 판정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구제조치는 잠정조치, 

가격약속 및 덤핑의 확정에 따른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대해 기술하고 있

다. 이와 같이 현행 WTO 반덤핑협정은 조사절차 및 방법, 덤핑마진의 결

정 등 반덤핑제도의 운 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

고, 가장 기본적인 반덤핑협정의 목적, 원칙 및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명

시하지 않고 있다. 

나.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

반덤핑제도의 운 과 관련하여 WTO 반덤핑협정은 이전의 반덤핑협

정에 비교하여 모호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개선하여 상대적으로 세부적

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현행 반덤핑협정은 덤핑의 결정, 덤핑

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덤핑조사의 발동, 반덤핑조치의 기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

를 들어 덤핑마진이 매우 미미하여 덤핑조사를 종결해야 하는 미소마

진(de minimis)의 경우에 WTO 반덤핑협정 이전의 규정은 계량된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현행 협정은 덤핑마진이 2% 이하일 경우로 구체

화하고 있다. 또한 수출자의 국내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구성가격을 산정할 때 일반판매비와 이윤을 이전의 반덤핑규범은 합리

적인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하여 그 개념이 모호하 던 데 반해, 현

행 협정은 실제자료에 의거하여 일반판매비와 이윤을 산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아울러 반덤핑조치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개선된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일몰재심(sunset review)에서 덤핑이 

지속되거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하여 일몰재심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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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반덤핑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소자 적

격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은 국내 동종상품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의 의견표명과 찬성한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의 합계

가 당해 국내산업이 생산하는 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으로써, GATT 체제하의 반덤핑협정에 비해 상당히 구체화하 다. 

이전의 반덤핑협정에 비해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규정이 구체화되

고 투명해졌으나, 여전히 불투명하고 모호한 요소가 남아 있어서 덤핑의 

판정 및 제반 절차가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재량에 의해 좌우될 여지

가 다분하다. 이에 따라 현행 WTO 반덤핑협정은 무역왜곡적인 관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활용되기보다는 보호주의적인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는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규정이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3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규범 논의에서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프렌즈 그룹은 31개의 개정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네거

티브 덤핑을 덤핑마진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로잉(zeroing)의 금지, 재심

절차의 개선, 미소마진의 상향조정,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할 때 

적용방식의 임의적 선택 금지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한ᆞ중ᆞ일 3국의 규범을 비교하면서 상세히 

논한다.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본 절에서는 세계 도처에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서 반덤핑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경제통합과 반덤핑제도에 

대해 논하 던 경쟁법의 도입과 반덤핑제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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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가.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은 상품의 역내교역을 완전히 자유화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 

노동 및 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통합체이

다. 아울러 시장의 통합이 아닌 시장을 분할하는 각종 국내 규제와 관련

하여 정부보조, 독점, 정부수주 및 경쟁정책에 대해 공동의 원칙을 확보

하고 있고, 이는 개별국가의 기관은 물론 초국가적 기관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지역경제통합체 가운데서 EU는 심층통합(deep inte-

gration)을 상당 정도로 진척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국가들은 로마조약에서 조약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과도기에 한해 

개별 회원국의 반덤핑규범을 인정하고, 과도기가 지난 이후의 역내교역

에 대해서는 반덤핑제도의 적용을 금지하 다. 유럽연합에서는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과 반덤핑제도의 폐지는 상호 별개의 문제로 진행되었다. 

즉 로마조약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를 제외하면 관세 및 쿼터가 제거되면

서 반덤핑제도도 동시에 철폐되었다. 로마 조약 91조에 반경쟁적 행위 및 

정부보조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이 반덤핑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나. EEA(European Economic Area)

1970년대 초반 자유무역협정으로 EFTA는 EC의 경쟁법을 상당 부분 

도입하여 EFTA의 경쟁법은 EC의 경쟁법과 매우 유사하 다. 그러나 EC

는 EFTA 국가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EU 국가들과 유럽자

유무역지대(European Free Trade Area: EFTA)14)가 공동시장을 형성할 목

14) 스위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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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추진된 EEA에서 EFTA 국가는 반덤핑조치의 철폐를 협상목표로 

정하 고, EEA 제26조에서 “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반덤

핑 및 상계관세는 협정 당사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EEA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금지되었다. 다만, 농산품(HS 코드 1-25)은 

반덤핑조치의 대상으로 남겨두고 있다. EU가 반덤핑조치를 EFTA 국가

에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EEA를 통해 EU 단일시장은 EFTA 국가로 확

대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EEA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반덤핑법의 폐지되었지만,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NZCERTA)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맺어진 자유무역협정은 1983년 체결되었는데,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1988년 상품에 대한 자유무역을 가

속화하기 위해 협정문 서문에 “반덤핑의 유지는 회원국간 상품에 대한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제4조에서 역내 무

역에 대한 반덤핑조사 및 조치의 발동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에서 반덤핑제도를 철폐한 것은 단일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일시장을 창출한 EU와는 달리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에서 상계관세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1983년 당시 양국간 경쟁법은 상당히 달랐다. 호주는 미국의 경쟁법과 

유사했던 반면, 뉴질랜드는 국의 경쟁법과 흡사하 다. 1986년 뉴질랜

드는 호주의 경쟁법과 거의 유사하도록 경쟁법을 개정하 다. 자유무역

협정문에서는 자국의 경쟁법을 역내무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장 반덤핑 79

라. NAFTA

NAFTA는 회원국간의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자유화

를 달성하 으나, 보조금의 사용 및 역내 무역의 경쟁에 대한 원칙은 현

행 WTO 규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별다른 진척이 없다. 또한 

역내무역에 대해서도 반덤핑조치는 취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만, 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NAFTA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하에서 최종 덤

핑판정시 양국의 독립된 패널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캐나다 정부는 반덤핑법의 철폐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NAFTA 

협정에서 철폐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미국 산업계가 반덤핑법이 계속 존

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 NAFTA에 반덤핑법이 철폐되지 못한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Hoekman 1998). 반덤핑법의 철폐, 공동의 독과

점 금지법의 마련 등은 협상의제가 되지 않았다. 

마. 캐나다-칠레 FTA

캐나다와 칠레는 1996년 양자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 는

데, 칠레는 캐나다와의 FTA가 NAFTA에 가입하는 데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 다. 캐나다-칠레 FTA는 관세와 쿼터뿐만 아니라 반덤

핑제도를 철폐함으로써 NAFTA 이상을 달성하 다.15) 양자간 무역에서 

관세가 제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치가 취해질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 캐나다-칠레 FTA 협정 M-01에서 어떤 반덤핑조사도 개시되지 

않고 상대 국가의 상품에 대한 재심도 하지 않으며, 진행중인 모든 반덤

핑조사도 종료하도록 하여, 반덤핑법의 즉각적인 효력정지와 철폐를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M-04조에서 무역조건이 크게 변한 예외적

인 상황에서는 상대 국가에 대해 반덤핑규범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15) 협정 전문은 http://www.sice.oa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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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두고 있으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양국이 함께 상의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반덤핑규범은 캐나다와 칠레간의 무역에서는 실

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캐나다-칠레 FTA에서 상계관세는 철폐되지 않았으나, 보조금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하고 있다. 또한 양국의 독과점 

금지법을 조화하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J-01조에서 각국은 반경쟁적 업활동을 배척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양국의 담당기관은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이러한 협정 내용을 볼 때, 캐나다-칠레 FTA는 공동의 경쟁법이 마련

되지 않더라도 반덤핑법이 철폐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제 사례이다.

바. 한국-칠레 FTA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반덤핑과 관련하여 제7장에서 양국은 WTO 

반덤핑협정하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WTO 반덤핑협정하에 취해진 

반덤핑조치는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는 NAFTA의 경우와 동일하게 반덤핑제도는 

철폐되지 않았다. 또한 공동의 경쟁법은 마련되지 않고,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상품과 서비스 자유화의 이익이 감소하지 않도록 자국의 경

쟁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몇몇 지역경제통합체에서의 반덤핑법의 철폐 및 공동 경쟁법

의 도입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체결된 지역경제통합체는 각

기 서로 상이한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천층통합(shallow integration)을 

반덤핑법의 철폐를 포함하는 조건 없는 상품의 자유무역이라고 정의한다

면, 이를 실현한 지역경제통합체로는 EU, EEA, 호주-뉴질랜드 FTA 및 캐

나다-칠레 FTA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을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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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통합체는 EU, EEA 및 호주-뉴질랜드 FTA인데, 접근방법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호주-뉴질랜드 FTA는 각 국가의 법이 회원국에 적

용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택한 반면, EU는 각 회원국의 법

을 조화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단일 경쟁원칙을 확립하고 초국가적인 

기관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EU와 EEA에서 각 회원국은 공동의 경쟁법 또는 매우 흡사한 경쟁법을 

마련하 으나, 이것이 반덤핑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EA가 형성되기 전에 EU와 유사한 경쟁법을 지닌 

EFTA 국가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발동한 데서 알 수 있다. 이들 지역경제

통합체가 역내 무역에 대해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폐지한 것은 단일시장

을 창출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다. EU가 중ᆞ동구권 국가 및 지중

해연안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경쟁법에 관한 원칙을 확립

하면서도 반덤핑조치를 계속 발동했던 사실에서도 경쟁법의 마련이 반덤

핑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 지역경제통합체에서의 반덤핑제도 철폐 여부

반덤핑제도의 철폐 회원국 독과점 금지법의 조화 

EU ○ ○

EEA △ ○

NAFTA × ×

호주-뉴질랜드 ○ ○ (상당 정도)

캐나다-칠레 ○ ×

한국-칠레 × ×

주: ○ 반덤핑 철폐, △ 부분철폐, × 반덤핑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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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중·일 3국의 반덤핑제도 비교

한ᆞ중ᆞ일 3국이 FTA를 체결할 때, 반덤핑제도가 과도기적으로 유지

될 필요가 있다면 각국의 반덤핑규범은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공동의 반덤핑규범이 마련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국의 현행 반덤핑규범과 관행을 분석할 필

요가 있다. 

2001년 11월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중국은 기존의 법률과 규정

을 WTO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 는데 그 일환으로 반

덤핑 관련 규정도 2001년 11월 26일「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이하 

개정조례)로 새롭게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반덤핑 관련 규정을 1994년 제정된 대외무역법 제30조에서 처음으로 도

입하 는데, WTO 반덤핑협정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서 여러 나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개정조례

는 규정의 내용에 있어서 구조례를 크게 보완하 다. 구조례는 덤핑과 보

조금을 동시에 포함하여 6장 42조로 구성되어 있었던 반면에 개정조례가 

덤핑과 보조금을 분리하고 반덤핑조례는 6장 59조, 보조금은 6장 58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반덤핑법을 별도로 두지 않고, 관세법 51∼56조, 관세법 시행령 

58∼71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10∼20조에 걸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WTO 반덤핑협정과 매우 흡사하다. 일본의 반

덤핑규범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향으로 제소자 적격, 관계사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 고, 신규수출자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규범

내용에 있어서 WTO 반덤핑협정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또한 반덤핑제도

를 유지하고 있으나 반덤핑규범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Komuro 

1997). 이에 반해 중국의 반덤핑규범은 새롭게 개정하 음에도 불구하고,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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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활용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활용빈도가 높고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중국 반덤핑규범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한

국, 일본 및 WTO 반덤핑협정을 상호 비교분석한다.

가. 덤핑의 결정

중국의 구조례는 덤핑을 “수입상품의 수출가격이 그 정상가격보다 낮

을 경우”라고 정의하는 데 반해, 개정조례는 제3조에서 “덤핑이란 정상적

인 무역과정에서 수입제품을 그 정상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화인민

공화국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상적인 무

역과정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장에 진입을 추가로 삽입하 는데, 이러한 

덤핑의 정의에 대한 수정은 WTO 반덤핑협정에서 정의한 덤핑의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개정조례에 삽입된 문구는 WTO 반

덤핑협정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및 “다른 나라의 상권으로 도입(introduced into the commerce of another 

country)”이라는 표현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

국의 시장에 진입”을 삽입한 것은 중국으로의 판매를 의미하는데, 단순한 

환적 또는 계약의 청약 등은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위

한 것으로 판단된다.16) 

한국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것을 덤핑으로 규정

하고 있고, 일본은 수출국에서의 동종상품의 가격,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위한 제품의 판매를 덤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

16)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판매의 개념에 단순한 청약(offer)이 포함되어야 할 것

인지에 대해 3가지 입장이 있었다. 가) 상품이 실제로 일국의 관세선으로 반

입되는 경우에만 판매로 보는 견해, 나) 실제로 수입되지 않고 단순한 청약의 

경우도 판매로 보는 견해, 다) 실제로 수입된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그 수입

으로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판매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그것이

다. 미국과 EU에서는 취소불가능한 판매청약(irrevocable offer to sell)은 판매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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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중ᆞ일 3국의 덤핑에 대한 정의는 법조문상 약간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외국의 제품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1) 정상가격의 결정 

가) 현행규정

중국 개정조례 제4조는 “수입제품의 동종제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의 정상거래과정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이 있을 경우에 동 비교 가능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조례와의 차이는 “정

상거래과정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이 있을 경우“라는 표현을 추가하 다

는 점이다. 이는 WTO 반덤핑협정 제2.1조의 내용을 반 하기 위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개정조례 제4조 2항에서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판매되

지 않은 경우에는 제3국에 대한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WTO 반덤핑협정의 규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정상거래의 의미에 대해 중국의 개정조례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WTO 반덤핑협정은 수출국의 국내시장 소비를 위한 

동종제품의 판매가 수입국에 대한 조사대상상품 판매의 5% 이상을 차지

하는 경우에 이러한 판매는 정상가격의 결정에서 충분한 수량(a sufficient 

quantity)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개정조례에는 정상가

격의 결정과 관련된 기준, 수출자의 회계자료 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은 단위비용 이하로의 판매규모가 상

당기간 동안 실질적 수량으로 이루어지고 그 가격이 합리적 기간 내에 

총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결정에서 제

외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는 반면,17) 중국의 개정조례에는 이러한 조

17) 상당한 기간이란 일반적으로 1년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6개월 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단위비용 이하의 판매는 조사대상거래에서 판매된 수량의 20% 이

상인 경우에는 상당한 수량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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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외경제무역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 중국의 반덤핑판정을 보면, 상당수의 판정

에서 원가 미만의 판매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채 단순히 비정상

거래로 취급되어 정상가격의 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Huang 2002). 이러

한 관행은 정상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를 덤핑으로 판

정하게 되는 경우를 양산하게 된다. 

한국은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정의하고,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않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3국으로 수출되

는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 국가에

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

(즉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수

출국 국내시장에서 소비를 위한 판매가 수입국내 판매량의 5% 이상인 

경우 정상가격의 결정에서 충분한 수량으로 간주하고 있고, 단위비용 이

하로의 판매규모가 20% 이상을 차지하면 단위비용 이하의 판매가 실질

적 수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WTO 규정과 합치된다. 

나) 개선방향

WTO 반덤핑협정 제2.2.1조와 한국 및 일본의 규정을 보면, 단위당 비

용미만의 판매량이 20% 이상인 경우에 정상가격 산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원가 미만의 판매를 정상거래에서 관행상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관행은 생산자의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하고 덤핑마진을 인위적으

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 또는 일시적으로 수요가 감소하 을 

때 생산자가 평균비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다. 

즉 비록 가격이 평균비용을 충당하지는 못하는 수준이지만 가변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면,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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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이다. 예를 들어 관광지에 있는 식당이 비수

기에도 가변비용만 충당할 수 있다면 업을 계속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

적인 결정이다. 고정비용은 업의 지속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WTO 현행 반덤핑협정은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적 원칙을 

반 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하는데, 한ᆞ중ᆞ일 FTA의 체결에 있어서 

원가 미만의 판매에 대한 규정은 WTO 반덤핑협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가 미만의 판매를 제외

하는 기준으로 해당가격이 가변비용 미만이고 동시에 경쟁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로 국한하거나(Ahn 2002), 또는 판매의 상당 수준이 

원가미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거래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2) 덤핑마진의 산정

가) 현행규정

중국의 개정조례 제6조에서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는 가중평균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 개별거래가격을 비교하는 방식 및 가중평균가격

과 개별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에 대하여 공평하고 합리

적인 방식으로 비교한다는 구조례에 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조

사당국의 자의적인 가격비교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WTO 반덤핑협정에 근접하 고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WTO 반덤핑협정 제2.4조는 공정한 비교를 위한 일련의 구체적

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개정조례에서는 가격비교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기술

하고 있어서 불확실성과 조사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는 여전히 높

다. WTO 반덤핑협정은 거래 단계, 거래 시기, 판매조건의 차이 등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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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비교가능성에 향을 주는 차이들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중국의 개정조례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

라, 중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판정을 보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 다고 

언급한 판결 보고서는 찾아 볼 수 없다(Huang 2002). 또한 한국 및 일본

산 스테인레스 강판 사건(1999. 6 조사개시, 2000. 12 확정판결)을 보면 

가중평균과 개별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할 때 그 이유를 밝히

지 않고 있어서 중국 반덤핑 집행의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다.

한국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할 때 원칙적으로 거래량 및 가격

을 가중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래별 비교(transaction-to-transaction) 또는 가중평균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가격의 비교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실무에서도 가

중평균방식으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고 있으며, 특히 네거티브

(-) 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제로잉을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반덤핑규범은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의 비교에 있어서 WTO 및 

한국과 동일하게 3가지 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 및 EC에서의 관행

과는 달리 제로잉을 행하지는 않고 있다(Komuro 1997).

나) 개선방향

조사당국이 덤핑마진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수 있는 계산방식으로 제로

잉과 가중평균정상가격과 개별수출가격의 비교(Average-to-Transaction)를 

들 수 있다. 한국은 제로잉을 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중국의 관행은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제로잉은 네거티브 덤핑마진을 0으

로 처리하여 덤핑마진이 인위적으로 생기게 하거나 확대되도록 하기 때

문에 이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ᆞ중ᆞ일 3국이 FTA를 체

결하여 역내무역에 적용하는 과도기적인 반덤핑협정을 마련한다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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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의 금지를 명문 규정화되어야 한다.

Ahn(2002)은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개별수출가격(average-to-transaction)

을 비교하는 방식이 채택되면,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항상 높다 하더

라도 덤핑마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

고 있다. 즉 매거래마다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항상 높다 하더라도, 

가중평균된 정상가격이 특정기간의 수출가격보다 높게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현행 WTO 반덤핑협정은 제2.4.2조에서 수출자가 구매자, 지역, 기

간에 걸쳐 표적덤핑(target dumping)을 행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

적으로 가중평균-개별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WTO 규정에는 어떤 경우에 표적덤핑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덤핑마진의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한ᆞ중ᆞ일 FTA의 경우 최선은 가중

평균-가중평균방식만을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가중평균-개별거래방식

이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

다. 또한 Ahn(2002)이 지적하 듯이, 덤핑마진의 계산방식은 원심과 재심

에서 각기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덤핑조사 및 판결과정에서 일관

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해판정

1) 피해의 결정요소

가) 현행규정

WTO 반덤핑협정에서 피해는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나 실질적 피해의 위협(the threat of material injury) 또는 그런 산업

의 확립에 있어 실질적 지연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한ᆞ중ᆞ일 3국 모

두 WTO 협정의 피해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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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서는 각각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실질적 피해 판정에 대한 규정은 WTO 협정과 거의 동일하다. 

즉 수입물량, 동종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향, 국내산업에의 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개정조례 제8조는 덤핑이 초래한 중국산업의 피해를 판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1) 덤핑수입품의 수량, 2) 덤핑수입품이 국내시장

에서의 동종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향, 3) 중국내 동종산업의 지표에 대

한 향, 4) 수출자의 생산능력 및 재고현황 등 WTO협정과 매우 흡사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중국산업에 대해 피해를 초래한 기타요소”

를 제8.5조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명확하

지 않다. 

중국 개정조례와 관행은 실질적인 피해, 실질적 피해의 위협 및 국내산

업의 확립의 지연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WTO협정과는 달리 각

각의 피해를 판정할 때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판정할 때 동일한 기

준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몇몇 사건의 경우, 중국당국은 덤핑수입이 실

질적 피해의 원인이 되는지를 판정하면서, 피해를 초래하는 여타의 요인

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입이 피해의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Grace et al. 2003). 

또한 중국당국은 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판정하면서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에 대하여 소급적(retroactively)으로 확정덤핑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WTO 반덤핑협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 WTO 반덤핑협정

은 피해의 위협 또는 산업확립의 실질적인 지연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고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확정덤핑관세는 피해의 위협 또

는 실질적인 지연에 대한 판정일 이후로부터만 부과될 수 있다(제10.4조). 

확정덤핑관세가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실질적 피해의 최종

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비록 실질적 피해의 위협에 대한 최종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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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 더라면 덤핑수입으로 피해판

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제10.2조).

나) 개선방향

중국의 반덤핑규범에서 “중국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요소” 등과 

같은 불투명하고 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한 규정은 삭

제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 피해와 실질적 

피해에 대한 위협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중국의 규정

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 피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덤핑관세를 

부과할 때에 적용하고 있는 소급적 적용방식은 WTO 반덤핑협정에 부합

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누적평가

중국의 구조례는 반덤핑조사가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과 

관련될 경우 수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누적평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을 뿐 그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18) 그러나 개정조례 제9

조는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동시에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고 다음의 조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중국산업의 

피해에 대해 누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덤핑수입제품의 덤핑마진이 2% 이상이고,

2) 그 수입량이 기록이 필요 없을 정도의 수량이 아닌 경우

여기서 기록이 필요 없을 정도의 수량이 아닌 경우란 1개 국가에서 수

18) Kermit and Norton(2000)은 한국 및 일본산 스테인레스 강판 사건에서 중국 조

사당국은 피해의 누적적 평가가 합당하다고 평가하면서, 미소마진 이상의 덤

핑마진이 존재한다는 것과 수입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하지 않

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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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덤핑수입제품의 수량이 동종제품의 총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다만, 3% 이하인 개별 국가의 합한 총수입량이 

동종제품의 총 수입량의 7% 이상인 경우는 누적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

는 WTO 반덤핑협정의 제3.3조의 조항과 동일하다. 

한국의 피해판정에 대한 규정도 WTO 협정과 동일하게 덤핑마진이 2% 

이상이며,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3% 이상이거나 3% 이하인 수입자의 합

계가 전체 수입량의 7% 이상인 경우에 누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은 누적적 평가의 요건으로 1) 2개국 이상으로부터 수

입된 상품이 동시에 조사대상이고, 2) 누적평가 대상 수입품의 개별 국가

의 수입량이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을 넘고, 또한 개별국가별 덤핑마진

이 무시할 만한 수준 이상이며, 3) 수입상품간 및 수입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간의 경쟁조건(conditions of competition)을 감안할 때 수입품의 효과

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과 2)는 구체

적인 기준이 있으나, 3)의 경우 상호대체가능성, 판매망의 유사성, 시장판

매의 동시성 등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사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19) WTO 반덤핑협정은 개별국

가의 총수입량이 7% 이상인 경우에는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제소자는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국가를 

제소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무역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7%의 상한선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것으로 여겨

진다. 

아울러 개별수출국의 수입비중이 3% 이하, 그리고 수입자의 합계가 총

수입의 7%라는 무시할 만한(negligible) 수입수량에 대한 기준이 경제적인 

의미를 갖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시할 만한 수입수량이 반덤핑조사

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시할 만한 수입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19) 외교통상부, 한국무역협회(2001),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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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덤핑제도의 운용이 국내산업

에 실질적인 피해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소물량 및 무시

할 만한 수입수량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즉각 종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Ahn(2002)은 미소물량 및 무시할 만한 수입수량에 대한 기준은 

총수입이 아니라 시장점유율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20) 

아울러 만약 한ᆞ중ᆞ일 FTA에서 현행 WTO규정에 따라 총수입을 기

준으로 미소물량을 판단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면, 한ᆞ중ᆞ일 3국 중 어

떤 한 국가와 여타 비회원국와 합계하여 7%인지, 아니면 3국 중 2국가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7%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국내산업 및 동종제품

가) 현행규정

중국의 개정조례 11조는 국내산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WTO 

반덤핑협정 제4.1조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WTO 반덤핑협정과

는 달리 생산자가 수출자나 수입업자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고 있다. 즉 WTO 반덤핑협정은 1) 관련

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직ᆞ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2) 양측이 함

께 제3자에 의해 직ᆞ간접적으로 통제받는 경우, 3) 양측이 함께 제3자를 

직ᆞ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협정 제4.1조 (i) 주 11에서 생산자가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관련효과

가 관련된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되지 아니한 생산자와는 다르게 행동하

20) Ahn(2002)은 총수입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총수입에서 개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게 되므로 전체수입 규모가 작은 경우가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

고, 전체 수입규모가 커서 실질적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오히려 조사 

종료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모순적인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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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할 정도라고 믿거나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중국의 개정조례에서는 이러한 명시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한 지역산업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WTO협정과 동일하다. 지역

산업에 대한 피해판정에 있어서 그 지역의 생산자의 전부 또는 거의 전

부에 대하여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전국적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역 총생산의 몇 

%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계량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각 사

안별로 조사당국의 판단에 좌우될 여지가 남아 있다. 

한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규정은 WTO협정과 마찬가지로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업자와의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에서 8개 항목을 나열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21)

동종상품이라는 개념은 정상가격산정 및 국내산업범위의 확정에 사용

된다. 중국의 개정조례 제12조는 동종상품이란 덤핑수입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말하며, 동일한 상품이 없을 경우 덤핑수입제품의 특성과 가장 비

슷한 제품을 동종상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중국의 관행에서

는 조사당국의 자의적 해석으로 동종상품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폴리에스테르 필름 사건(1999. 4 조사개시, 2000. 8 확정판결)에서 동

종상품의 결정에 물리적 특성, 제조 공정, 경쟁과 상품간의 대체성이 고

21)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

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

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

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

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

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

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

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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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되었다. 이 사건에서 중국 당국은 제품 모델간에 일정 정도의 대체성

(certain degree of substitutability) 및 일정 정도의 경쟁성(certain degree of 

competition)이 있기 때문에 동종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 다. 그러

나 동종상품이면 대체성과 경쟁성을 갖는 것은 당연하나, 대체성과 경쟁

성이 있다는 것이 곧 동종상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

건을 통해 볼 때, 중국의 관행은 동종상품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경

향을 띠고 있다고 판단된다. WTO 반덤핑협정 제2.6조는 동종상품의 기

준으로 제품간의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고, 일본의 주세분쟁(Japan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에 대해 패널은 제품의 특성, 성질, 질적 수준, 최

종사용처,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 제품의 관세 분류표 등을 기준으로 평

가하 다. 

나) 개선 방향

앞서 언급하 듯이 현행 WTO 반덤핑협정에는 관계사에 대한 정량화

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5%의 지분소유를 관

계사 판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기업이 수직적 결합관계에 있거나 

산업의 성격상 긴 한 상호관련성을 맺고 있는 경우에 5%의 지분소유 

기준은 관계사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Ahn(2002)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관계사와 관련된 

과중한 입증책임을 들 수 있다. 조사당국은 흔히 수출자가 5% 이상 지분

을 지닌 관계사의 모든 판매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제품의 

판매와 산업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모든 관계사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로 

국내외 판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국내 판

매자에 대한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국내 판매자의 이익

은 고려되지 않고 국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정상가격으

로 계산되어 덤핑이 발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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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지분소유

가 20% 이상일 때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을 비롯

한 WTO 회원국이 적용하고 있는 5% 지분소유의 기준은 상향조정될 필

요가 있다. 또한 중국에서 동종상품을 판정함에 있어서 조사당국이 자의

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동종상품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

해서는 동종상품에 대한 정의와 그 판단기준을 반덤핑규정에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 덤핑의 조사

1) 제소자 적격

가) 현행규정

중국의 구조례는 단순히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혹은 관련조직이 

반덤핑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 으나, 개정조례는 중국 국내산

업 또는 그를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조직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WTO 반덤핑협정과 매우 유사해졌다. 그러나 ‘관련조직’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아서 반덤핑조사가 남용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Huang(2002)은 중국 반덤핑당국은 동종상

품의 생산자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동종상품을 

실제로 생산하는 자회사를 대표하는 모기업에게도 제소를 허용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구조례와는 달리 개정조례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소비자가격 

및 수출가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조사 신청시 덤핑

의 존재, 중국산업의 피해, 덤핑수입제품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별첨으

로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WTO 반덤핑협정의 제5.2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례에서는 신청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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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개정조례 제17조는 WTO 반

덤핑협정의 제5.4조에서와 같이 국내산업 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의견표

명자의 50% 이상이고, 신청을 지지하는 국내산업 생산자의 총생산량이 

25% 이상일 때 제소적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제소자격요건이 실제로 지켜질 것인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1999년 

조사가 개시되어 2000년 8월에 최종판정을 내린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필

름의 경우를 보면, 최종판정에 단순히 제소자는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

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하 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한국의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실질

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자를 가리킨다. 의견표명 및 찬성자에 대한 기준 등의 제소적격 요건

은 WTO 규정과 동일하다. 

나) 개선 방향

덤핑 제소자격은 조사개시의 요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반덤핑은 조사의 개시만으로도 수출자에게는 상당한 부

정적인 향을 미친다. 반덤핑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소자격이 엄격하

지 않을 경우, 반덤핑제소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효율적인 수출자도 불이

익을 받게 될 수 있다. 현행 WTO를 비롯한 한ᆞ중ᆞ일 3국의 제소자 적

격에 대한 규정은 반덤핑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22) 

반덤핑제소를 당한 동종제품의 국내생산 35%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협

22) 이 예는 WTO 반덤핑협상에서 제소자 적격에 대해 우리나라가 마련하고 프렌

즈 그룹이 제출한 제소자 적격에 대한 문건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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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있다고 가정하자. 어떤 덤핑제소건에 대해 이 협회는 찬성하 고, 

34%의 다른 국내생산자는 반대, 그리고 나머지 31%는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생산의 35%를 차지하는 이 협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18%는 찬성, 17%는 반대하 으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반덤핑제소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는 

의견표명이 50% 이상이고 국내총생산의 25% 이상이 찬성하 기 때문에 

제소자 적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

면, 국내 총생산의 18%만이 반덤핑제소를 찬성한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반덤핑제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하기 위해서는 제소자 

적격의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DDA 협상에서 프렌

즈 그룹은 피해에 대한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국내생산자

로부터 얻는다는 것에 근거하여,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에서 70% 이상의 

지지를 제소자 적격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70% 이상은 이상적인 기준

이며, 최소한 국내생산자의 50% 이상의 지지를 확보할 때 제소자 적격으

로 판단하는 것이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반덤핑제도의 원칙과 부

합된다고 판단된다.

2) 접수사실의 통보

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의 통보와 관련하여 WTO 반덤핑협정은 요건을 

갖춘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사절차 개시 전에 관련 수출국 정부에 통지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개정조례는 신청서 및 관련 증

거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신청서와 증거에 대해 심사를 실

시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며, 조사를 결정하기 전에 수출국의 정

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무부는 반덤핑 질의서 조사에 관

한 잠정시행규칙을 발표하고 2003년 4월 15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국가의 생산업자나 수출업자는 반덤핑 입안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안 공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에 응소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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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관행상으로 수출업자

가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에 20일 내에 그리고 국가경제무역위원

회(SETC)에 30일 이내에 응소해야 했다.23) 만약 외국의 이해관계자가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하면 그 이후 이해관계자가 제출 자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best information available)

에 따라 덤핑마진을 책정하고 있다(Grace et al. 2003). 이에 따라 수출업

자가 이에 대응할 충분한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Huang(2002)은 중국 반덤핑 담당자들이 반덤핑제소의 신청이 이

루어졌다는 것을 피소자가 알지 못하는 것이 피소자가 조사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를 보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조사

조사의 실시와 관련된 중국의 조항은 WTO 반덤핑협정과 기본적으로

는 거의 유사하다. 이용 가능한 정보와 관련하여 개정조례는 “획득한 사

실 및 획득 가능한 가장 좋은 정보에 근거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

으나, 입수 가능한 정보에 대해 부속서 2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WTO 반덤핑협정과는 달리 중국의 개정조례는 추가적인 설명이 전혀 없다.

또한 업상의 비 자료에 대하여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즉 이해관계자의 비 처리 요청 가능성, 비 유지가 요구

되지 않는 요약문의 요구, 조사기관의 비 유지에 대한 의무 등을 기술하

23) 여기서 응소란 WTO 반덤핑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자가 질의서에 답변

하는 데 최소 30일의 기간을 보장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20일 이내에 응

소해야 하는 것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 기간이 아니라, 반덤핑조사 및 진행에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질의서는 응

소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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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규정도 여타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WTO 반덤핑협정의 기본 

골격은 수용하 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WTO협정은 요약본의 경

우에 비 유지가 요구되지 않는 요약본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개정조례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조사의 종료에 관하여 개정조례는 구조례에 비해 그 경우를 상대적으

로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제27조에서 1) 신청자의 철회, 2) 덤핑, 피해 

또는 양자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 3)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경우, 4) 덤핑수입제품의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수량 및 그 

손해가 미소할 경우, 5) 조사당국이 반덤핑 조사의 실시가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구체화하 다. 또한 1개 또는 일부 국가의 조사대

상 제품이 상기 조항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반덤핑조사는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불투명했던 구조례의 상당부분이 WTO 반덤핑협정과 

합치되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한국은 조사개시의 결정이 나면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

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류를 제시하여 연

장을 요청할 경우 2월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비 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 및 이와 관련된 비 이 아

닌 요약본의 제출 등에 관한 규정은 WTO협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라. 반덤핑 조치

1) 잠정조치

반덤핑조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조사기간중에 

국내산업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잠정조치를 취

한다. 중국은 구조례에서 누락되어 있던 잠정조치의 일시 및 기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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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에서는 WTO 반덤핑협정과 같이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는 적용할 수 없고, 잠정관세는 4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특별한 상황에

서만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협정과의 차이점

은 WTO협정 제7.4조는 잠정조치의 연기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규정은 무역의 상당한 비율(significant percentage)을 

대표하는 수출자들의 요청에 따라 관할당국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을 초과할 수 없고, 당국이 조사기간중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로서 피해

를 제거하는 데 충분한지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7.1조에서 명시한 잠정조치의 요건, 즉 조사

당국이 조사기간중 야기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예비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중국의 개정조례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잠정조치의 발동요건이 WTO협정에 비해 완화되어 있으

나, 덤핑수입이 발생하 다고 판단하 기 때문에 덤핑조사가 개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잠정조치의 요건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한국의 경우, 잠정조치의 일시 및 기간은 WTO협정과 동일하게 조사개

시일 60일 이후에 잠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고,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잠정조치는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2) 가격약속

가격약속은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여 확정적으로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수입국 당국과 피제소자가 가격수정에 대해 합의하여 조사를 종

결시키는 조치를 가리킨다. 덤핑관세에 비해 가격약속은 수출업자가 지

게 되는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내산업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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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정조례는 제31∼제36조에서 가격약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데, WTO 반덤핑협정에서 규정한 가격약속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

다. 구조례와는 달리 개정조례가 새로이 도입한 규정은 수출자 또는 수출

국의 정부만이 가격약속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도 가격약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외무역

경제합작부가 가격약속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이유를 수출자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규정에 따르면 수출자가 가격약속을 제안하거나 정부당국이 수

출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

유로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

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약속의 이

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

우, 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 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WTO 반덤핑협정 제8.3조는 당국이 수출자의 가격약속제안을 거

부할 수 있는 이유로 수출자가 너무 많거나 일반정책적인 이유(reasons 

for general policy)를 포함한 기타 이유(other reasons)를 들고 있는 반면, 중

국의 개정조례는 당국이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

만, 반덤핑 가격승인에 관한 잠정시행규칙(2002년 4월 15일 시행)에서 가

격약속의 승인여부를 판단할 때 1) 덤핑으로 인해 야기된 피해의 해소 

여부, 2) 실행을 감독 및 통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의 구비 여부, 3) 중

화인민공화국의 공공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4) 조사를 기피할 가능성 

여부, 5)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요소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과 중국의 반덤핑 시행

규칙이 제시하는 이유가 매우 불투명하여 당국의 재량에 의해 가격약속

의 수락여부가 결정될 여지가 많다. 특히 중국의 시행규칙 제22조는 가격

약속의 계속적인 집행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공공이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가격약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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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이익을 이유로 가격약속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ᆞ중ᆞ일 FTA에서 가격약속을 승인하지 못하는 근거와 취소할 수 있

는 조건을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반덤핑관세

중국의 개정조례 제37조는 최종판정을 거쳐 덤핑의 성립을 확정하고 

이로 인해 중국 산업의 피해를 초래할 경우에 반덤핑관세를 징수할 수 

있고, 제42조는 반덤핑관세는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반덤핑관세의 크기와 관련하여 국

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는 데 적절하다면 덤핑마진보다 적은 반덤핑관세

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 즉 명시적으로 경미과세의 원칙(lesser 

duty rule)을 -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 개정조례는 이러한 규정을 포

함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반덤핑관세와 산업피해 구제수준을 비교하여 낮은 것을 덤핑방

지관세로 부과하고 있다. 산업피해 구제수준은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

가 없었을 경우 국내산업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가격수

준으로 정하고 있다.24) 

일본의 반덤핑규범은 반덤핑관세와 산업피해구제 수준을 비교하여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경미과세원칙을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Komuro 

1997). 

DDA협상에서 프렌즈 그룹은 경미과세의 강행규정화를 주장하고 있는

데, 반덤핑조치의 목적이 관세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실질관세율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는 데 있기 때문

24) 무역위원회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실무지침 IV에 따르면 산

업피해구제수준은 [국산품 적정 판매가격(cif 수입가격+수입통관 제비용)]/수입

가격(cif)으로 정의된다.



제3장 반덤핑 103

에 경미과세의 강행규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

국의 개정조례는 반덤핑조치가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취해진

다는 점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한ᆞ중ᆞ일 FTA의 체결에 있어서 경미과

세의 강행규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또한 중국의 개정조례 제41조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하

여 반덤핑관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을 뿐, 어떤 방식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

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Huang(2002)은 실제 관행에서 중국 당국

은 피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산업구제수준이 아닌 덤핑마진 전부를 부

과하는 것이 정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 제9.4조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자에 대한 

덤핑관세는 i)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부과된 덤핑마진의 가중평

균, ii) 반덤핑관세의 지급의무가 예상되는 정상가치로 산정될 경우에는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출가격간의 차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한국은 조상대상에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가중 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다 납부된 관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WTO 반덤핑협정은 덤핑 관세액

이 소급적 방식으로 평가된 경우에 환급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판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전망적 방식

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환급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급하며 18개월

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정조례는 납부시한

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고, 단지 “그 차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

라 반환하거나 또는 세약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수출자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 제9.5조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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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존의 수출자와 관계가 없음을 증명한 신

규 수출자에 대한 재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수출자에 대해 한국은 2001년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 는데, 신규

수출자가 기존의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에는 조사를 통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기존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과 달리할 

수 있는데,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조사는 공급국에 대

한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재심

중국의 개정조례는 반덤핑세의 징수기한 및 가격승낙의 이행기간은 5

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재심사를 

거쳐 반덤핑세의 징수 종료는 덤핑 및 손해의 계속 발생 또는 재발을 초

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정될 경우 반덤핑세의 징수기한은 적당하게 연

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반덤핑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대외경제무역부는 국가경제

무역부와 협의를 거친 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반덤핑

관세를 징수할 필요성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일정한 합리적인 시간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또한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관련 증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반덤핑관세를 징수할 필요성에 대해 재심

(2심)을 실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

자가 덤핑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덤핑의 상쇄에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한국도 반덤핑관세의 부과나 가격약속은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사의 요건으로는 1) 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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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행 이후에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약속의 종료로 인하

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

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1997년 처음 제정된 중국의 반덤핑법은 그 동안 변화를 거듭하여 현행 

중국의 반덤핑 개정조례는 WTO규정에 상당 수준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

나, 현행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하면 규정이 더 모호하고 당국의 자의

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 또한 반덤핑조사 및 결정의 과정은 타국

가에 비해 매우 폐쇄적으로 운 되고 있어서 그 관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밝혀진 중국 반덤핑 관생의 문제점으로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 규정상으로는 이해관계

자에게 결정과 관련된 기본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어

떤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5.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한ᆞ중ᆞ일 3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반덤핑제소를 당하는 국가이

면서, 중국과 한국은 각각 한ᆞ중ᆞ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덤핑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1997년 반덤핑조례가 제정된 이래 2002년까지 21건

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하 는데, 그 중 17건과 12건이 각각 한국과 일본에 

대해 취해질 정도로 반덤핑조사의 집중도가 높다(표 3-2 참고). <표 3-3>에

서 중국의 반덤핑조치로 인해 중국으로의 수출은 평균 62.5%까지 감소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국이 반덤핑조치를 발동한 품목의 수출경

쟁력을 분석한 결과, 이들 품목에 있어서 중국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반덤핑조치를 발동하는 주요 목적이 수출

자와 국내산업간의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립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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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한ᆞ중ᆞ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반덤핑에 대

해 견지해야 할 입장과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ᆞ중ᆞ일 3국이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이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나아가 공동의 번 을 모색하는 데 있다면, 자국산업을 

보호하여 무역의 흐름을 왜곡하는 데 남용되는 수단인 반덤핑제도는 철

폐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한ᆞ중ᆞ일 3국이 반덤핑조치를 상대 국가의 

수출을 저해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한ᆞ중ᆞ일 FTA가 체

결된 이후에도 각국이 반덤핑제도를 활용할 경우 역내무역은 결코 촉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1절에서 경제통합과 반덤핑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면서 반덤

핑조치의 철폐는 공동의 경쟁법 제정과 같은 어떤 전제조건을 필요로 하

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FTA가 체결된 이후 역내무역에 대해 반덤

핑조치가 발동될 수 있도록 각 국가가 반덤핑제도를 유지해야 할 근거로 

반덤핑제도가 약탈적 덤핑의 방지수단이고 전략적 무역정책에 대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보고서는 약탈적 덤핑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외국의 전략적 무역정책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반덤

핑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와 세계적

으로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성립되기 어렵다

는 것을 살펴보았다. 즉 외국의 전략적 무역정책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반덤핑제도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아울러 EU, EEA 및 캐나다-칠레 자유

무역협정의 사례에서 경쟁법의 마련이 반덤핑제도 철폐의 전제조건이 되

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한ᆞ중ᆞ일 자유무역협정에서 각국의 반

덤핑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역내자유무역의 실현이라는 목표와는 배

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반덤핑제도가 역내무역을 촉진하는 데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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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돌이 된다는 것은 2002년까지 중국이 발동한 반덤핑조치로 수출이 24

∼62%까지 격감한 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표 3-3 참고).

다만,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공동의 반덤핑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이는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

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고 조사당국의 자의성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

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반덤핑 개정조례는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새롭게 개정된 것이나, 현행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하면 

규정이 더 모호하고 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 한국과 

일본은 현행 WTO 반덤핑협정과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DDA협상에서 반

덤핑협정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듯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매우 많

다. 

한ᆞ중ᆞ일 자유무역협정에서 마련되어야 할 반덤핑협정은 여전히 불

투명하고 모호한 규정을 지니고 있는 현행 WTO 반덤핑협정을 대폭 보

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개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

용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들 수 있다. 

1) 네거티브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관행인 제로잉의 금지

2) 덤핑마진을 산출하기 위해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할 때 가중

평균정상가격과 가중평균수출가격을 비교방법으로 채택하고, 재심

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

3) 원가 미만의 국내 판매를 정상적인 거래에서 제외하지 않거나, 현행 

WTO규정의 대폭 완화 

4) WTO 반덤핑협정에서 2%인 미소마진의 상향조정 

5) 입수 가능한 사실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수 가능한 사실을 

사용하는 요건의 강화

6) 경미과세의 원칙을 명문화하거나 이 규정의 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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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현행 WTO 반덤핑협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은 매우 많다. 상세한 내용은 한ᆞ중ᆞ일 3국의 반덤핑제도를 비

교하면서 언급하 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현재 DDA협상 규범분

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프렌즈 그룹에 속하고, 현행 WTO 반덤핑협정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중국도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

다. 이러한 한ᆞ중ᆞ일 3국의 입장과 공동노력은 동북아 FTA의 추진에 

따른 반덤핑협정의 제정에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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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과 무역

가.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보조금

‘보조금(subsidies)’이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조금

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부 

보조금의 경우 특정산업이나 기업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상당한 

정도의 수출촉진이나 수입억제 등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

서 보조금은 양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한 국가의 경제를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디자인하는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경제 정책적 주권이라는 

측면이 있다. 반면,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

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무역 왜곡적 기능 역시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측면에서는 국내산업을 육

성하기 위한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25)으로서 보조금 정책

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무역이론에서는 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외국기업의 이윤을 국내기업으로 이전하는 효과(이윤이전, profit shifting)

가 이론적으로 증명되었다(Brander and Spencer 1985). 즉 보조금 지급은 

25) 국제무역이론(international trade theory)에서의 전략적 무역정책은 국제적으로 

산업구조가 과점(oligopoly) 상태인 경우 게임이론(game theory)을 이용하여 분

석되는 무역정책을 일컫는다(Brander 1995, p. 1397).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국

가가 국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역정책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정의와 국제무역이론의 정의를 병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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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행위를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시켜 외국 경쟁기업의 생산

(Cournot경쟁의 경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보조금의 지급

은 기업간의 전략적 관계(strategic relations)를 변화시켜 과점경쟁이론에서 

발생하던 선행위자의 우위(first-mover advantage)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서도 발생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관계의 변화에 대한 유인(incentives)은 결국 교역조건

(terms of trade)의 변화에 대한 유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개별 정부는 

교역조건을 국내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유인을 지니고 있어

(Bagwell and Staiger 2002) 적극적인 전략적 무역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26) 따라서 다자ᆞ지역ᆞ양자간 무역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정부는 일방주의적인 무역정책(unilateral trade policy)을 취할 수 있다

면, 보조금을 지급할 유인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보조금협정의 이론적 배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유인이 높은데,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역시 이러한 유인을 지니고 있어 보조금 지

급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일반적인 2국 모형에서 A국이 보조금

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B국은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

는 것이 최적 정책이다. 그러나 양국 모두 보조금을 지급할 정책적 유인

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내쉬균형(Nash equilibrium)27)이다. 하지만 

내쉬균형 아래 양국 모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양국의 후생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의 

26) 교역조건의 변화를 통한 무역정책의 일반적인 형태는 관세부과이다. 

27) 내쉬균형은 게임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균형개념으로 경제주체의 상호 최적반

응의 집합(collection of mutual best responses)으로 정의될 수 있다. Mas-Colell 

et al. (1995, pp. 246∼25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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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발생한다(Brander 1995, pp. 1409∼141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국제적 구속력을 지닌 다자간 무

역협정이다. 즉 모든 개별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유인을 지니고 있어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을 억제

하는 다자무역협정이 존재한다면 모든 국가의 후생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Bagwell and Staiger 2002, pp. 13∼36; Kang 2000). 1995년 1월 1일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보조금협정)’이 발효되었는데, 이에 대한 국제무역이론적 

근거가 앞서 설명한 논리이다. 보조금협정은 과거 GATT협정과는 달리 

보조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함으로써 무역왜곡을 초래하

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보다 강화하 다. 

2.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개관

제1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보조금의 양면성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보

조금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다자규범이 WTO의 보조금협정이다. 우

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채택된 보조금협정은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에 달리 규정28)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품에 대한 보조금의 제

28) 농업부문의 보조금은 농업협정에 의해 규제되는데, 제6조에서는 국내보조 약
속, 제7조에서는 국내보조에 관한 일반규율, 제8조에서는 수출경쟁 약속, 제9

조에서는 수출보조금 약속, 제10조에서는 수출보조금 약속의 우회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5∼2000년 동안 무역왜곡(trade-distorting) 국내보조의 
감축이 이루어졌는데(개도국의 경우 2004년까지), 생산제한 프로그램 아래 지
불이 이루어지는 ‘블루 박스(blue box)’와 무역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국내보조 정책인 ‘그린 박스(green box)’ 등이 배제되었다. 또한 농업협정은 수
출보조금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각각 6년, 10년 
동안 감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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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 적용될 규칙과 원칙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범이다. 

현행 보조금협정은 기존의 GATT 1947에서의 보조금 규정(제16조)에 

비해 상당한 규범적 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첫째, 보조금협정은 모

든 WTO 회원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이 보조금협

정을 준수함으로써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

하는 점이 GATT 1947 및 동경라운드 보조금협정과는 다른 가장 대표적

인 특징이다. 둘째, GATT 1947과 동경라운드 보조금협정과는 달리 보조

금협정은 보조금 및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

로 도입하 다. 이러한 기본 개념이 정의됨으로써 보조금에 관한 규범체

계가 보다 분명하게 되며, 그만큼 관련 분쟁의 여지도 감소하게 되었다. 

셋째, 보조금협정은 금지보조금인 수출보조금의 개념을 확대하여 사실상

의 수출보조금(de facto export subsidies)은 물론 수입품 대신에 국산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입대체보조금의 사용도 금지한다. 이로써 

보조금을 통한 시장질서 왜곡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넷째, 보조금

협정은 조치가능보조금의 중심요소인 심각한 손상이 추정되는 경우와 절

차를 강화하 고, 다섯째, 원칙적으로 상계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허용

보조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 다. 그밖에 보조금협정은 개발도상국에 관

한 특례 규정을 두었으며, 보조금과 관련된 분쟁해결에 WTO 분쟁해결양

해(DSU)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조금협정의 어느 규정도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는 유보가 허

용되지 않으며(제32.2조), 이 협정은 회원국에 대한 WTO협정 발효일인 

199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신청에 따라 개시된 상계관세

조사 및 기존조치의 재심에만 적용된다(제32.3조). 확정상계관세의 부과 

후 5년의 자동실효를 위하여 기존의 상계관세는 회원국에 대한 WTO협

정 발효일 이전에 부과된 것으로 간주된다(제32.4조).29) 다만 이 발효일에 

29) 그러나 이 규정은 WTO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상계관세의 자동소멸조항을 가

지고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4장 보조금 및 상계관세 113

유효한 해당 회원국의 국내법이 이미 자동실효조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예외이다(제32.4조). 각 회원국은 자국에 대한 WTO협정 발효일 이전에 

자국의 법령 및 행정절차를 보조금협정에 일치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제32.5조), 보조금협정에 부속된 부속서는 보조금협정의 통

합적 일부분을 구성한다(제32.8조).30) 

<표 4-1>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 조항

항  목 내  용 비          고 조항

보조금 
정의

정부의 직접적 자
금지원

자금의 직접이전(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등),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
무부담의 직접이전(대출보증 등), 세입
포기 또는 미징수(세액공제와 같은 재
정적 유인), 재화ᆞ용역의 제공 및 구매

(1.1)

정부의 간접적 자
금지원

상기 사항 민간기구에 위임 또는 지도

혜택 발생
가격 및 요율결정시 통상적인 시장원
리와 차이가 있을 경우

(1.1)

특정성
특정 산업, 기업, 
지역에 공여

객관적 요건하에 자동적으로 공여되
지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사후적 개념도 포함)

(1.2)
(2)

부정적 
효과

피해, 무효화 또는 
침해, 심각한 손상

상대국시장, 시장점유율 변화에 따른 
잠재적 이익 포함

(5)

심각한 손상의 형태
수입배제 및 방해 효과(제3국 시장포
함), 가격인하 또는 가격인상억제, 시
장점유율 변화

(6.3)

심각한 이익침해
의 간주

보조금규모 5% 초과, 업손실보전, 
직접적인 채무감면

(6.1)

분쟁해결절차
에 따른 

대응조치 적용

금지보조금 보조금 공여가 인정되는 경우 (4)

상계가능보조금 부정적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7)

자료: 최낙균 외(2000, p. 95)

30) 부속서는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

침, 수출보조금으로서의 대체환급제도 판정지침, 종가기준 총 보조금지급의 

계산, 심각한 손상과 관련된 정보개발절차, 제12.6조에 따른 현장조사절차, 제

27.2(a)조에 언급된 개발도상회원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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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금협정의 주요 내용

1) 보조금의 정의

현행 보조금협정은 GATT 1947에서와는 달리31)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문성 외(200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

조금협정은 체계적인 국제통상질서를 확립하고 예측 가능한 국제통상환

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 다고 평가된다. 보조금협정 제1.1조는 보조금으

로 인정되기 위한 3가지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1) 재정적 지원(financial 

contribution)의 공여, (2) 회원국 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public 

body)이 제공한 기여, (3) 기여로 인한 혜택(benefit)의 제공 등이다.32) 여

기서 재정적 기여의 존재((a)(1)항) 외에도 GATT XVI조의 의미에서 직접

ᆞ간접적으로 수출을 증대시키거나 수입을 감소시키는 소득 또는 가격보

조((a)(2)항) 역시 포함된다. 

이러한 요건 중 첫 번째 재정적 기여는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존재하

는데, (1) 자금 및 채무부담의 직접적 이전, (2) 세액공제 등 정부세입의 

포기,33) (3)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재화의 구매, (4) 

정부가 금융기관이나 민간기관을 통해 위 3가지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

는 경우 등이다. 보조금의 두 번째 요건인 행위 주체는 중앙정부는 물론 

31) GATT1947 XVI조는 ‘회원국이 직ᆞ간접으로 자국의 역으로부터 상품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국 역으로의 상품수입을 감소시키는 여하한 형태의 소

득 또는 가격지지를 포함한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보조금 

자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32) 상기 3가지 요건 중 두 번째 정부 부분을 제외하고 (1)과 (3)의 2가지 요건만

을 거론하는 경우도 있으나, 행위주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3가지 요소를 고

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3) 동 협정 각주 1에 따르면, “GATT XVI조의 규정 및 이 협정의 부속서Ⅰ∼Ⅲ

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소비연도의 동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를 

수출품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큼 그

러한 관세 또는 조세를 경감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규

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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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준국가기관(parastatal agencies) 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

이는 민간기업(Schott 1994, p. 87) 및 공기업(Croome 1999, p. 92) 등이 포

함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재정적 기여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앞서 열거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부의 특정 프로그램이 재정적 기여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조금협정은 앞서 지적한 보조금의 세 번째 요소인 ‘혜택

(benefit)'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계조치의 목적상 보조금 수혜

자에게 주어진 혜택의 계산을 위하여 보조금협정은 일정한 지침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침은 보조금협정 제14조(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

준으로 한 보조금액의 계산)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협정 

부속서 IV는 심각한 손상의 추정목적으로 정부에 대한 비용을 근거로 

‘종가기준 총보조금지급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민간항

공기’사건에서 패널은 보조금협정 제1.1(b)조상의 ‘혜택’이란 용어의 통상

적 의미는 다양한 형태의 ‘advantage’를 포함한다고 하여 ‘혜택’을 

‘advantage’로 해석하 다.34) 

2) 특정성

현행 보조금협정에서 상계조치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정의에서 주의

해야 할 점은 해당 보조금의 성격상 ‘특정적(specific)’일 경우에 한해 보

조금협정상의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35) 다만,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과 같은 금지보

조금은 그 자체로서 특정적이라 간주된다(제2.3조). 

보조금협정 제2.1(a)조에 따르면, 보조금이 명시적으로 공여당국 관할 

내에 있는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 등 ‘특정 기업(certain 

enterprises)’에게 국한된다면 그 보조금은 특정적이라고 판정된다. 또한 

34) Vermulst and Graafsma(2002), p. 298.

35) Croome(1999),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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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당국(또는 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요건 및 금액을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에 따라 설정하고 그 수혜 자격이 자동적이며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면 그 보조금에 대한 특정성(specificity)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2.1(b)조). 

또한 상기 두 원칙의 적용으로 외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

조금이 사실상 특정적(de facto specific)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

우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

업에 의한 보조금의 사용,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용,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 및 보조금 지급결정에 있어

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 등이다(제2.1(c)조).

이러한 특정성 요건은 조치가능보조금에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특정성에 대한 결정은 ‘명백한 증거(positive evidence)’에 기초하여 입

증되어야 한다(제2.4조). 따라서 특정성과 관련하여 요약하자면, 특정성은 

해당 법률에 기초한 ‘법률상의 특정성(de jure specificity)'과 앞서 지적한 

‘사실상의 특정성(de facto specificity)'으로 구분된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

와 같이 사실상의 특정성은 법률상 특정성이 외견상으로 없음에도 불구

하고 당해 보조금이 실질적으로는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존재한다. 

3) 허용보조금 및 금지보조금의 정의

현행 보조금협정은 Ⅳ부에서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or green-light sub-

sidies)을 규정하고 있다. 허용보조금은 보조금협정 제2조의 의미 내에서 

특정적이지 않거나(제8.1조 (a)항) 또는 특정적이지만 보조금협정 제8.2조

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금(제8.1조 (b)항)이 해당된다. 이러

한 허용보조금은 R&D 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허용보조금이라 주장되는 보조금계획은 보조금협정 제25조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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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보조금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하는데, 통보내용은 다른 회원국이 무

역효과를 평가하고 통보된 보조금 계획의 운 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제25.3조). 

금지보조금(prohibited or red-light subsidies)은 보조금협정 제3조에 규정

되어 있는데,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부속

서 I에서는 수출보조금에 대한 예시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수

출실적을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

출이나 수출수입(export earning)에 결부된다는 것이 사실에 의해 증명되

는 경우 금지보조금에 해당된다(보조금협정 각주 4). 조치가능보조금과 

달리 특이한 점은 교역상대국의 금지보조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국은 해당 금지보조금의 존재만을 적시하면 되고 이로 인한 부정적 

무역효과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4) 부정적 효과 및 심각한 손상

가) 보조금협정 Ⅲ부

보조금협정은 제Ⅲ부에서 부정적 효과의 개념에 근거한 조치가능보조

금(actionable or yellow-light subsidies)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치가능보조금

의 핵심요소는 보조금으로 초래된 부정적 효과이며 그 중에서 심각한 손

상(serious prejudice)이 특히 중요한 개념이다.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가 제

거된다면 그 보조금은 계속 존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능보조

금에 대한 보상도 하나의 구제수단이 된다.

보조금협정은 사실상 조치가능보조금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조치가능보조금은 보조금협정에 따라 그 자체로서는 부정적 효과

가 없어 존속될 수 있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두 번째 조치가능보조금은 

심각한 손상이 추정되는 보조금을 의미하는데, 흔히 ‘심각한 손상 보조

금(dark-amber subsidies)’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조치가능보조금은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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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효과가 증명되면 WTO 분쟁해결절차나 국내 상계관세절차에 의하

여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보조금협정 제31조에서는 심각한 손상 관

련 규정(제6.1조)이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어, 1999년 말까지 유효하 으며 그 이후로는 실효된 상

태이다.

나)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

보조금협정 제5조에 따르면, 어떤 회원국도 보조금협정 제1.1과 제1.2

조에 언급된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

(adverse effects)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다른 회원국

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제5조 (a)항), 1994년도 GATT에 따라 다른 회원

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혜택, 특히 이 협정 Ⅱ조에 따른 

양허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제5조 (b)항),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제5조 (c)항) 등 세 가지이다. 

다) 심각한 손상

보조금협정상의 심각한 손상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회원국

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라는 용어는 1994년도 GATT XVI조 1항36)

에서 사용된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며, 심각한 손상의 위협(threat)을 포

함한다(보조금협정 각주 13). 보조금협정 제6.1조에서는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4가지를 거론하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종가

기준 총보조금지급이 5%를 초과하는 경우(제6.1(a)조), 특정 산업이 입은 

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제6.1(b)조), 특정 기업이 입은 업손

36) 위의 조항에서는 심각한 손상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에 의하여 다른 체약당

사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이 야기되거나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결정되는 경

우에는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체약당사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동 보조금 지급

을 제한할 가능성에 대하여 다른 당해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 또는 

체약당사자단과 논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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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제6.1(c)조), 정부보유채무의 면제와 채무상환

을 위한 교부금 등 직접적인 채무감면(제6.1(d)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조금협정 제6.1조는 이미 실효된 상태이

다. 

5) 전체적인 평가

사실 1절에서 거론된 보조금의 양면성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도 

논란을 거듭하 던 문제로서,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된 보조금협정은 보

조금의 무역왜곡적 기능을 규제하는 방향에 상대적인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조금협정은 보조금분야에 있어 체계적인 국제통상

질서를 확립하고 예측 가능한 국제통상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 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련 분쟁이 끊

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해결과정에서도 규정의 자의적인 해석과 새

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기존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즉 Jackson(1997)이 지적하고 있듯이 WTO 보조금협정은 

국제통상환경에서 일관된 규범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매우 복

잡할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될 경우 다자통상체제에서 설정된 통상정책

의 목표를 훼손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지난 2001년 11월 

제4차 각료회의에서는 일반보조금에 대한 논의를 규범협상의 틀에서 진

행하도록 규정하 다.37) 

37) WTO 제4차 각료선언문(WT/MIN(01)/DEC/W/1) 2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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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보조금 관련 규정

1) WTO Plus형의 지역무역협정

일부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보조금 규제에 있어 WTO 보조금협정 이상

의 규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로마조약(Rome Treaty, 구체적으로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38) 등이 이에 해당된다. EU의 로마조약 제87.1조와 EEA 61.1

조는 경쟁(competition)을 왜곡하거나 왜곡의 위험이 있는 정부보조(state 

aids)는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적 특성(social character)을 지닌 정부보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정부보조 등은 허용된다(로마조약 제8.2조, EEA 제61.2조). 또한 

생활수준이 낮거나 심각한 실업이 존재하는 지역의 경제개발 보조, 유럽

의 공동관심사를 반 한 중요 행사 수행을 위한 정부보조 및 심각한 경

제위기에 직면한 회원국을 지원하는 정부보조, 특정경제활동의 개발을 

원활히 하는 정부보조 등은 허용할 수 있다(로마조약 제87.3조, EEA 제

61.3조). 이에 덧붙여 로마조약 87.3조 (d)항은 유럽공동체의 무역조건과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 및 유적보존을 위한 정부보조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중

앙 유럽 7개국이 참여하는 중앙유럽자유무역협정(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CEFTA) 역시 경쟁을 왜곡하거나 왜곡의 위험이 있는 

정부보조를 금지하고 있으나(CEFTA 제23.1조), 해당 조항은 농업부문에 

적용되지 않는다(CEFTA 제23.2조).

38) EEA는 1992년 5월 EC 12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7개국 및 유럽경제

공동체(EEC),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등이 맺은 경제통합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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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1월 발효된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ustralia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ANZCERTA)은 WTO가 보조

금협정을 통해 수출보조금을 금지하기 전에 이미 모든 수출보조금을 금

지하여(제9.1조), ANZCERTA는 WTO Plus형의 자유무역협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정부는 매 5년마다 일반검토회의(General 

Review of ANZCERTA)를 개최하여 이 협정의 이행상황과 향후 보완과제

를 점검하기로 하 다. 1988년 개최된 제1차 일반검토회의에서 생산보조

금 및 유사 정부보조금 지급의 금지, 회원국간 경쟁에 부정적 향을 미

치는 특정산업지원 자제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지원 관련 합의록

(Agreed Minute on Industry Assistance)에 서명하 다. 1992년 개최된 제2

차 일반검토회의에서는 양국간 경쟁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정적 지

원(non-financial assistance)의 금지에도 양국정부가 노력하기로 합의하

다. 이는 재정적 지원만을 보조금 정의에 포함하고 있는 WTO 보조금협

정보다 규범적으로 강화된 것이어서, ANZCERTA는 보조금 규제에 있어

서 여타 자유무역협정 중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뉴질랜드와 싱가포르간의 자유무역협정인 ANZSCEP(또는 Agreement 

between New Zealand and Singapore on 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CEP)

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수출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제7.1조). 

또한 ANZSCEP는 상대 회원국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는 국내보조금의 

경우 이 보조금의 제한에 대한 양자협의(consultations)가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7.2조).

2) WTO 보조금협정 수준의 지역무역협정

WTO 보조금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규제하는 자유무역협정

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국의 북미자유

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과 미국과 캐나다

의 자유무역협정(Canada-US Free Trade Agreement: CUSFTA)이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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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와 NAFTA의 규범적 모체인 CUSFTA에서는 보조금과 관련된 규정

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농업부문에서 농업보조금(NAFTA에서

는 국내보조와 수출보조금)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한다. 대신 상계관세에 대

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NAFTA 1902.1조와 CUSFTA 1902.1조는 개별 회원국이 수입품에 대해 

자국의 반덤핑법이나 상계관세법을 적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이

를 수정 또는 보완할 권리 역시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AFTA 

1902.2조, CUSFTA 1902.2조). 그러나 이러한 수정 및 보완은 GATT의 보

조금 코드(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16조 보조금, 제23조 무효화 또는 

침해)와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다(NAFTA 1902.2(d)(i)조, CUSFTA 

1902.2(d)(i)조). 따라서 보조금 관련된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다

고 하더라도, WTO 보조금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NAFTA와 CUSFTA는 농산물을 제외한 상품의 교역에 

적용되는 보조금 규율이 WTO 보조금협정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NAFTA와 CUSFTA는 농업부문의 보조금 규제와 관련하여 

WTO 농업협정보다도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CUSFTA 701.2조는 

농산물의 수출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NAFTA 조항

은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NAFTA 부속규

정 702.1조), NAFTA 705.2조는 북미 3국간의 농산물 교역에 있어 수출보

조금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보조금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특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AFTA 705.3조).

3) 평가

유럽지역의 자유무역협정 또는 관세동맹의 경우 농산물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의 교역에 있어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주지역의 자유무역협정 규정은 일반 공산품의 경우 WTO규정을 준용

하지만,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보조금 규제에 유럽지역보다 적극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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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된다. EU의 로마조약의 경우 역외국에 대한 농업 수출보조금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역내교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이 없다. 

이는 EU의 경우 다른 지역무역협정보다 경제통합의 정도가 강해, 역내 

교역을 한 국가의 국내 교역 정도로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보조금 규율에 있어 WTO 보조금협정보다 규범적으로 개

선되거나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출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는 WTO 보조금협정에 비해 이를 포함하는 무

역(경쟁)을 왜곡하거나 왜곡의 위협이 존재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지역

무역협정이 유럽 및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이루었져다. 또한 농업부문

<표 4-2> 주요 FTA 또는 CU별 보조금 관련 규정

수출보조금 
금지

무역(경쟁)

왜곡 보조금 
금지

농업부문 
수출보조금

금지

비재정적 
지원 금지

평가

WTO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로마조약 ○ ○ 규정 없음. 규정 없음. WTO Plus

EEA ○ ○ × 규정 없음. WTO Plus

CEFTA ○ ○ × 규정 없음. WTO Plus

ANZCERTA ○ ○ ○ ○ WTO Plus

ANZSCEP ○ ○ ○ 규정 없음. WTO Plus

NAFTA WTO 준용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WTO와 유사

CUSFTA WTO 준용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WTO와 유사

주: 1) 수출보조금 금지보다 무역(경쟁) 왜곡 보조금의 금지규정이 보조금 규제
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2) 유럽경제지역(EEA), 중앙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호주-뉴질랜드 자유무
역협정(ANZCERTA), 뉴질랜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ANZSCEP), 북미자
유무역협정(NAFTA),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CUSFTA)

3) NAFTA의 농업부문 수출보조금의 경우 미국-캐나다간 교역에만 금지되어 
있어「△」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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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출보조금 금지에 적극적인 지역무역협정이 미주 및 오세아니아 지

역에 존재한다. 따라서 분석된 지역무역협정의 대부분이 WTO 보조금규

율보다 자유무역(free trade)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NAFTA

와 CUSFTA의 경우 농업부문을 제외한 공산품 분야에서는 WTO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WTO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상계관세 관련 규정

1) WTO와 유사한 규정을 지닌 지역무역협정

WTO에서는 상계관세 관련 규범이 보조금협정을 통해 규정된 반면, 지

역무역협정에서는 반덤핑과 함께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WTO 보조

금협정에서는 상계관세의 부과가 허용되며, 보조금협정을 통해 조사개시 

및 후속조사(제11조), 증거(제12조), 협의(제13조), 보조금액의 계산(제14

조), 피해의 판정(제15조), 국내산업의 정의(제16조), 잠정조치(제17조), 약

속(제18조), 상계관세의 부과 및 징수(제19조), 소급(제20조), 상계관세 및 

약속의 존속기간 및 검토(제21조), 판정의 공고 및 설명(제22조), 사법적 

검토(제2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무역협정 중 WTO규율과 유사하게 운용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a New- Age Economic Partnership)이다. 이 협

정 제14.5(b)조에서는 상계관세의 부과를 허용하고 있는데, 상계관세는 

GATT 1994의 제6조(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WTO 보조금협정에 부합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양국간 상

계관세부과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싱가포르 FTA와 마찬가지로 상계관

세부과는 GATT 1994의 제6조(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WTO 보조금협정에 

부합하여야 한다(제7.1.1조).

일부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반덤핑 부과를 금지한 반면(제3장 참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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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관세의 부과를 허용하고 있는데, ANZCERTA, 캐나다-칠레 FTA, 남미공

동시장(MERCOSUR)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ANZCERTA

는 WTO 보조금 코드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상계관세의 부과를 허용

하고 있으나(ANZCERTA 16.1조), ANZCERTA 발효 이후 양국간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 경우는 없다. 캐나다-칠레 FTA 역시 반덤핑 부과의 금지

에도 불구하고 상계관세의 부과가 허용되나, 보조금 정의 및 상계관세부

과 금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양자 협의하도록 반덤핑 및 상계조치 위

원회에 위임하고 있다(M-05조). 남미공동시장 역시 상계관세의 부과를 허

용하고 있으나, 경쟁정책과의 조화 차원에서 상계관세의 점진적인 철폐

를 논의하고 있다(OECD 2003, p. 134). 

2) 상계관세부과를 금지한 지역무역협정

WTO에서 허용되는 상계관세의 부과를 과감히 금지하고 있는 지역무

역협정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EU의 로마조약이다. 이 조약 제92

조는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경제지역(EEA)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

위스의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도 상계

관세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EEA 26조, EFTA 36조). 그러나 EEA 회원

국들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OECD 2003, p. 

134).

3) 평가

전체적으로 WTO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상계관세 운용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무역협정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경제통합의 정도가 심화된 

유럽지역의 경우 상계관세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이 많은 실정이

다. 일반적으로 상계관세의 부과는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y measures) 

중 하나로 인식되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어느 정도 지니는 것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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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다. 따라서 상계관세의 금지는 상품의 자유무역이라는 방향으로 진

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연구에서는 ‘WTO Plus’라는 표현을 사용하

기로 한다.

<표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계관세부과를 허용하는 지역무역협정

이 많은 실정이나, 역내 회원국의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부과를 금지하

거나 금지를 고려하는 지역무역협정도 존재한다. 또한 반덤핑관세를 금

지하는 지역무역협정이 증가하는 추세여서(제3장 참고), 상계관세분야에

도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3> 지역무역협정별 상계관세 규정

상계관세부과 
허용 여부

향후 철폐 논의 평가

WTO ○ × -

일본-싱가포르 FTA ○ × WTO와 동일

한국-칠레 FTA ○ × WTO와 동일

ANZCERTA ○ × WTO와 동일

캐나다-칠레 FTA ○ ○ WTO와 유사

MERCOSUR ○ ○ WTO와 유사

로마조약 × - WTO Plus

EEA × - WTO Plus

EFTA × - WTO Plus

주: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NZCER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유럽
경제지역(EEA),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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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중·일 3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비교

가. 보조금 운용 현황

1) 개요

WTO 보조금협정 제25조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자국의 모든 특정

성 있는 보조금(제25조 2항)을 매 3년마다 완전통보(new and full notification)

하고, 그 중간연도에 보완통보(updating notification)하여야 한다.39) 이에 

따라 통보대상이 되는 보조금은 <표 4-4>와 같은데, 금지보조금, 상계가

능보조금, 특정적 허용보조금, 무역왜곡보조금 등이다.

지난 2001년은 완전통보에 해당하는 연도이었는데, 한국과 일본은 통

보한 반면 그 당시 회원국이 아니었던 중국은 통보의무가 없었다. 한국

과 일본은 보조금통보의무를 적극적으로 준수한 반면, 2001년 완전통보

한 회원국은 전체 144국 중 35.4%에 지나지 않는 51국에 불과하다. 이 

연구에서 한ᆞ중ᆞ일 3국의 보조금 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01년 WTO 보조금위원회에 통보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며 중국의 경우 WTO 가입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

39) 보조금협정 제25조 1항은 “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16조 1항의 규정을 저

해함이 없이, 매년 6월 30일 이전에 보조금에 관한 통보서를 제출하고 제2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에 합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2

항은 “회원국은 자기 나라 토 내에서 부여되거나 유지되고 제2조의 의미 내

에서 특정성이 있는 제1조 제1항에 정의된 모든 보조금을 통보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한편 GATT 제16조 1항은 “체약국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어떤 물

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수입을 감소시키는 소득 또는 가격지원과 같은 모

든 형태의 보조금을 공여 또는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범위와 성격, 

수출입물량에 대한 추정효과를 서면으로 체약국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WTO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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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WTO 통보대상 보조금

보조금 종류 주 요 내 용

금지보조금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특정 산업ᆞ기업ᆞ품목 또는 특정 지역에 한하여 보조금 
혜택이 부여되는 보조금으로서 피해상대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조금

특정적 허용보조금
특정성이 있으나 WTO협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조
금(R&D, 지역개발, 환경보조금)

무역왜곡보조금 수출증가 또는 수입감소 효과가 있는 보조금

주: 특정적 허용보조금의 경우 보조금협정의 제8조에 의하여 허용보조금으로 분
류되고 있으나, 위의 조항은 이 협정 제31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 다.

2) WTO에 통보된 한국의 보조금 현황

한국은 WTO 출범 이후 보조금협정의 통보의무를 준수하여 왔는데, 

1996년 4월, 1998년 6월, 2001년 7월 완전통보하 고 1996년 7월, 1998년 

6월, 1999년 6월, 2000년 6월 보완통보하 다. 그 동안 한국이 WTO에 통

보대상보조금으로 분류하여 통보한 현황은 <표 4-5>와 같은데, 2001년 현

재 총 19건의 보조금을 통보하 다. 이번 통보에 포함된 19건 중 상계가

능보조금은 15건이며, 특정적 허용보조금은 4건이다.

<표 4-5> 한국의 보조금 통보 현황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금지보조금 5 4 - - - -

상계가능보조금 17 17 15 15 15 15

특정적 허용보조금 4 3 4 4 4 4

계 26 24 19 19 19 19

자료: WTO(http://www.wto.org/), 1996년 G/SCM/N/3/KOR/Rev.1, 1997년 G/SCM/N/ 

25/KOR, 1998년 G/SCM/N/38/KOR, 1999년 G/SCM/N/48/KOR, 2000년 G/SCM/ 

N/60/KOR, 2001년 G/SCM/N/71/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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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된 15건을 산업별로 분류하면, 농업 3건, 임업 

2건, 수산업 5건, 석탄산업 1건, 제조업 4건 등이다. 그리고 특정적 허용

보조금으로 분류된 4건은 모두 R&D 또는 환경관련보조금이다. WTO에 

통보된 구체적인 보조금 현황은 <표 4-6>에 나타나 있다.

WTO에 제출된 자료(G/SCM/N/71/KOR)에 의하면, 통보된 보조금 중 농

업관련 보조금이 2000년에 9,970.5억 원에 이르며, 그 외 임업 11.8억 원, 

수산업 1,452.3억 원, 석탄산업 3,394.2억 원, 제조업(외국인 투자기업지원 

제외) 135억 원이어서 상계가능보조금 규모는 총 1조 4,963.8억 원이다. 

또한 특정적 허용보조금으로 통보된 4건의 보조금 규모는 총 2,262.9억 

원이어서, 2001년 WTO에 통보된 총 보조금 규모(외국인 투자기업지원 

제외)는 1조 7,226.7억 원이다. 이는 2000년 경상GDP 규모(521조 9592억 

원)의 0.33%이다.

<표 4-6> 2001년 통보된 한국의 보조금 현황

보조금 
분류 보조금 명칭 소관 부처 목   적

상계가능
보조금

양곡관리사업

농림부

식량안보를 위한 기초농
산물의 적정재고유지

축산업 지원 한우 사육기반 안정지원 
및 돼지고기 생산지원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농축산물 품질향상 및 물
류비 절감

합판 및 보드류 시설지원
산림청

합판 및 보드류 생산설비 
현대화

임산물 이용ᆞ가공시설지원 임산물 가공시설의 현대
화 및 국산재 이용촉진

원양어업 개발지원

해양수산부

원양어업자에 대한 어업
경 자금지원
우량제품 생산확대, 신제
품 개발촉진
어업경 자금 적기 지원
양식업 시설확충

수산물 가공개발지원

어자금

양식어장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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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속

보조금 
분류

보조금 명칭 소관 부처 목   적

상계가능
보조금

외항선박 건조ᆞ취득에 
대한 지방세감면

행정자치부 지방세 부담 완화

석탄산업지원 산업자원부 구조조정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지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외국인 투자유치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 
관세감면

재정경제부
국내 비생산 부분품에 대
한 원가절감

농업기계생산 비축자금 
지원

농림부 농기계 공급기반 유지

석재산업지원 산업자원부 자원의 합리적 개발

특정적 
허용

보조금

자동차 저공해 
기술개발지원

환경부 오염물질 배출량 절감

정보통신 연구개발지원 정보통신부 연구개발 지원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지원

환경부 환경문제 기술향상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지원

자료: WTO 자료 G/SCM/N/71/KOR

<표 4-7> WTO 통보된 보조금 규모(2000년 기준)

분류 산업 보조금 명칭 규모(억 원)

상계가능
보조금

농업

양곡관리사업 9,683.0

축산업 지원 103.8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183.6

임업
합판 및 보드류 시설지원 1.8

임산물 이용ᆞ가공시설지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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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계속

분류 산업 보조금 명칭 규모(억 원)

상계가능
보조금

수산업

원양어업 개발지원 153.0

수산물 가공개발지원 60.0

어자금 976.0

양식어장 개발지원 27.0

외항선박 건조ᆞ취득에 대한 지방세감면 236.3

제조업

석탄산업지원 3,394.2

외국인 투자기업지원 NA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 관세감면 106.0

농업기계생산 비축자금 지원 23.2

석재산업지원 5.8

특정적 
허용보조금

R&D

자동차 저공해 기술개발지원 25.0

정보통신 연구개발지원 1,469.0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지원 461.0

과학기술진흥기금 307.9

합    계 17,226.7

3) WTO에 통보된 일본의 보조금 현황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WTO 보조금협정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만을 

통보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일본은 특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

우를 고려하여 보조금 통보시 “관련 보조금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성이 없는 경우의 보조금도 통보내용에 포함한다”40)는 취지

를 밝히며 통보하고 있다. 

40) WTO 자료 G/SCM/N/71/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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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2002년 통보된 일본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 현황

분  류 보조금 명칭

산  업

안전분석코드기술 개선을 위한 계약, 지방의 천연가스 증진을 위한 
연구, 석탄수입증진을 위한 연구계약, 대기오염방지기금에 대한 대
출보조금, 광기전성 발전 연구, 핵발전소의 기술개발 보조금, 지방
도시의 천연가스 소비전환촉진조치 보조금, 지방도시의 천연가스소
비 전환시설 공급지원, 석탄화력발전소 기술개발 보조금, 통합석탄
기화혼합사이클 발전소의 기술개발 보조금, 쓰레기 발전소 개발비
용 보조금, 고효율 쓰레기 발전기술 개발 보조금, 신쓰레기재활용
연료 사용 발전기술 개발 보조금, 쓰레기 발전 도입기술 연구보조
금, 방사선 폐기물 기준에 대한 실험 및 연구 보조금, 지역냉ᆞ난방
의 미사용 에너지 관련 보조금, 소ᆞ중규모 수력발전 보조금, 소ᆞ
중규모 수력발전 이자보조금, 지열에너지 프로그램, 수력발전 도입 
및 개발증진조사계약, 상업용 핵발전설비 폐쇄 인증테스트 계약, 

경수로기술 확인테스트 개선 계약, MOAX-ABWR 발전시스템 시술
개발 인증, 소비된 연료저장 인증테스트 계약, 신발전기술 전시테
스트 계약, 석유정제 합리화 보조금, 가스석유 탈황화 증진 보조금, 

석유산업판매점수제 증진 보조금, 산유국 정제기술개선을 위한 보
조금, 석유유출반응 프로그램 보조금, 신연료 R&D 지원, 석유저장
설비건축 대출보조금, 저장용 원유ᆞLPG 구매대출 보조금, 석유제
품 소매업 구조조정보조금, 석유제품 품질제고 보조금, 고효율에너
지 사용설비 민간촉진 보조금, 천연가스추출 보조금, 광물추출 기
술개발 보조금, 광업 에너지절약 시스템개발, 석탄산업 구조조정지
원, 해외석탄개발 가능성조사 보조금, 석탄생산증진 보조금, 탄광기
업증진 보조금, 신산업창출 IT개발 보조금, 정보보완평가 기술인 훈
련 보조금, RWC 프로그램,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계약, 초전자기술
개발 프로그램, 지역기술 R&D 증진 보조금, 상아산업 보조금, 가죽
산업 보조금, 차세대주택기술 R&D 보조금, 태양열주택 설비보조금, 

태양열 설비이용촉진 보조금, 차세대항공기 개발 조사비용 보조금, 

민간항공기 개발지원, 차세대항공기 R&D 위원회, 석유자원참사기
술 R&D 위원회, 중소기업협회 보조금, 전통예술품 제작촉진 보조
금 (총 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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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계속

분  류 보조금 명칭

금  융

중소기업 경 강화 세금조치, 수입증가시 세액공제, 국내ᆞ해외 
광물공탁지출 특별공제, 하이테크 제조산업의 특별기계사용 감가
상각, 산업회생특별법 관련 기계류 특별감가상각, 경 혁신을 위
한 기계류 특별감가상각, 식품생산과정 조정방법 개선법률 관련 
특정설비 감가상각, 어선 추가감가상각, 경 기지강화를 위한 기
계류 추가감가상각, 광업의 천공기 특별감가상각, 특정협회에 대
한 지불 특별감가상각, 금속채광 광물오염방지 예치금, 특별재해
방지 예치금, 특별수선 예치금, 신규광물기지 조사 예치금, 소주
제조업을 위한 금융조치, 소금산업의 경 합리화 촉진 조치(총 
18건)

농업ᆞ임업ᆞ
수산업

쌀ᆞ ᆞ보리 관련조치, 콩ᆞ평지씨 관련조치, 설탕 관련조치, 우
유 및 낙농품 관련조치, 육류 관련조치, 계란 관련조치, 채소류 
관련조치, 과일류 관련조치, 누에고치 관련조치, 농민연금기금 보
조금, 농업현대화기금 이자보조금, 농업ᆞ임업ᆞ수산업 금융협회 
보조금, 수산업 현대화기금 이자보조금, 수산업 신용기금 보조금, 

지속가능 수산업 증진 관련 지방정부 프로젝트 기금, 지속가능 
수산업 증진 비정부기구 활동 기금, 목재산업 발전기금(총 17건)

수  송 미래선박 R&D 촉진 조치(총 1건)

지방정부

전통예술품 제작촉진 보조금, 섬유산업 촉진조치 보조금, 섬유산
업시설 개선 특별기금 대출, 섬유산업촉진 보조금(1), 섬유산업촉
진보조금(2), 섬유산업구조개선 지원대출, 수송산업촉진 보조금, 

금속예치조사 보조금, 광산안전유지 보조금, 목재산업 안정화 지
원대출, 기초산업촉진 및 지원 보조금, 안경산업촉진 보조금, 안
경산업 인프라개선 대출, 금속가공기계산업 제조촉진 보조금, 가
죽산업 디자인 및 기술훈련 보조금, 가죽산업개발 조치비용 보조
금, 벸코산업 안전경 촉진 보조금(총 19건)

자료: WTO 서류(G/SCM/N/71/JPN, G/SCM/71/JPN/Suppl.1)

일본은 2002년 96건의 중앙정부 보조금과 19건의 지방정부 보조금(총 

115건)을 통보(G/SCM/N/71/JPN, G/SCM/N/71/JPN/Suppl.1)하 는데, 중앙정

부 보조금의 경우 산업, 금융, 농업ᆞ임업ᆞ수산업, 수송 등 4개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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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 다. <표 4-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 중앙정부의 산업보조금은 

에너지 개발, R&D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금융보조금의 경우 각종 

세액공제, 감가상가 우대, 각종 예치금 등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러나 지방정부의 보조금은 대부분 특정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조금협정의 특정성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WTO에 통보된 보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00 회계연도의 산업보조금 

총액은 792억 3,880만 엔이며, 18건의 금융보조금의 경우 보조금별 적용

세율, 감가상각률만이 통보되고 전체 규모는 통보되지 않았다. 농업ᆞ임

업ᆞ수산업의 경우 해당 보조금별로 그 규모를 통보하 는데, 농업보조

금은 4,116억 6,900만 엔, 수산업 605억 7,900만 엔, 임업 35.0억 엔에 이

르러41) 농업ᆞ임업ᆞ수산업 등 1차 산업의 총 보조금 규모(농업ᆞ임업ᆞ

수산업 금융협회 보조금 포함)가 5,070억 7,400만 엔을 기록하 다. 이에 

따라 금융보조금을 제외한 일본의 보조금 총규모(지방정부 포함)는 5,882.8

억 엔에 이르러 2000 회계연도 경상GDP(515.4조 엔) 대비 0.11%를 기록

하여 한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표 4-9> WTO에 통보된 일본 중앙정부의 보조금 규모(2000회계연도)

분               류 규 모(억 엔)

산업 보조금 792.4

금융 보조금 NA

1차 산업

농업 보조금 4,116.7

임업 보조금 35.0

수산업 보조금 605.8

농업ᆞ임업ᆞ수산업 금융협회 보조금 313.3

수송부문 2.7

지방정부 17.0

합 계(수송부문 포함) 5,882.8

주: 금융보조금의 경우 해당 보조금의 적용세율, 감가상각률을 통보하 다.

자료: WTO 서류(G/SCM/N/71/JPN)

41) 농업ᆞ임업ᆞ수산업 금융협회 보조금 313억 2,600만 엔은 제외하여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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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TO에 통보된 중국의 보조금 현황

지난 2001년 12월 143번째 회원국으로 WTO에 가입한 중국은 가입 당

시 체결한 가입의정서(protocol of accession, WT/L/432)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WTO 역시 이러한 중국의 의무이행을 점

검하기 위해 ‘과도기 검토 메커니즘(Transitional Review Mechanism: TRM)’

을 설치ᆞ운용하고 있다.

WTO 가입과정에서 중국은 보조금협정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

든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을 철폐하는 데 합의하 다.42) 이 과정

에서 중국은 보조금협정 제25조(통보) 규정에 맞춰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을 통보하 는데,43) 총 23건의 보조금44)을 나열하 으며, 이 중 3

건에 대한 철폐계획을 제시하 다.45) <표 4-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

이 통보한 보조금 중 다수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일부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협정 제3조에서 금지된 수출보조금에 해당된

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출보조금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자 공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지원’, ‘수출관련 대출ᆞ외환 거래 

우대’, ‘자동차생산 국산화율에 기초한 관세우대’ 등 3건에 대해서만 철

폐계획을 제시하 다.

‘적자 공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지원’이 특정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면, ‘적자 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지원’ 역시 특정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보조금협정 1.1(a)(1)항에 규정된 ‘정부 또는 공공기관(government 

or any public body)’의 범위에 지방정부 역시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적자 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지원’에 대한 철폐계획을 밝혀야 한다.

42) 가입의정서(WT/L/432) 10.3항

43) 가입의정서(WT/L/432) Annex 5A

44) 가입의정서(WT/L/432) Annex 5A에는 총 24건이 나열되어 있으나, 그 중 항목 

23(XXIII)은 항목 17∼22에 명시된 소득세 환급의 통계를 통보하고 있어, 보조

금 건수에서 제외하 다.

45) 가입의정서(WT/L/432) Annex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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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2001년 통보된 중국의 보조금 현황

보조금 명칭 소관부처 목  적

적자 공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지원

재정경제부
적자 운 되고 있는 공기업 
지원

적자 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지원

재정경제부, 

지방정부
적자 운 되고 있는 공기업 
지원

수출관련 대출ᆞ외환 거래 우대
국가계획
위원회

자동차수출 증진

자동차생산 국산화율에 기초한 
관세우대

자동차산업의 국내공정 증진

경제특구(상하이 푸동지역 제외) 

우대정책

국가세무총국, 

지방세무기관

지역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

경제기술개발지역 우대정책
특정지역 개방촉진 및 외국인
투자유치

상하이 푸동지역 경제특구 
우대정책

특정지역 개방촉진 및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기업 우대정책
외국인 투자유치 및 경제협력
확대

국가정책은행의 대출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개발은행
투자 구조조정

빈곤완화 금융지원
국가계획위원회, 

재정경제부, 

농업개발은행
빈곤완화

기술혁신ᆞ연구개발 기금 재정경제부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농업용수 및 홍수방지를 위한 
인프라 건설기금

재정경제부, 

지방재정국
농업관개체계 개선 및 홍수방
지 시설설비

수출생산품에 대한 세금 및 
관세환급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수출기업에 대한 세금 및 관
세부담 완화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및 면제
외국인투자촉진, 국내기업의 
기술혁신유도, 무역증진

특별산업부문에 대한 투입재 
저가공급

-
물가안정을 위한 산업투입재
에 대한 가격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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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계속

보조금  명칭 소관부처 목   적

임업부문 특정기업에 대한 
보조금

국가세무총국, 

지방세무기관

임업자원의 완전이용

하이테크기업 소득세 우대 하이테크산업개발

쓰레기 이용기업 소득세 우대 자원재활용 촉진

빈곤지역 기업 소득세 우대 빈곤완화

기술이전기업 소득세 우대 기술이전 촉진

재난기업 소득세 우대 재난손실 완화

실업자 고용기회 제공기업 
소득세 우대

고용기회 확대

정부지정지역에 수입된 기술 및 
투자자의 설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국가위원회

기술수입 및 설비에 대한 비용
절감, 외국인 직접투자 및 국
내투자유치

자료: 가입의정서(WT/L/432) Annex 5A

또한 ‘경제특구 우대정책’의 목적이 지역개발에 있다고 중국정부는 밝

히고 있으나, 보조금협정에서 허용되는 지역개발보조금의 경우 해당 지

역의 낙후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조금협정 8.2(b)(iii)항에서는 해당 지역

의 1인당 소득46)이 전체 평균의 85% 이하이거나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전체 평균의 110% 이상인 경우에만 지역의 낙후성이 충족된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상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2001년 중국의 1인당 GDP는 7,532위안47)인데, <표 4-11>에 나타

난 것처럼 ‘경제특구 우대정책’에 제시된 지역48) 중 安徽省(우후시), 廣西

46) 1인당 소득 또는 가구당 소득 또는 1인당 국내총생산 중 하나만 충족되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

47) EIU에 따르면 중국의 2001년 1인당 GDP는 US$ 910인데, 환율이 달러당 8.277

위안이어서 1인당 GDP는 7,532.07위안이다.

48) 다롄, 친황다오, 톈진, 옌타이, 칭다오, 롄윈강, 난퉁, 닝보, 푸저우, 광저우, 상

하이, 베이하이, 친양, 원저우, 하얼빈, 창춘, 항저우, 우한, 충칭, 우후, 사오산, 

하이저우, 난사, 곤륜산, 융교, 웨이하이, 잉커우, 둥산 등 29개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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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베이하이시), 重慶을 제외한 지역의 GDP가 이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개발정책이 중국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위

의 정책보조금 역시 이들 지역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조금협정에

서 마련된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보조금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종

류의 보조금에 대한 우려는 WTO 가입협상 실무회의에서도 제기되었는

데, 중국정부는 WTO 보조금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철폐하겠다

고 밝혔다.49)

<표 4-11> 중국의 지역별 1인당 GDP(2001년도)

(단위: 위안)

지역 1인당 GDP 지역 1인당 GDP 지역 1인당 GDP

베이징 20,926 톈진 18,775 허베이 8,363

산시 5,477 네이멍구 6,635 랴오닝 12,041

지린 7,582 헤이룽장 9,837 상하이 30,189

장쑤 13,030 저장 14,702 안후이 5,576

푸젠 12,475 장시 5,386 산둥 10,487

하남 6,184 후베이 7,835 후난 6,292

광둥 12,498 광시 5,082 하이난 7,184

충칭 5,738 쓰촨 5,373 구우저우 3,082

원난 4,894 티벳 5,346 샨시 5,209

간쑤 4,275 칭하이 6,271 닝샤 5,418

신장 8,027 중국전체: 7,532

주: ‘경제특구 우대정책’은 대부분 도시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톈진, 허베이
(친황다오), 랴오닝(다롄, 친양, 잉커우), 지린(창춘), 헤이룽장(하얼빈), 상하
이, 장쑤(연운항, 난퉁, 곤륜산), 저장(닝보, 원저우, 항저우, 사오산), 안후이
(우후), 푸젠(푸저우, 융교), 산둥(엔타이, 칭다오, 웨이하이, 둥산), 후베이(우
한), 광둥(광저우, 하이저우, 난사), 광시(베이하이), 충칭 등이다. 

자료: EIU(2003)

49) Paragraph 174,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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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통보된 중국 보조금의 규모는 통보내용이 보조금별, 연도별 일

관성을 띠지 않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우나, 1998년의 대체적인 규모는 

3,792.8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규모는 중국 GDP50)대

비 4.8%에 이르는 수준인데, 한국의 0.33%, 일본의 0.11%에 비해 매우 높

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어서 보조금 통

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관련 통계의 신빙성 역시 낮

은 것으로 평가돼, 전체적으로 중국의 보조금 통보내용을 완전히 신뢰하

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실무진의 보고서(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ACC/CHN/49)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부 WTO 회원국은 중국의 보조금 통보가 불완전하다고 인

식하고 있다.51) 중국은 WTO 가입과정에서 모든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고 

보조금 통보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나,52) WTO 가입 후 

첫 통보시점인 2002년 6월말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통보를 이행하지 않았

다. 또한 중국정부는 보조금 통보의무 이행과정에서 보조금에 대한 정확

한 통계와 모든 종류의 보조금  통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53)

USTR(2003)에 따르면, 미국 역시 중국의 보조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법과 WTO 보조금 규범에 대한 기술지원 및 훈련과정을 적극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의 보조금 지급에 있어 과거 계획경제체제의 잔재가 여전

히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문준조 2001, p. 65). 특히 WTO 보조

금협정의 특정성(specificity)이 있는 보조금으로 판정될 정책이 아직

50) 1998년 중국의 GDP는 7조 9,553억 위안이다.

51) Paragraph 166,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52) Paragraph 167, Ibid.

53) WTO 문건, Statement by Head of the Chinese Delegation on Transitional Review of 

China to the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G/SCM/W/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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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중국의 보조금 규모 추정(1998년 기준)

보조금 규모(억 위안) 비  고

적자 공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지원

74.7 -

적자 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지원

258.8 -

국가정책은행의 
대출(국가개발은행)

666.7(추정)
통보된 금액의 연평균, 1994∼96년 총
규모: 2,000.0, 이 중 9.6%가 제조업

국가정책은행의 
대출(수출신용)

42.0(추정)
통보된 금액의 연평균, 1991∼95년 총
규모:210.0, 수출입은행 주도

국가정책은행의 
대출(농업개발)

1,666.7(추정)
통보된 금액의 연평균, 1994∼96년 총
규모: 5,000.0

빈곤완화 
금융지원(중앙정부지원)

178.0 1999년 243.0, 2000년 240.0

빈곤완화 
금융지원(대출)

30.0(추정) 1991년 이후 총규모: 300.0

기술혁신ᆞ연구개발 
기  금

641.0 1996년 526.0, 1997년 643.0

농업용수 및 홍수방지를 
위한 인프라건설기금

208.9 1999년 213.6

소득세 환급 26.0

하이테크기업 소득세 우대, 쓰레기 이
용기업 소득세 우대, 빈곤지역 기업 
소득세 우대, 기술이전기업 소득세 우
대, 재난기업 소득세 우대, 실업자 고
용기회 제공기업 소득세 우대

합  계 3,792.8 -

주: 중국정부는 수출관련 대출ᆞ외환 거래우대(자동차)의 경우 우선지위(priority)

의 위로부터 혜택을 받은 기업이 없다고 통보하 다. 또한 자동차생산 국
산화율에 기초한 관세우대, 수출생산품에 대한 세금 및 관세환급, 기업에 대
한 관세감면 및 면제, 특별산업부문에 대한 투입재 저가공급, 임업부문 특정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부지정지역에 수입된 기술 및 투자자의 설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경우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고 중국정부는 통
보하 다. 그리고 경제특구 우대정책, 경제기술개발지역 우대정책, 상하이 
푸동지역 경제특구 우대정책, 외국인 투자기업 우대정책 등의 경우 적용세율
만 통보하 다.

자료: WTO 서류,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WT/L/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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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정 국유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국

유은행의 대출행위, 특정산업을 육성하는 변형된 형태의 생산보조금 지

급 등은 향후 중국과 관련된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등 일부 WTO 회원국을 중심으로 중국이 보조금 통

보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WTO 보조금협정에

서 금지된 대출형태의 보조금과 생산보조금을 실질적으로 폐지하 는지

에 대한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5) 한·중·일 3국의 보조금 운용 현황 비교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한ᆞ중ᆞ일 3국의 보조금 운용 현황을 

비교해 보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WTO에 통보된 보조금을 중심으

로 분석하기 때문에 단순비교에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즉 WTO 

회원국의 보조금 통보에 대한 진실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

가이므로, WTO에 통보된 보조금 현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접근 가능한 자료에 한계가 있어 WTO에 통보된 보

조금을 중심으로 한ᆞ중ᆞ일 3국의 보조금 운용 현황을 비교한다.

<표 4-13> 한·중·일 3국의 보조금 운용 현황

한국 일본 중국

WTO에 통보된 보조금 건수 19건 115건 23건

GDP 대비 보조금 규모 0.33% 0.11% 4.8%

농업보조금 비중 57.9% 70.0% 5.5%

R&D 보조금 비중 13.1% 3.1% 16.9%

먼저 WTO에 통보된 보조금 건수에서 일본이 115건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 23건, 한국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건수의 단순비교

로 인해 일본이 보조금 운용에 적극적이라고 단정짖기는 어렵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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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에 비해 중국이 보조금 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데, GDP 대비 보조금 규모를 살펴보면 일본 0.11%, 한국 0.33%인 데 반

해 중국은 4.8%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체 보조금 중 농업보조금의 비중이 일본(70.0%), 한국(57.9%)에

서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국의 농업보조금은 미미한 것(5.5%)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농업에 대한 비교우위와 농민단체의 정치적 향

력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중국의 농업은 광활한 토지 및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한국 및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것으

로 평가돼,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유인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농민단체는 막강한 정치적 향력을 지니고 있어 보

조금 편성과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R&D 보조금의 경우 한국(13.1%), 중국(16.9%)이 유사한 비중을 나타낸 

반면, 일본은 3.1%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총 19건

의 통보된 보조금 중 4건(21.1%)이 R&D 보조금인 반면, 중국은 통보된 

총 23건의 보조금 중 단 1건만이 R&D 보조금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일본은 60건의 산업보조금(표 4-8 참고) 중 17건이 R&D 보조금이며 대부

분이 에너지 개발 및 수송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체적인 금액 측면에서 한국은 농업, 석탄산업, 수산업, 정보통

신산업 등에 정책우위를 두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은 농업ᆞ임업ᆞ수산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농업ᆞ임업

ᆞ수산업 금융협회 보조금 포함) 비중이 86.2%에 달해, 보조금이 1차 산

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주로 세제상의 우대 정책을 위

주로 WTO에 통보하 는데, 보조금 통보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미국의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공동으로 ‘보조금 

시행 연례보고서(Subsidies Enforcement Annual Report to the Congress)’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는데, 2003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보조금 통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USTR 2003,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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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의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으로서의 고려사항

중국은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체제전환

국인 동시에 경제개발단계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 WTO 보조

금협정에서는 체제전환국과 개도국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체

제전환국으로서 공기업에 대한 지원문제와 관련된 보조금 정의 적용 역

시 고려되어야 한다. 

1) 체제전환국 관련 규정의 적용

WTO 보조금협정 제29조는 이와 같은 체제전환국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

고 있는데, 체제전환국은 “보조금협정 제3조(금지보조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조금계획을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까지 보조금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보조금협정 제29.3조). 또한 체제전환국은 “제3조의 범위에 해당하고 제

29.3조에 따라 통보된 보조금계획을 WTO 발효일로부터 7년의 기간 내에 단

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제3조에 합치시켜야” 한다(보조금협정 제29.2조). 그러

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WTO 가입 이후 중국정부는 추가적인 보조금 통

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WTO 발효일로부터 7년의 기간’이

라는 규정을 중국에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WTO 가입협상시 구체적

인 논의가 없었다. 다만 중국정부는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과 같은 

금지보조금을 철폐하기로 합의하 는데,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54)

미국은 1986년 ‘조지타운 철강회사 對 미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

에 따라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ies: NMEs)에 대해 

상계관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체제전환국의 경우 상

계가능한 보조금의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계관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 다. 그 이유는 보조금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인식이 ‘자

원의 부적절한 배분, 시장원리의 왜곡 및 파괴를 야기하는 행위’인데 반

54) Paragraph 168,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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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비시장경제국에서는 ‘시장원리’가 존재하지 않아 그것의 왜곡 및 파

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55)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이

와 같은 방침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미 법원의 판결 해석에 

대해 Magnus(2000)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미국의 상계관세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으므로 중국 수입품과 관련된 상계조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 다.56)

2) 개도국 특별우대(S&D) 조항의 적용

WTO 보조금협정 제27조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의 WTO 가입 협상과정에서 

이 규정의 적용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실무회의에서 무역왜곡을 야기하는 

보조금의 존재 가능성과 그에 따른 중국시장으로의 진입과정에서의 효과, 

중국 수출품의 기타 회원국 시장에서의 효과 등이 거론되어, 중국이 개도

국 특별우대 조항으로부터 혜택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보조금 감축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전제 

아래, 중국은 보조금협정의 제27.10조(개도국 원산지의 상품에 대한 상계

관세조사 종료),57) 제27.11조(제27.10조에 대한 추가 규정),58) 제27.12조(제

55) Magnus(2000) 참고

56)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 러시아 수입품에 대한 상계조사결정 여부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Magnus(2000)는 언급하 다.

57) “개발도상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한 모든 상계관세조사는 관계당
국이 아래와 같이 결정하는 즉시 종료된다. (a) 당해 상품에 대해 지급된 보조
금의 전반적인 수준이 단위 기준으로 계산한 가격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거
나, 또는 (b)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물량이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 총수입
량의 4% 미만인 경우. 단, 개별적으로 총수입량 중 점유율이 4% 미만인 개발
도상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동 수입회원국의 동종상품 총수입의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8) “제2항 (b)호에 속하는 개발도상회원국으로서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8년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수출보조금을 폐지한 회원국과 부속서 7에 언급된 개
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 제10항 (a)호의 숫자는 2%가 아닌 3%가 된다. 이 규
정은 수출보조금의 폐지가 위원회에 통보된 날로부터, 그리고 통보를 행하는 
개발도상회원국에 의해 수출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동안 적용된다. 이 
규정은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8년 후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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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제27.11조에 대한 추가 규정),59) 제27.15조(보조금위원회의 검토규

정)60) 등의 권리를 보유하는 반면, 이 협정 제27.8조(심각한 손상),61) 제

27.9조(상계가능보조금에 대한 구제),62) 제27.13조(민 화)63)에서의 권리

를 호소하지 않기로 하 다.64)

3) 공기업의 행위

중국의 WTO 가입 협상과정의 실무회의에서 중국 공기업(은행 포함)의 

재정지원(financial contributions)은 WTO 보조금협정 제1.1(a)조에 해당되는 

정부행위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59)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모든 최소 허용수준의 결정

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60) “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인 개발도상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상계조치

가 당해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적용가능한 제10항과 제11항의 규정에 합치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동 상계조치를 검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1) “개발도상회원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이 이 협정에 정의된 심각한 손상을 초래

한다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심각한 손상은 제9

항의 조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우, 제6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합

치하는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62) “제6조 제1항에 언급된 보조금 외에 개발도상회원국이 지급 또는 유지하는 상

계가능보조금과 관련, 이러한 보조금의 결과로서 1994년도 GATT에 의한 관세

양허나 다른 의무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발도상회원국

의 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저해하는 방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수입회원국의 시장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제7조에 따른 조치가 승인되거나 취해질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63) “이러한 보조금이 개발도상회원국의 민 화 계획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동 계

획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 직접적인 채무감면, 정부의 재정수입

의 포기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 및 다

른 채무의 이전에 대하여 제3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계획 

및 관련 보조금은 제한된 기간 내에 지급되고 위원회에 통보되며, 이러한 계

획이 관련기업의 궁긍적인 민 화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4) Paragraph 171,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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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재정지원이 보조금협정 제1.1(b)조에 규정된 혜택(benefit)을 반

드시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목적은 상업적 기준에 의한 운 이며 공기업 자체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

는 공기업 자신의 책임이라는 견해를 표명하 다.

다. 상계조치제도

1) 개요

본 절에서는 한ᆞ중ᆞ일 3국의 상계관세제도는 해당 국가의 법적 제도

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WTO가입과정에서 제출된 가입

의정서와 2003년 3월 단행된 국무원 조직변경 등이 고려되었다. 

2) 한국의 상계조치제도

한국의 상계조치 관련 제도는 2001년 2월 제정된「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6417호)」, 동년 5월에 제정된「불공

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7222

호)」,「관세법(2000년 12월 개정, 법률 제6305호)」,「관세법 시행령(2001

년 3월 개정, 대통령령 제17157호)」,「관세법 시행규칙(2001년 3월 개정, 

재정경제부령 제186호)」등에 근거하여 운 되고 있다.

상계조사와 관련된 업무는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소관인데, 상계관세

의 부과요청은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등을 받

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

관은 …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관세

법 시행령」제73조 ①).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무역위원회는 …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

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 …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제74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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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상계조치제도 관련 규정:「관세법」을 중심으로

항   목 내   용 비   고 조항

상계관세
부과대상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우려 
포함), 국내산업발전의 지연

보조금 정의(시행령 제72조, 시
행규칙 제21조)

제57조

실질적 
피해 조사

구체적 내용 시행령 위임
조사개시절차(시행령 제74∼79

조, 시행규칙 제23∼제29조)
제58조

잠정조치 잠정조치 발동 조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추정 
증거의 존재, 적용기간(시행령 
제80조)

제59조

약속의 
제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제
거 약속

관련 절차(시행령 제81조, 시행
규칙 제30조)

제60조

상계관세의 
부과시기

상계관세 및 잠정조치의 부과
시기

소급부과(시행령 제82조), 정산
(시행령 제83조)

제61조

재심사 재심사 절차
재심사 관련 구체규정 및 이해
관계인 통지(시행령 제84∼제
85조, 시행규칙 제31조)

제62조

자료: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2002) 

또한 “무역위원회는 …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

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관

세법 시행령」제75조 ②). 이러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

내 재정경제부장관은 상계관세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제75조 ③). 본 조사는 예비조사결과

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무역위원회는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

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제75조 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본조사결과가 접

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

다(「관세법 시행령」제75조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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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이 상계조사 및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 상계조사를 개시한 적이 없다. 이는 상계조

사의 특성에 기인하는데, 상계조사는 덤핑조사와는 달리 상대국의 정부

행위(보조금 지급)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적인 자료 구축을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덤핑조사의 경우 가격설정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동종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어

느 정도의 정보수집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계조사의 경우 상대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역상대국 정부의 행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과 자금이 필요한데, 이러한 환경이 

충족되는 국가는 주로 선진국일 수밖에 없다. 

<표 4-15>의 WTO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상계조사개시는 주로 미국, 

EC와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WTO 출범 이후 2002년까

<표 4-15> WTO에 통보된 제소국가별 상계조사개시 현황(1995∼2002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미국 3 1 6 12 11 7 18 4 62

EC 0 1 4 8 19 0 6 3 41

캐나다 3 0 0 0 3 4 1 0 11

남아공 0 0 1 1 2 6 1 0 11

뉴질랜드 1 4 1 0 0 0 0 0 6

칠레 0 0 0 0 4 0 0 0 4

이집트 0 0 0 4 0 0 0 0 4

아르헨티나 1 1 1 0 0 0 0 0 3

호주 0 0 1 0 1 0 0 1 3

이스라엘 2 0 0 0 0 0 0 0 2

페루 0 0 1 0 0 1 0 0 2

베네수엘라 0 0 0 0 1 0 0 1 2

브라질 0 0 0 0 0 0 1 0 1

멕시코 0 0 1 0 0 0 0 0 1

합계 10 7 16 25 41 18 27 9 153

자료: WTO보조금ᆞ상계조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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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총 153건의 상계조사개시가 WTO로 통보되었는데, 이 중 미국이 62건

으로 40.5%를 차지하고 있으며, EC는 41건으로 26.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캐나다와 남아공이 각각 11건(7.2%), 뉴질랜드 6건(3.9%) 등

이다.

3) 일본의 상계조치제도

일본의 상계관세법의 法源은「關稅定率法(Customs Tariff Law)」제8조

로서 상계관세의 정의, 상계관세부과의 요건, 그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하위법으로서 ‘상계관세 및 부당염매(덤핑) 관세에 관한 절

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상계관세절차의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

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률 또는 규칙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법규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일본정부가 구체적으로 상계관세절차를 수

행할 경우 이에 근거해서 행한다는 의미에 있어 법규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WTO에 통보된 상계조

사개시가 없으며(표 4-7 참고), 1982년 파키스탄 목화 방사에 대한 상계조

사가 유일한 실정이다.65) 따라서 아래에서는 상기 법률 및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상계관세와 관련된 일본의 제도를 살펴본다.

가) 제소요건

제소자가 어떤 수입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부과를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일정한 적격성을 충족할 것과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가 일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정율법 제8조 4항에서는 ‘아국의 

산업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65) 1982년 12월 27일 일본방적협회는 파키스탄 목화 방사에 대해 파키스탄 정부

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상계조사를 신청하 으나, 1984년 2월 28일 보조금

률이 낮아 상계관세부과를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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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의 산업’은「상계관세에 관한 政令」제1조에 “해당수입물품과 동종

의 물품을 생산하여 총생산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비율66) 이상인 

일본의 생산자”로 정의되어 있다. 위의 가이드라인은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일본 법령에서는 ‘아국의 산업’)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신청자

격을 갖는 주체는 (1) ‘아국의 산업’인 생산자(즉 일본의 총생산고에서 차

지하는 생산고의 비율이 50% 이상인 일본의 생산지), (2) (1)의 생산자로 

구성된 업계단체, (3) (1)의 생산자로 고용되어 있는 자가 조직하는 노동

조합 등으로 나열되어 있다. 단지 이들에 의한 신청은 일본의 산업을 위

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나) 제소ᆞ조사ᆞ관세부과절차

제소는 일본의 산업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대장대신(재무부장관, 구

체적으로 대장성 관세국 기획과)에게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며, 제소가 접

수되면 대장대신, 해당산업을 소관하는 장관(이하, 산업소관대신), 통산대

신(상공부장관)의 3대신이 협의한 후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3대신이 

협의하여 조사를 발의할 수도 있다. 상기 가이드라인에서는 조사개시의 

결정은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을 시한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사는 그 개시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특별한 이유에 의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피제소자가 조사에 협력하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WTO 보조금협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에 의한 조

사결과가 인정되고 있다.

잠정조치는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충분한 증거에 의

해 일본의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동

시에 일본의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취할 수 있는 조

치로서 관세정율법에 규정되어 있다. 

66) 상기 가이드라인 1(3)①에 따르면 50%로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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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종료 전 확정조치의 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본정부는 

이를 관세율심의회에 자문한 뒤 결정한다. 일본정부는 확정조치를 강구

한다는 취지의 정령을 공포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조사에 

의해 판명된 사실, 이에 기초해 얻어진 결론 등을 통지한다.

약속 및 확정조치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치 않

다고 판단하는 때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대장대신에게 제출하여 일본

정부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약속 및 확정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직접적인 이해관

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피해ᆞ조정

관세정률법 제8조 1항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물품의 수입이 일본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일본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인 피해의 판단에 있어서 WTO 보

조금협정 제15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를 줄 우려

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보조금협정 제15.7조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 보

조금의 교부를 받은 물품의 수입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 사이의 인

과관계 인정에 대해서는 보조금협정 제15.5조의 규정을 따른다.

4) 중국의 상계조치제도

중국은 WTO 가입과정에서 상계조치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개정된 규

정이 WTO규정과 합치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합의하 다.67) 이에 따라 중

국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2003년부터 발효시켰고 2003년 2월 

WTO에 그 내용을 통보하 는데, 통보된 법령은 (1) 상계조사개시에 대한 

규정, (2) 상계조사 질의서에 대한 규정, (3) 상계조사 현장검증에 대한 규

67) Paragraph 14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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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4) 상계관세조사 공청회 실시에 대한 규정, (5) 상계조치를 위한 산업

피해의 조사 및 결정에 대한 규정, (6)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에 대한 규

정 등 6가지이다.68) 

행정조직 중 대외경제무역부(MOFTEC)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가 

상계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 으나, 2003년 3월 단행된 국무원 조

직변경 이후 상무부(MOFCOM, 구 대외경제무역부) 위주로 재편되었다. 

상무부 공정무역국(Bureau of Fair Trade for Imports and Exports)은 상계조

사신청에 근거하여 외국의 보조금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

를 취한다. 보조금이 부과된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산업피해조사국(Depart-

ment of Industry Injury Investigation)인데, 이 기관은 원래 국가경제무역위

원회 소속이었으나 2003년 3월 상무부 소속으로 전환되었다. 

전반적으로 상계조사와 관련된 법규가 완비되어 해당 법규의 WTO 합

치성은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평가되나, 아직 상계조사의 구체적인 사례

가 없어 운용상의 적법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표 4-16> 중국의 상계조치제도 관련 WTO 가입 합의사항 및 이행사항

WTO 가입 합의사항 이행사항

ᆞ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WTO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

ᆞ중국을 15년간 비시장경제국으로 
취급하는 특례 인정

ᆞ반덤핑 조례와 반보조금 조례를 분리 
실시(2002. 1)

ᆞ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기관으로 산
업피해조사국과 공정무역국 설립

자료: 한국무역협회(2002)

68) 이 중 (1)∼(4)는 G/SCM/N/1/CHN/1/Suppl.1, (5)∼(6)은 G/SCM/N/1/CHN/1/Suppl.2

의 서류를 통해 통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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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계관세의 부과를 결정짖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

해 또는 피해우려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인 피해우려와 관련하여 

WTO 보조금협정 제15.7조는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정은 사실

에 기초하며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아예 생

략되어 있어 향후 중국이 상계조사에 임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에 근거하여 상계조치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3년 초에 중국정부가 취한 철강분야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 

역시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에 근거하고 있고, 긴급수입제한에 대한 

WTO협정의 규정이 보조금협정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규정

의 이러한 취약점은 상계조치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5) 한ㆍ중ㆍ일 3국의 상계조치제도 비교

가)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기본적으로 한ᆞ중ᆞ일 3국의 상계조치제도는 WTO 보조금협정의 규

정에 근거하여 운용되기 때문에, 한ᆞ중ᆞ일 3국간 제도 및 규정상의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4-다-4)’절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의 판정 근거에서 사실에 기초하여야 하고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WTO 

보조금협정(제15.7조)의 규정이 중국에는 없다. 

이에 반해 한국의 관세법 시행령 제77조②는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의 판정은 …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보조금 등을 받

은 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상계조사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은데, Almstedt and Norton(2003)은 중국의 2003년 철강 긴급수입제

한조치가 이와 같은 ‘비구체적인(unsubstantiated)’ 피해의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상계조사 역시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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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그 외 미세한 부문에서 한ᆞ중ᆞ일 3국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일

본과 중국에서 상계관세의 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WTO 보조금협

정과 같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데 한국에서는 여기에 해당

산업의 주무부 장관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ᆞ중ᆞ일 모두 상계관세

를 부과할 수 있는 원인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산업

의 실질적 피해 또는 실질적 피해의 우려 등이며, 한국과 중국은 국내산

업발전의 지연 및 저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추가하 다. 그러나 일본은 국

내산업의 보호 필요성을 추가하여 무역구제조치로서의 상계관세조치가 

보호무역주의적 정책 필요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반 하 다.

<표 4-17> 한·중·일 3국의 상계조치제도 비교

한  국 일  본 중  국

소관 기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
회

대장성 관세국 기획과
상무부 공정무역국, 

산업피해조사국

부과 신청자
국내산업에 이해 관
계가 있는 자, 해당
산업의 주무부 장관

아국의 산업에 이해
관계를 갖는 자

국내산업에 이해관계
를 갖는 자

상계관세 
부과원인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우려 포함), 

국내산업발전의 지연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
해(우려 포함), 국내
산업의 보호필요성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우려 포함), 국
내산업발전에 저해

실질적 
피해의 우려

실질적 피해의 우려
에 대한 판정 근거는 
사실에 근거

실질적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정 근거는 사
실에 근거

관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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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보조금 규율 수준: WTO 보조금협정 수준의 규범 필요

1) 보조금 규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WTO 보조금협정보

다도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상계조사개시 및 상계조치 부과 

건수의 통계를 살펴보면, WTO 보조금협정보다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인 

규범 설정은 한국에 이롭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1995년 WTO 출범 이

후 WTO에 통보된 상계조사개시 153건 중 일본의 피제소 건수는 하나도 

없는 반면, 한국의 피제소 건수가 13건(8.5%, 미국 6건, EC 6건, 남아공 1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중 상계관세가 부과된 경우는 총 4건(전세계 

94건)인데, 모두 미국이 부과하 다. 이에 반해 중국은 WTO 가입 이후 

15년 동안 비시장경제국으로 취급되는 특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상계조

사를 실시할 경우 특별 취급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수령자의 이익 

산정시 중국의 공여조건이 아닌 제3국에 있어서의 공여조건을 감안하여 

이익액을 산정할 수 있다(한국무역협회 2002, pp. 30∼31). 따라서 보조금 

규율을 WTO 보조금협정보다 강화할 경우 오히려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표 4-18> 한국의 연도별 상계조사개시 피제소 및 상계조치 건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상계조사개시 0 0 0 5 4 1 1 2 13

상계조치  0 0 0 0 2 1 0 1 4

자료: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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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보조금의 허용 불가피성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농업부문의 수출보조금을 금지하면서 WTO 농

업협정에서의 보조금 규정보다도 자유무역의 방향으로 진전된 지역무역

협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ᆞ중ᆞ일 3국의 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경우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비중이 

높아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은 아직 한국과 일본의 농업 

현실상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한ᆞ중ᆞ일 FTA 협상과정에서

도 농업보조금 문제에 한국의 농민단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커 한국정부로서도 농업보조금을 규제할 유인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인데, ‘4-가-5)’절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농업보조금이 70.0%, 1차 산업의 보조금이 86.2%에 달해 농업보조

금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WTO 농업협

정 보조금 규율과 동일한 수준의 규범이 필요하다. 그러나 WTO 도하개

발아젠다(DDA)의 다자협상과정에서 농업보조금 감축이 합의된다면, 다

자규범을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규범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나. WTO 보조금협정과의 부합성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중국의 규정 중 일부 조항은 WTO 보조금협정

과 부합하지 않는데, 한ᆞ중ᆞ일 FTA 추진시 이러한 부분이 협상과정에

서 거론되고 사전에 시정되어야 한다.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의 판정을 내려 상계조치가 

남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규정을 재정비하여 이러한 남용가

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앞서 지적된 상계조사절차의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이외에도 WTO 

보조금협정과 부합하지 않는 부문이 있는데, 중국규정은 WTO 보조금협

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보복조치(retaliatory measures)를 허용하고 있

다. 중국의 상계조치규정(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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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vailing Measures) 제55조에 따르면, 어느 국가가 중국의 수출품에 

차별적으로 상계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국은 해당 국가를 상대로 대응조

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명백한 보복조치로서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중국의 현

행 규정은 WTO 보조금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다.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며 규범기반 다자무역체제(rule-based multilateral 

trade system)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국가간 모든 무역행위가 법대로 이루

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중국은 사회주의적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

고, 법에 의해 경제체제가 운용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근대적인 요소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미국 및 EU 등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범준수를 약속하 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각종 시장

개방 양허와 무역규범분야 등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문준조 2001, p. 196). 이러한 시각은 불투명한 내규 및 지침의 존재, 

자의적인 법령 해석, 낙후된 법조 전문인력 교육 및 공급, 관련 지식과 

노하우 수준의 미흡 등에 근거한다.

또한 중국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고 WTO에 가입한 역

사가 짧아 다자체제에 대한 적응 여부 역시 의문이다. 특히 WTO 규범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중국 국내법규와 

WTO 규범과의 조화가 중국의 WTO 가입 후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

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한ᆞ중ᆞ일 FTA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WTO 규

범과의 부합성을 강조하고, 규범의 명확화 및 개선에 협상력을 집중하며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를 이용한 법적 구속력을 제

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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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정책과 무역

경쟁정책은 독립적 사업자들간의 경쟁을 요구ᆞ촉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도모하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경제정책이다. 경쟁정책은 일반적

으로 경쟁법을 통해 경쟁 제한적이거나 반경쟁적인 관행을 금지시키고 

경쟁당국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정책의 통제 

대상에 속하는 반경쟁적인 기업관행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가격 또는 수

요 담합(카르텔), 인수ᆞ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

용, 수직ᆞ수평적 거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 유형에는 국제카르텔, 특히 수출카르텔을 들 수 있으며 수직적 거

래제한, 또는 기업결합제한의 차별적 운 을 통한 시장접근 저해 등을 들 

수 있다. 

경쟁정책이 공정한 시장거래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므로 이는 

자유무역협정 또는 경제통합 등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논하는 데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분야이다. 국경에서의 무역자유화는 이루어졌으나 국내에

서의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수입품과 국내제품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배

제된다면 이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효율성 증대를 희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한 회원국의 미온적 경쟁정책 집행이나 전략

적 활용(예를 들면, 자국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는 관대하고 외국기업에

게는 엄격하게 경쟁법을 집행한다든지, 법률상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이 실질적으로 무역자유화에 역행할 수 있으므로 무

역자유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공통의 경쟁규범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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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역과 경쟁간의 관계가 항상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의 

주장에 반하여 수입이 시장을 규율하는 경쟁요소의 원천으로 경쟁정책

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Hoekman & Mavroidis 2002; 

Hoekman & Kee 2003). 이에 따르면 무역자유화에 따라 특별히 경쟁정책

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수입경쟁은 대체로 경쟁제한 행위로 인해 

얻어지는 독점적 수익을 희석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할 동기를 저해하며, 

수입이 급증할 경우 담합기업간 상호감시가 어려워지므로 담합이 해체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특정한 경우 무역자유화가 약탈적 가격책정을 부추길 수 있는데 

이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경쟁이 촉진되면 기존사업자의 이윤이나 신규진

입자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윤이 모두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신규진입

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정도의 위협용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도 하락하게 

되어 이러한 투자를 감행할 동기가 증가할 수도 있다(Neven & Seabright 1997). 

그러나 약탈적 가격책정이 가능한 환경은 매우 제한적이며 약탈적 가격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소비자 후생을 증가

시키므로 실제로 신규진입자가 이로 인해 퇴출되고 가격이 다시 상승하

기 전에 섣불리 경쟁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최근 

경제 분석의 추세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 경쟁정책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의 논리가 이론적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자유화가 경쟁에 미치는 실제적 향은 경쟁의 양태나 종류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Davies and Lyon(1996)은 유럽시

장 통합을 연구한 결과 무역자유화 또는 시장 확대로 인해 경쟁이 심화

되면 R&D 집약적 분야에서는 오히려 시장집중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구조와 무역흐름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한 

Mirza (2003)는 EU의 경우 수입이 시장집중도에 약 30∼50% 정도를 기여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쟁정책의 방향이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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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의 정도는 무역자유화가 경쟁에 미치는 실질적인 향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적인 차원에서 경쟁정책 측면의 협력이 논의되는 것은 경쟁

법규의 내용적 조화보다는 주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경쟁정책관련 문제가 

통상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국의 일방적인 경쟁정책의 국제적 

집행이 통상 상대국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

간 경쟁과 협력이 세계화됨에 따라 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간 담합을 한

다든가 합병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단일국가 내의 경쟁제한 행위가 

외국에 심각한 경쟁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GE-Honeywell 합병에 대한 EU와 미국의 분쟁, 라이신, 

비타민 등 최근에 적발된 대규모 국제카르텔이 이러한 추세를 대변해 주

기에 충분하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 등 주요 경쟁당국은 자국 내에서는 

물론 경쟁법의 역외적용69) 등을 통한 경쟁정책의 국제집행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경쟁당국의 판결에 근거하여 일부 중진국 및 개도국에

서도 자국 경쟁법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에

서는 라이신 및 비타민 사건에 대해 미국과 협조하여 관련된 기업의 멕

시코 지사에 대해 제재를 가했으며 한국에서는 일본기업을 포함하여 흑

연전극봉 카르텔에 연루된 외국기업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 고 최근 

비타민 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쟁정책의 국제적 집행은 항시 국가간 분쟁의 소지

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 통상마찰로까지 번질 수 있다. 

실제로 기존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경쟁정책 관련 양자협정 또는 자유무

69)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란 일반적으로 자국의 토 외에 소재하는 

외국인(자연인, 법인)에 대해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관할

권(state jurisdiction)이 역외에까지 미친다는 의미에서 역외적 관할권(extra-

territorial jurisdiction)이라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

기업의 자국 토 외에서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제3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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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협정은 전반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진 EU를 제외하면 경쟁규범의 실

체내용의 조화 또는 수렴보다는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절차적 협

력 및 조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보면 자유무역협정에서 경쟁규범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

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무역이 경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 이에 대해 경쟁정책을 통한 대응을 마련하는 과제이다. 둘째, 각 회원

국 법제의 비교분석을 통해 각 회원국에서의 경쟁정책 제도 및 집행 강

도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쟁제한적 행위의 제재를 위한 절차적 협

력과 조율을 도모하는 협력규범을 형성하는 과제이다. 이 장에서는 경쟁

규범의 실체 내용의 조화는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며, 경쟁법의 집행은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등을 전제로 

수행되는 것으로 법제의 통일 또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는 주권 국가

간에 단기간 조화하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당장의 시급한 문제는 경쟁정

책의 역외적용으로 인해 빚어지는 통상마찰의 방지라는 관점에서 두 번

째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살펴보아야 할 문제로 경쟁정책과 다른 무역규범과의 조율 문제가 

있다. 특히 반덤핑규정이나 보조금관련 규정 등 경쟁 환경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무역정책을 규율하는 무역규범은 경쟁정책과 접한 관

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부분적으로 반덤핑 부분에

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경쟁정책의 협력문제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다만 밝혀둘 것은 자유무역협정이 무역자유화를 통하

여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만큼 원칙적으로는 모든 무

역규범은 경쟁의 관점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70) 

제2절에서는 세계적인 경쟁정책의 집행을 위한 WTO에서의 다자경쟁

70) 물론 자유무역협정 자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문제나 이익단

체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해질 수 있으므로 경쟁 자체가 항상 우선시되어야 

할 정책 목표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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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화 논의 및 WTO의 기존 경쟁관련 규정들을 조망하여 본다. 제3절에

서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경쟁정책 조항의 주요형태를 살펴본 후 한

ᆞ중ᆞ일 3국의 경쟁정책을 비교ᆞ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ᆞ중ᆞ일 간

의 법제차이, 무역관계, 그리고 국내경쟁현황 등을 고려하여 경쟁정책 분

야에서 한ᆞ중ᆞ일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협의하여야 할 사안들을 도

출하여 본다.

2. 경쟁정책 관련 WTO 규범 및 다자규범 제정 논의

가. WTO 다자경쟁규범 제정 논의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속적인 국제규범이 없다. 경쟁정책은 

기존의 지역협정에서도 보통 분쟁해결대상이 아니며 양자협력협정은 구

속적이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엄 한 의미에서 국제규범의 형태가 

아닌 협력 분야로 되어 있다. 현재 OECD, UNCTAD,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및 WTO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경쟁정책의 국제

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무역과 관련된 구속적인 경쟁규범을 마련하

기 위한 논의는 주로 WTO에서 진행되었다.71) 

WTO에서는 1997년부터 ‘무역과 경쟁정책 작업반(이하 경쟁작업반)’을 

설치하여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 으나 협상을 개시

하기에는 회원국간 이견이 심하여 먼저 교육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하 다. 그 뒤 2000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경쟁정책에 대한 

71) UNCTAD는 비구속적인 국제모델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OECD는 카르텔 규제 

및 국제협력에 대한 권고안을 제정하 다. ICN은 가장 최근에 형성되었지만 

합병절차의 수렴과 관해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경쟁정책에 대한 다른 국

제포럼에서의 논의 내용은 윤미경(200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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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을 위한 협상이 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논의는 그다지 진전된 것이 없고 칸쿤 각료회의 결렬에 따라 협

상이 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현재 협상개시 대상이 되고 있는 규범(안)의 주요 요소는 카르텔의 규

제, 비차별성, 투명성 등 WTO 원칙의 적용, 공정한 절차, 협력 방식, 이

행의무 확보 방안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배려 등이다. 경쟁정책은 경쟁법 

적용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실체규정과 법의 집행을 위한 절차적 규정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안은 유일한 실체규정으로 

카르텔의 규제를 담고 있는데 카르텔의 경우 합병 등 다른 경쟁정책 분

야에서와는 달리 그 폐해가 명백하며 모든 회원국에 구별 없이 폐해를 

미친다는 점에서 쉽게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포

함되었다. 

비차별성, 투명성 등 WTO 원칙의 적용, 공정한 절차, 협력 방식 등에 

대한 문제들은 대부분 절차적 측면에 대한 것이다. 특히 관할권을 초월하

여 발생하는 국제카르텔이나 수출카르텔의 경우 사건의 조사, 관련 증거

의 확보, 그리고 형벌의 집행 등을 위해서는 절차상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간의 통보 또는 조사 요청, 정보의 교환, 상대국 

관할권에 대한 예양(禮讓: comity)72) 등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절차적 공

정성을 위해서는 기업 또는 민간인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경쟁당국에 대

한 접근, 항소권, 적법절차에 의한 경쟁법 집행의 검증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관련법의 투명성 등 WTO

원칙들도 함께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국제경쟁규범이 의

72) 국제예양(comity of nations)이란 국가간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예의(禮儀), 

편의(便宜), 호의(好意) 등에 의한 관례를 일컫는다. 이러한 관례에 대한 위반

은 도덕적인 비난과 정치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기는 하지만, 국제법 위반은 되

지 않는다. 국제예양은 그것이 국제관습화되거나 조약에 규정되어 국제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 법집행에 있어 예양이란 자국 내에서의 법집행이 외국의 

이익에 향을 미칠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집행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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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있으려면 이러한 부분의 조율까지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정책적 요소들을 WTO라는 무역규범의 틀에 담아

내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먼저, 카르텔의 경우에도 일정한 상황

에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효율성 제고 효과가 더 클 수 있으

므로 각국은 중소기업에 의한 수출카르텔, 연구개발 카르텔 등을 허용하

고 있는데 이러한 면제기준의 조율 없이는 카르텔을 실체규정으로 포함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개발 단계가 매우 다른 회원국간 이러한 기준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WTO 원칙을 적용하거나 협력방식을 설정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

다. WTO에서의 비차별은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처우를 대상으

로 하는데 동일한 경쟁정책 관련 사건이란 없다는 점에서 비차별원칙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경쟁정책상의 결정은 차별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건 특성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차별을 법

적으로 명시한 차별로부터 구별해내기 어렵다. WTO 원칙 적용이 명시적 

차별, 또는 국적에 대한 차별로만 국한된다고 하여도 어떤 규정이 차별적 

결과를 가져올지는 사전적으로 알기 어렵다. 

투명성 원칙도 관할권간 정보교환, 그리고 비 정보의 보호 등과 관련

하여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투명성의 범위와 대상이 어떻게 설정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서, 비 정보의 범

위와 보호에 대한 해석은 회원국의 법제에 따라 각각 다르다. 비 정보의 

보호는 투명성 및 추가 정보의 확보를 위해 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적절한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데 비 정보 노출 정도에 대한 결정은 일상

적인 일과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WTO규범에 일일이 면제규정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적법절차 보장의 경우 경쟁당국에 대한 접근과 관련, 과연 어느 

정도의 접근이 공정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상의 문제들은 

특정 사건에서 고소 또는 제소자의 상대적 법적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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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들인만큼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각국의 사회적 특성을 

떠나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이러한 문제들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다자경쟁규범에 실무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절차적 문제들을 명시하고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

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자경쟁규범은 원활한 국제협력을 

위한 큰 틀을 만들 수 있을 뿐 실체적 규정이나 적법절차에 대한 규정의 

조율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민간에 의한 경제행위이며 시장

접근과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쟁정책이 WTO 무역규범에서 논의

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물음에 아직 명쾌한 답변이 제시된 바 없다. 

WTO협정이 법률상의 실체규정도 포함하지 않고, 집행 또는 절차적 측

면에서도 구체적 규정을 포함할 수 없다면 규범의 어떠한 부분이 의무적

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불이행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구속성이 어떻게 

부여될 수 있는지 모호해진다. 현재로서는 경성카르텔 규제 및 WTO 원

칙 등 핵심원칙을 의무화하고 이러한 구속적 의무에 대해서는 분쟁해결

절차(DSU)를 통하여 이행을 확보하고, 경쟁이슈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는 상호심의(peer review)를 도입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 이 제안에 의하

면 상호심의는 집행수단이 아니라 회원국들이 법과 규제의 효율성을 검

토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경쟁법 이슈를 대상으로 하는 것

이 적절하다. 한편 WTO 협정이 민간행위가 아닌 정보조치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분쟁해결절차는 개별사건이 아닌 관련법 또는 규정 등을 대상

으로 적용되어야 한다.73)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상호심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

다. 상호심의는 회원국들간 의견차를 좁히고 정보와 지식의 공유, 기술지

원 수행, 그리고 투명성 증진 등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서이

다.74) 그러나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의

73) EU 제안서 <WT/WGTCP/W/229>

74) 한국과 미국 등이 상호심의를 의무이행 확보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국제안서 <WT/WGTCP/W/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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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들은 상호심의 또한 보이지 않는 압력

을 통하여 다자경쟁규범의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개도국에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75)

나. 경쟁관련 WTO 규정

경쟁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국제협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기존의 

WTO협정에 경쟁관련 조항들이 산발적으로 반 되어 있으며 민간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있다(표 5-1 참고). 대표적으로, 

비위반제소(GATT XXIII:1(b)) 및 비차별원칙(GATT Ⅲ:4) 등의 규정은 수

입품과 국내제품간의 공정한 경쟁을 요구한다. 또한 세이프가드 협정 제

11:3조는 수량제한을 통해 무역에 향을 미치는 수입이나 수출카르텔을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서, 통신협정 등 서비스 부문, 지적재산권, 정부조

달, 그리고 기술장벽 등의 분야에서는 해당 부문에 특화된 경쟁관련 규정

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1960년의 결정(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Arrangements for Consul-

tations: BISD 9S/28)은 경쟁 제한적 관행이 문제가 될 경우 회원국간 서

로 협의하도록 하는 국제협력의 원칙을 담고 있다(표 5-1 참고). 코닥-후

지필름 사건에서 미국은 이 결정에 의거하여 일본에 경쟁정책적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Hoekman(1996)은 국제적인 경쟁정책 문제 또는 시장접

근과 관련이 있는 경쟁정책 문제라면 별도의 다자경쟁규범이 없이 기존

의 WTO협정을 통하여도 충분히 회원국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견

해를 피력하 다. 

그러나 WTO협정에 친경쟁적 규정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덤핑협

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 관련 규정들과 같이 원칙적으로 경쟁정책과 상

75)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호주 제안서 <WT/WGTCP/W/232>를 참고. 일본 제안

서 <WT/WGTCP/W/236>. 개도국 제안서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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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규정들도 있다. 따라서 WTO에서 다자경쟁규범이 마련된다면 이

러한 규정들과의 충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이 

WTO에 존재하는 한 별도의 WTO 경쟁규범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

지 의문이며, 위의 반경쟁적 규정들을 보다 친경쟁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일 수도 있다. 

<표 5-1> 현재 WTO협정에 반영된 경쟁관련 조항

- GATT
  제Ⅱ조: 수입독점업자의 행위 관련 조항

ᆞ체약국이 양허표에 표기된 품목의 독점을 설정하거나 유지 및 인가할 때
에는 양허표에 규정한 경우나 교섭당사국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허표에서 규정된 보호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제Ⅲ조: 수입에 대한 내국민 대우 관련 조항
ᆞ수입상품은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물품에 부여하
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함.

  제Ⅷ조 및 제Ⅸ조: 독점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남용 금지, 독점적 행위 발
생시 협의요청 및 협의의무,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조항

ᆞ체약국이 수입, 수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수수료 및 과잉금은 
제공된 용역에 대한 비용에 그 액수를 한정시켜야 하며, 국내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수출ᆞ입에 대한 재정상의 목적을 위한 과세가 되어서
는 안됨을 규정함.

ᆞ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또는 체약국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자국법률 및 규칙의 운 을 검토하여야 함.

ᆞ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물품의 특수한 지역적 또는 지리적 명칭이 그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는 것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상호 사용을 방지하는 데 협력하여야 함. 또한 타체약국이 
자국에 통고한 상품의 명칭에 대한 규정의 적용에 대해 동 체약국의 요
청이나 사정설명에 대해 충분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함을 명시함. 

  제IV조 (b)호: 스크린쿼터제에 의한 사시간 제한시 국별 차별금지 조항
ᆞ스크린쿼제하에서 국산필름에게 확보된 사시간을 제외하고 국산필름에 

확보된 사시간중 행정조치에 의해 해제된 부분을 포함한 사시간은 
국별 공급원들에게 사실적으로나 형식적으로 할당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임. 

- 세이프가드 협정 제XI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ᆞ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물품수입이나 수출판매에 대해 할당제나 수입허

가 또는 수출허가 어느 것을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
외한 수출금지 또는 수출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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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 국제협력에 대한 Decision(1960)
  회원국간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의(consultation)를 통해 경쟁정책 관련 문

제를 해소할 것을 권장. 협의 요청을 받은 국가는 요청에 대해 호의적으
로 고려해야 하며,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경쟁 제한
적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한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해야 함.

  요청국과 피요청국은 협의를 통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
거나 또는 합의에 실패하 을 경우 사무국에 분쟁 내용 및 결과를 통보
해야 하고, 사무국은 이러한 정보를 체결국에 통보해야 함.

- GATS(부속서 1B)
  제Ⅹ조: 서비스 부문에서의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조항

ᆞ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GATT
에서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가 수입국의 특정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 
상품의 수입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Ⅷ: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ᆞ독점적이거나 실질적 경쟁을 막는 배타적ᆞ소수간의 경쟁적인 상황하에 

있는 서비스공급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독점력의 남용으로 협정의 기본적
인 목표인 공정거래와 약속된 사항들에 위배되는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
임. 

  GATS 부속서 기본통신서비스 협정: 상호보조금 금지, 통신망 접속 개방 
(기업관행에 대해 직접 언급) 등에 대한 조항을 포함.

ᆞ각 회원국은 양허표에 포함된 서비스공급을 위해 그밖의 회원국의 모든 
서비스공급자에게 합리적이며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고 있음. 

- TRIPS(부속서 1C)
  제Ⅱ장 8조: 불합리하게 통상을 제한하거나 국제적 기술이전에 악 향을 

주는 지재권 남용 금지 조항
ᆞ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이 남용

되거나 또는 불합리하게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가간 기술이전에 부정적 
향을 미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0조(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적 행위 규제 조항)

ᆞ회원국은 경쟁을 제한하는 몇가지 라이센스 관행 및 조건이 무역에 장애
가 되고 기술전파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반경쟁적 행위를 제한
하는 조치와 협의를 규정하고 있음.  

ᆞ회원국은 반경쟁적 행위의 유형을 각국의 국내법이 구체화할 수 있으며 
각국은 관련 법규에 따라 라이센스 규약에 있어서 배타적인 권리 행위를 
금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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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 정부조달 협정(부속서 4): 경쟁입찰 및 제한입찰 등에 대한 경쟁관련 조항
  경쟁협상은 각공급자간의 장단점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

며 공급자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조달기관은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입찰이 
공급자간 최대한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타협정국 공급자간
의 차별수단 혹은 국내공급자의 보호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을 규정
하고 있음.

- 기술장벽협정(TBT: 부속서 1A) 

  기술규정, 표준, 적합판정절차 등과 같은 표준화제도는 국가마다 상이하
여 수출시 외국의 표준규격에 맞도록 자국의 상품을 변형하거나 외국의 
수준에 맞는 새로운 생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조정비용
이 발생함. 이 경우 표준화의 차이로 인하여 수출국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반면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수입억제의 효과가 발생함. 

  적합판정절차는 다른 회원국 역 내에서 동종상품의 생산자들에게 내국
민대우원칙에 입각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적합판정절
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며, 수입물품에 적용되
는 적합판정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표준에 대한 공정관행규약에 나타나 있는 실질 규정들은 다음과 같음(부속
서 3).

  ᆞ내국민대우원칙 및 무차별원칙
  ᆞ무역장벽화의 금지
  ᆞ국제표준의 최대한 활용 및 채택
  ᆞ표준의 국제적 조화 및 국제표준화에의 적극참여
  ᆞ상품성능의 측면에서 표준을 설정
  ᆞ표준제정시 사전 공시

자료: 윤미경(2000, pp. 414∼417)을 수정ᆞ보완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범 비교

자유무역협정에서 주요 의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자경쟁규범에서와 



170 한ᆞ중ᆞ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같이 실체규정이 얼마나 수렴되어야 할지, 그리고 집행절차상 협력의 정

도와 형태를 정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덤핑 등 

다른 무역규범과의 조율, 분쟁해결 절차 도입 여부 및 이를 집행할 중앙

통제 기구의 설치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된다. 나아가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공기업 등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기업들의 

설립 여부 및 경쟁법 적용 여부도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 공동의 경쟁법이 도입된 경우는 아직 소수이다. EU 이외에 역

내 공통의 경쟁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COMESA, MERCOSUR, 

ANDEAN 공동체, 그리고 EFTA 등이다. 

회원국 구성 특성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자유무역협

정에 포함된 경쟁정책 관련 조항은 대체로 EU 및 연방 유형과 북미형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OECD 2002). 전자의 경우 가능하면 실체규정을 

포함하고 반덤핑 규정을 폐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EUᆞ투니지아 

협정의 경우에는 경제개발 단계가 현격히 차이가 나고 경제전반에 걸쳐 

심화된 통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체규정(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왜곡적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실체규정의 포함이 

투니지아의 경쟁정책 집행 강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

요한 사항이다. 한편 캐나다ᆞ칠레 협정은 구체적 실체규정의 조화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을 폐지한 유일한 사례이다. ANZCERTA의 경우

에는 실체규정의 조화 및 반덤핑 폐지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EU 또는 연방 유형과는 반대로 북미형은 실체규정보다는 일반적인 

경쟁법 도입 원칙 및 협력내용을 담고 반덤핑 규정은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의 대표적 사례가 NAFTA이다. 아직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 으나 한국이 체결한 유일한 자유무역협정인 한국ᆞ칠레 협정도 북

미형을 따르고 있다. 이 협정은 구체적 실체규정의 조화는 없는 한편 반

덤핑은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보교환 등 협력 조항과 공기업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구체적 사항은 표 5-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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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ᆞ중ᆞ일 FTA가 경쟁법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과 

아직 경쟁법의 도입 단계인 중국과 같이 그 차이가 현저한 국가간의 

FTA라는 점에서 NAFTA가 시사하는 점이 많다. 특히 독점적인 국 기업

에 대한 조항은 중국에 대해 한국이 요구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NAFTA에서는 국 기업의 독점력 행사에 있어 NAFTA의 투자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투자나 거래에 있어 다른 회

원국의 투자자나 거래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서 차별이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특정부류의 

기업군을 다른 기업과 달리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차별적 대우란 내

국민 대우 또는 최혜국 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를 의미한다.

또한 NAFTA에서는 회원국이 독점기업을 지정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다른 회원국에 사전 서면통보할 것과 NAFTA의 이익에 해를 미치지 않

거나 최소화하도록 운 조건을 도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점

기업이 판매와 구매에 있어 일반적인 업 관행을 따르고 투자나 거래에 

있어 다른 회원국의 투자자나 거래자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열간 내부거래, 차별적 

거래를 하거나 상호출자, 또는 약탈적 행위를 통해 다른 회원국의 투자에 

부정적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는 NAFTA 체결에 따라 1993년 포괄적이고 근대적인 경쟁법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그 후 7년 이내에 미국과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양자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는 한ᆞ중ᆞ일 FTA도 각국에, 특히 중국에 

경쟁법 도입과 경쟁의 촉진을 위한 주요한 압력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FTA의 경우 분쟁해결 절차가 없고 구체적

인 절차적 협력에 대한 부분은 각국간 개별 양자협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한ᆞ중ᆞ일 FTA에 경쟁규범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절차적 

협력을 위해서는 한ᆞ중, 한ᆞ일 양자협정이 동시에 필요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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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의 조정 등 절차적 협력에 관해서는 기존의 다른 FTA를 살펴보

아도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실체규정이 상당히 심층적으로 통합된 

ANZCERTA나 EU의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 FTA에서는 관할권의 조정 메

커니즘이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다. ANZCERTA의 경우에는 각 관할권을 

상호ᆞ인정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무역에 향을 미치는 

경우만 EU 집행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집행위원회의 업무가

중으로 인하여 카르텔 규제 등 중요한 사항만을 집행위원회가 중점적으

로 다루는 등 탈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타 FTA의 경우에는 보통 

분쟁해결절차가 없으며 중앙에서 회원국간 관할권 또는 이해를 조절하는 

조정기구가 없다. 그 대신 양자협의체제에 의존하든지, NAFTA의 경우는 

NAFTA집행위원회에 무역 및 경쟁에 관한 실무작업반을 설치, 정책권고

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WTO규범과 합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캐나다ᆞ코스타리카 협정의 경우 최근 진행된 WTO 논의 사

항, 투명성(정부조치, 면제조항), 비차별성,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기술적 

지원 관련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한ᆞ칠레협정의 경우에도 “양 

당사국이 세계무역기구를 포함한 다자간 기구에서 양 당사국에 의해 수

용되는 경쟁원칙을 채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제1.3조)”고 명시함

으로써 WTO 경쟁규범이 제정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 

<표 5-2> 자유무역협정: 경쟁정책 관련 내용

자유무역협정 실체규정 절차적 규정 및 
분쟁해결

EC협정

공동: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
위남용, 정부 보조금
경쟁법 적용, 수량제한 금지(예: 배
타적 수입권), 회원국간 차별금지
반덤핑 조항 폐지(반덤핑, 상계조치, 
불법 상거래)

역내 공동 경쟁법, 사법절차에 회부 가능
집행기구: EC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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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자유무역협정 실체규정 절차적 규정 및 
분쟁해결

ANZCERTA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반덤핑 폐지

양자협정을 통한 조사협력, 정보교환, 집행협력
‘overlapping’ 관할권: 소장, 구제명령 등의 
상호인정
절차적 규정은 양자협정을 따름.
국가별 독립 경쟁법 집행기관

EUᆞ투니지
아 FTA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정부보조금
반덤핑 가능

캐나타ᆞ칠
레 FTA

경쟁법ᆞ정책도입, 촉진
반덤핑 폐지

양자협의 체제, 분쟁해결 절차 없음. 
중앙 조절 기구 없음.

캐나다ᆞ
코스타리카 

FTA
경쟁법ᆞ정책 도입, 촉진

EEA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
용, 정부 보조금, 합병
EC협정과 유사
반덩핑 조항 폐지
(반덤핑, 상계조치, 불법상거래)

EC집행위원회와 EFTA Surveillance Authority
가 권한을 분담

EFTA 공동 경쟁법
협의 및 이의제기 절차
중앙 조절 기구: EFTA Surveillance Authority
조사 및 집행 권한 없음.

MERCOSUR
공동 경쟁법, 국제교역에는 반덤핑 
규제 가능, 경쟁법 조화 진전과 함
께 폐지 예정

안데안
공동체 공동경쟁법 Board of Cartegena Agreement: 조사, 중지, 

시정명령 권한, 법적효과

COMESA
부당공동행위
반덤핑 규제 가능
(약자, 취약산업 보호)

집행협력 고려중

JSEPA 경쟁법ᆞ정책 도입, 촉진

NAFTA

경쟁법ᆞ정책 도입, 촉진
독점기업 설립가능, 반경쟁행위 
금지, 회원국간 비차별
반덤핑 규제, 상계조치 가능

사법공조, 통보, 협의, 정보교환 등을 규정하
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음. 분쟁해결 절차 없음: 절차적 규정은 
양자협정을 통해 협력, 중앙 조절기구 없음. 
단, NAFTA집행위원회에 무역 및 경쟁에 관한 
실무작업반을 설치, 정책권고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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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5-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경쟁정책 관련 조항(제14장)

목적
 - 무역자유화가 경쟁 제한적 기업행위에 의해 저해되는 것을 방지. 반경쟁적 

합의, 담합, 그리고 단독이나 공동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주목할 것을 
특별히 명시

통보
 - 각 경쟁당국은 자국 경쟁법 집행에 있어 타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

질적 향을 미칠 수 있거나 타방 당사국의 역 내에 직접적이고 실질적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제한 조치 또는 행위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주로 타방 당사국의 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반경쟁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타방 당사국 경쟁당국에 통보해야 함.

 - 이러한 통보는 당사국 경쟁법에 반하지 않고 수행중인 조사에 향을 미치
지 않는 한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타방 당사국의 이익에 비추어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함. 

 - 일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집행활동에 관하여 공조
할 의사를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통보할 수 있음. 이러한 공조는 당해 
당사국이 각각 자율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저해하지 않음. 

협의 및 예양
 - 각 당사국은 집행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 타방 당사국의 중

요한 이익을 자국법에 따라 고려해야 함.

 - 일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수행하는 조사나 절
차가 자국의 중요한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당국은 타
방 경쟁당국에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요
청국은 최종결정에 대한 자유를 저해 받음 없이 동 견해에 대해 완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함.

정보교환 및 비 정보 보호
 - 양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실효적인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 이 

아닌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 

 - 양 당사국은 상대국 경쟁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국의 중요한 이익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사건에서 적용된 제재 및 구제조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 근거를 제공해야 함.

 - 모든 정보의 교환은 각 당사국 내에서 적용 가능한 비 유지 기준에 따르
며 유포가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비 정보나 유포시 당사국의 이익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원의 명시적 동의가 없이는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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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5-1> 계속

공공기업
- 양국은 내법에 따라 공공독점 또는 민간독점기업을 지정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 공기업 및 정부지정독점을 포함하여 특수하거나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기업과 관련, 경쟁규칙의 적용이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그 기업의 특정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기업에도 경쟁법을 적용할 것을 보장
함.

분쟁해결
- 경쟁관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칠레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

될 수 없다.

기타
- 투자와 관련, 양국은 자국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기술이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이 만약 법원, 또는 행정적 tribunal, 또는 경쟁
당국에 의해 경쟁법 위반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요구되는 것에 대해 예외를 둠.

4. 한·중·일 경쟁법·경쟁정책

가. 개관

한ᆞ중ᆞ일 3국 모두 경쟁법을 제정, 운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0

년대∼1970년대에 급격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한 독과점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법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되었다

가 주 경쟁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 1980년 제정되어 1981년부터 시행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재벌

의 확장으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재벌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었으며 199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하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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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혁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

었다. 

일본의「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독금법)

은 1947년 미군정하에서 재벌을 해체시키고 재벌의 재형성을 방지할 의

도로 제정되었다. 처음에 독점금지법은 대규모 기업의 분할, 합병허가제 

등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었으나 외국의 압력에 의해 법이 제정되었던 

만큼 1949년과 1953년에 완화개정과 많은 적용제외법 제정 등을 통해 현

재의 틀이 만들어졌다. 그 후 제1차 석유파동의 원인 중 하나가 과점적인 

경제구조와 카르텔에 있다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 과징금 제도가 도

입되는 등 1977년 법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일본은 매우 소극적으로 독금

법을 운 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미국과의 ‘미ᆞ일구조협의’의 

결과로 경쟁정책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후 일본은 해마다 경쟁법 적용제

외대상을 폐지해 오고 있으며,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무국총

국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쟁당국  조직이 강화되었다.

중국은「불공정경쟁방지법(1993)」을 중심으로「소비자권익보호법(1993)」, 

「가격법(1998)」, 그리고「입찰법(1999)」등 4개 개별법을 통하여 경쟁정

책을 운 하여 왔다. 한편 산발적으로 운 되어 오던 기존 경쟁정책의 미

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1년 반독점법 초안이 마련되었다.76) 이 법안

은 곧 입법될 예정이었으나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가지는 사회적ᆞ경제

적 파장을 감안할 때 제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이 법이 통과되는 경우 기존법과 반독점법(안)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

으므로 전자는 폐지되고 후자만을 통하여 통합적인 경쟁정책이 운 될 

것인지 또한 불명확하다.

76) 이 법안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Jung & Hao(2002)가 초안내용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자료이다. 이들은 중국 

반독점법(안)이 다른 국가들의 기존 경쟁법과 다른 특성으로 행정기구에 의한 

독점 규제, 복수의 집행기구 제도 및 사소의 역할, 그리고 사회경제적 분석에 

의한 합병심사기준을 꼽고 있다. 



제5장 경쟁정책 177

나. 한·중·일 경쟁정책의 특성

제1절에서 본 바와 같이 경쟁정책은 독립적 사업자들간의 경쟁을 요구

ᆞ촉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도모하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경제정책

이다. 경쟁정책의 통제 대상에 속하는 반경쟁적인 기업관행으로서 대표

적인 것은 가격 또는 수요 담합(카르텔), 인수ᆞ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수직ᆞ수평적 거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경쟁법을 비교하고 있는데 모두 위의 분야들을 포괄적

으로 담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 중국의 경우 반독점법(안)을 

중심으로 비교하 는바, 현행법에는 인수합병 및 카르텔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규정이 없다. 여기서는 FTA에 

실체규정을 담기는 어렵다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각국 경쟁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특징적인 점들을 중심으로 

비교ᆞ분석한다.

초기의 공정거래법이 일본의 독점금지법을 참조하여 만들어진만큼 양

국의 경쟁법은 유사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구미 경쟁법의 경우,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규제, 경쟁당국의 전속 고발권, 

그리고 과징금 제도의 운  등이 그것이다. 

한국의 경우 근대 경쟁정책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 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

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소수의 재벌기업들에 경제자원이 집중되어 있

는 상황에서 계열기업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이 이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경쟁이 전반적으

로 제한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시장경쟁보

다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이다. 적절한 외부 또는 내부 감시ᆞ감독 

체제가 존재하여 기업의 건전한 경 을 가능하게 한다면, 일반적으로 경쟁

법으로 규율될 사항이 아니라 회사법 또는 금융 감독기관에 의해 규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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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이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이러한 사안들이 계속 규율되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는 현재에도 중요한 논쟁대상이다. 이에 대한 완전한 사회적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출자총액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2003

년까지 여러 번 폐지되었다가 부활된 연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재벌정책의 근간은 대체로 일본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지만 최근 일본

에서는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이다. 1997년 개정에

서 전면적으로 금지되던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 으며, 

2002년 법 개정시에는 대규모회사의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폐지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되었다. 

경쟁법 집행은 한국과 일본 모두 사법절차보다 행정절차에 크게 의존

하고 있어 미국식보다는 유럽식에 더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양국 모두 

경쟁정책에 특화된 하나의 규제기구(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공정취

인위원회)를 통하여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다. 이들 행정기구들은 직권조

사 및 신고에 의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제재수단으로 행위중지, 법

위반 사실의 공포, 경고,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제도는 1977년 일본에서 위법 카르텔에 의한 경제적 이득을 박

탈함으로서 카르텔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당시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 다가 현재에는 기업결합을 제외한 모든 법 위반행위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단순히 불법적으로 얻어진 이득의 환수만을 목적으

로 하는 일본제도와는 달리, 1996년 법개정에서 위반행위를 억지하기 위

한 제재적 형태로 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제재에 더해 양국 모두에서 형사고발에 의한 형사벌, 그

리고 사소(私訴)를 통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양국 모두에서 이

와 같은 제도들은 법제 및 관행상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경쟁당국이 전속고발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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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 경쟁당국이 먼저 위법성을 판단하고 고

발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경쟁당국에 고발

을 의뢰할 수 있으나 통상 검찰은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전속고발권의 완화를 통한 사소제도의 활성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쟁법 및 집행제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당국의 위상이나 집행

의지 측면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

를 들어 일본의 공취위는 한국의 공정위와는 달리 독립된 부처가 아니어

서 그 독립성이 의심받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국에서와 같이 법령협의제

도나 규제개혁위원회 참가 등을 통해 경쟁당국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

하는 법적제도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양 경쟁당국의 최

근 제재 실적 비교에서도 나타난다. 

나아가서, 적발하기 어려운 카르텔의 경우 참여자의 고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에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정책 등 최근의 혁신적인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데는 한국이 보다 앞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경쟁당국이 강제조사권 등 강력한 수사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은 하게 행해지는 카르텔의 적발 및 입증은 매우 어려

운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경쟁법의 형태 및 내용, 그리고 집행현황 모든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에 비해 미흡한 형편이다. 특히 중국은 아직 계획경제에서 시

장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경쟁정책에 대한 법적 기준은 

발전된 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들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의 모든 유형의 독점이 어느 정도 행정적 색채를 띠고 있고, 기업의 경

쟁제한 행위조차도 정부의 보조와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혁과 발전 없이 경쟁법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의 불공정경쟁방지법은 독점력을 가진 사기업 및 공기업의 불공정



180 한ᆞ중ᆞ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거래행위 및 행정독점, 부당염매, 끼워팔기, 부당경품, 입찰 담합 등 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중점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반독점에 대한 규제는 가

격법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법은 담합행위에 의한 시장가격의 조

정, 그리고 가격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에 대한 구체적 정

의의 결여, 공공부문에 대한 미약한 통제, 낮은 수준의 과징금 등이 한계

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경쟁법이 여러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집행도 여러 기관

으로 분산되어 있다. 대표적인 기관은 불공정경쟁방지법을 집행하는 공

상행정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AIC)이다.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중앙정부로 

국무원(State Council)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며, 현 이상 지방정부의 공

상행정관리국은 부정경쟁행위를 감시,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총국은 

불공정경쟁방지법 외에 상표법, 소비자이익보호법, 광고법, 기업법, 경제

계약법 등도 관장한다. 

공상행정관리총국은 불공정경쟁사례 관련 책자발간, 관련부처ᆞ언론과

의 협조를 통한 업계ᆞ소비자의 법적 이해도 제고, 공정경쟁에 대한 우호

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공정경쟁사건처리 건수

는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제재현황 보완). 한편 1987년 저

전압 전기기구를 생산하는 108개 기업들의 260개 품목상품에 대한 공동

가격제한, 1993년 8개 국 백화점이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에어컨에 

대한 최고가격 공동부과 같은 사례는 카르텔에 대한 규제가 시급함을 말

해 주고 있다.77) 

가격법의 집행기관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The State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이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국무원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전략, 계획 및 전체적 균형과 구조조정을 담당하

고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가격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가격

77) 오승한, p.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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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며 가격수준을 규제하여 국가가 관리

하는 중요 상품의 가격 등을 결정ᆞ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가격

법의 운용과 관련된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조직으로는 가격사, 가격감독

검사 등이 설치되어 있다.

중국의 경쟁법 체제 및 집행경험 정도가 한국, 일본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나 반독점법(안)의 작성에 있어 중국은 미국 법제보다는 EU,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법체계를 주로 중시한 것으로 보

인다(Jung & Hao 2003, pp. 24∼30). 특히 한국과 일본이 서구의 경쟁법에

는 없는 재벌에 의한 독점규제 관련 규정이 중요한 것과 유사하게 중국

에는 국 기관의 행정적 독점 규제가 중요한 사항이다. 행정적 독점규제

란 전반적인 규제완화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역외적용

전술한 바와 같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의 자국 토 외에서

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유무역협정이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경쟁정책관련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ᆞ중ᆞ일 3국의 경쟁법 역외적용 정책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같이 한국의 경우에도 현행 경쟁법에 역외적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공정거래법은 그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

고, 최근까지는 이 점에 관한 사례나 판례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개방화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해 국내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한국에서도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시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

고, 역외적용의 논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78) 국내 경쟁법의 역외적

78) 구체적 논의는 권오승(2000, pp. 714∼721), 김진국 외(2000), 윤미경(2003 출판

예정)을 참고.



182 한ᆞ중ᆞ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용 첫 사례인 흑연전극봉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고등법원은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들간의 합의가 비록 외국에서 이루어졌더라

도, 합의의 실행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한국 시장에 향을 미칠 경우 

공정위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 다. 

일본의 경쟁법에도 역외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공정취인

위원회는 역외적용에 관해 특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이 

미국에 대해 주로 속지주의적인 관점에서 역외적용을 문제삼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근거로 일본 독점금지법을 역외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

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일본도 경쟁법에 위반되는 구체적인 행위가 일본 내에서 이루

어진 경우에 일본 내에 업거점을 두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독점

금지법을 적용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역외적용을 시도

하고 있다. 1998년의 캐나다 MDS 노디언사에 대해 권고심결이 내려진 

것이 좋은 예이다.79) 이 사건에서 일본 공취위는 부당거래제한의 실행 

행위가 일본에 자회사를 두고 있지 않은 캐나다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졌

다. 하지만 그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경쟁제한 결과를 초래하는 한 일본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 다. 같은 해 Microsoft 사건에서

도 미국 Microsoft사의 배타적 조건부거래에 대하여 시정권고조치를 하고, 

일본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끼워 팔기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내렸다. 

위의 심결들은 진정한 의미의 역외적용에 해당하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서, 독점금지법에 기업결합관련 규정(제10조 등)이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를 ‘국내회사’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1998년에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회사’로 개정하고 외국회사도 일본내 연간 

매출액이 10억 엔을 초과할 때는 기업결합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

79) MDS 노디언 사는 일본의 2개 회사와 방사선 동위원소인 몰리브덴 99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전량을 자사로부터 구입할 것을 요구하 다. 자세

한 내용은 고 한(2000, pp. 711∼712)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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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외국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이 가능한 입법 조치를 취하 다

(고 한 2000, pp. 710∼713).

중국의 경우 반독점법(안)은 독일 경쟁법을 따라 역외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12조는 “이 법은 중국 밖의 토에서 이 법을 위반하거

나 중국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Jung & Hao 2003, pp. 36∼39). 그러나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법

규정에 이를 명문화하 는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고 법을 집행할 수 있

는 실질적인 절차적 관할권이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당해 경쟁

법의 실체규정 위반의 증명 가능성 여부 등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적법절차, 효과의 증명을 위한 기준의 설정 등 구체적인 실행규정 등

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는바, 중국의 경우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위하여 

얼마나 이러한 역외적용 능력강화를 중요시할지 아직은 알기 어렵다.

명문의 법규정이 없이도 자국시장에서 실행의 효과가 있는 경우 당해

국의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는 국제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

세이다. 그러나 관할권이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소재하는 국외

사업자에 대해 법정출두를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없다면 관할권의 확보가 무의미하다.80) 법집행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법적 문서의 송달을 위해서도 사법공조가 필요한데 경

쟁법의 집행은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등을 전제로 수행되는 것으로 국

제적인 경쟁정책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상의 국가간 협력을 필요

로 한다. FTA에서 국제협력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하다.

80) 한국의 공정거래법의 경우 외국사업자에 대한 처리지침에 의하면 국외에 주

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국외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지사나 업소 등이 국

내법상 법인격이 있는 경우에만 그 국내지사나 업소를 상대로 고소 및 판결

의 집행이 가능하다. 한편 처리지침에는 한국측에서 가능한 절차만을 언급할 

뿐 상대국에서 외국으로부터의 문서송달을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대한 예양차

원에서의 처리방침이 부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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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쟁환경

이 소절에서는 한ᆞ중ᆞ일 3국에서 상대국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

과 경쟁을 저해하는 장벽들을 살펴봄으로써 경쟁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산업분야를 도출하여 본다. 중국의 경우 계획생산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에 의한 계획생산의 범위

가 급감하고 있으며 국가독점가격체제도 붕괴되고 있다.81) 

또한 기업의 소유구조가 공공소유에서 국가와 집단, 개인의 다양한 소

유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유경제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1980년 초 전체생산의 80%를 차지한 국유기업의 생산량이 1990년대 중

반에는 50%로 급감하 다. 아울러 국 기업들이 점차 더 많은 경 자치

권을 누리고 있는 추세이다.82) 나아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개방을 

위한 구조가 확립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으로 인해 5개의 특별 경제구역 및 14개의 해안에 근접한 개방도시

들과 몇몇 해안에 경제개발지구를 설립하 으며, 지난 20년간 중국의 대

외거래는 16배로 증가하여 그 규모가 2000년 현재 세계 7위에 도달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쟁’이 제대

로 도입ᆞ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한 법ᆞ제도적 장치가 미미한 상

81) 자연독점상품 및 공공복리관련 상품들을 제외한 약 90%의 생산품들이 시장기

구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며, 소비상품 품목은 1978년 6%에서 1999년 95%가, 

농산품과 부산품은 1978년 6%에서 1999년 85% 이상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 

82) 현재 30만 개 이상의 중국 국 기업들 중 단지 1만여 개만이 국 생산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1993년 말 이래로 국가에 의해 독점화되는 소수산업을 제외한 

모든 국 기업들이 자산재정립 및 구조조정을 단행하 다. 실제로, 1999년까

지 기업결합, 합병, 임차, 주식회사 설립, 파산 등을 통해 소규모 국 기업의 

75∼80%가 경 체제 재조직화 혹은 개혁되었으며, 14,000개의 대규모ᆞ중간

규모 국 기업들 중 1/3이 구조조정을 경험하 다(오승한,「중국의 WTO가입

과 경쟁법의 제정: 중국의 독점금지 입법에 대한 전망」, p.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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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다. 중국 내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크게 네 범주로 나눠 살펴 

볼 수 있다.83) 

첫째, 가격설정체제와 가격통제를 들 수 있다. 중국에서의 가격설정은 

1998년 5월 1일에 발표된 가격법에 의해 통제되며, 동법은 두 유형의 가

격통제, 즉 정부가 가격을 지정(government-set)하는 경우와 가격의 변동범

위를 지정(government-guide)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직접적인 가격통제는 카르텔 형성 요인

이 될 수 있다. 

가격통제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발전에 필수적이나 극소량인 상품, 

국소자원의 일용품, 자연독점경 체제하의 상품, 필수공공설비, 필수적인 

비 리서비스의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통제가 인정되는 분야에 관해 명확한 구

분은 없으나, 수입곡물, 전기, 가스, 수도, 희귀광물, 항공, 우편, 통신, 민

항공기 등에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항만서비스의 경우 dispatch money 및 근해항로 20% 할증료를  폐지하

고 외국인투자를 허용하 지만 대신 항만하역비용과 예선료 등 항만이용

료를 15% 정도 인상하 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수입항구를 7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요설비에 대한 접근이 사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여 왔으나 WTO 가입 

후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EU 등과 WTO 가입합의에

서 기초통신, 이동통신, 부가가치 통신분야에 대해 개방을 약속하 으며 

WTO의 통신서비스 경쟁관련 사항도 적용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중국

도 독점체제 던 통신서비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이동통신

분야는 중국이동과 중국연통이 경쟁토록 하고 유선통신분야는 기존의 중

국전신에서 중국망통을 분리시켜 경쟁시키고 있다. 나아가, 경쟁체제에 

83) 허선 & 김대 (2002), pp.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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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망간 접속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중국통신망 상호접속 분쟁처리규칙

을 제정하여 2002년 실행중이다. 그러나 경쟁정책의 핵심 요소인 통신망

상호접속분쟁처리규칙은 모호한 부분이 많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분쟁

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지켜볼 필요

가 있다.

둘째, 상당한 진입장벽 요소가 존재한다. 1999년 진입장벽에 관한 국제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는 아직도 기업설립, 인력의 고용 및 

운용, 생산공장 운  등과 관련하여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외국기

업과 국내기업간 차별도 존재한다. 우선,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상이한 

업허가권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국보험사업자는 지방별로 업

허가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상이한 종류의 기업간에는 차별이 존재

하여, 기업의 형태 또는 소유권에 따라 권리, 의무, 청산절차가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다.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자본조달상의 차별을 들 수 있는데, 한 예로 은

행을 통한 자본조달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계획 혹은 선호에 따라 결정

되고 있어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원인이 된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은행에 

떠넘겨진 기업의 악성부채를 보전, 퇴출장벽을 형성함으로써 과잉생산을 

지속시키는 등 추가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끝으로, 행정장벽에는 국

내외 기업간 상이하게 적용되는 인ᆞ허가, 등록 조건이 포함되며, 정부 

관리들이 지정한 특정업체로부터의 물품구입 명령행위 및 부처간에 존재

하는 보호주의84)가 있다. 

셋째, 지역적 보호주의를 들 수 있다. 지역적 보호주의란 지방정부가 

타지역 특정상품의 시장진입을 금하는 행위 또는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84) 중국학계는 경쟁에 대한 행정제한을 부서독점과 지역독점, 보다 실질적으로 

수평적 독점과 수직적 독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직적 독점은 수많은 정부부

처들이 승인하고 설립한 행정적 기업들을 일컬으며, 이들은 정부권한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 있어 타기업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익을 보유, 특정 상

품들과 관련해 생산ᆞ판매ᆞ원료구매에서 인위적인 독점지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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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가 타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금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국의 몇몇 지

방정부는 타지방에 본거지를 둔 사업자에게 자기 지역의 도매ᆞ소매 

업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거나 지방경계선에 검사소를 세워 상시로 조사, 

몰수하며 관련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적 보호주의는 수년간 중국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국

으로 운 되던 유통산업에 경쟁이 도입되어 지방정부 생산업자가 그간 

향유하던 독점이익을 상실케 되자 이들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탈

적 가격, 차별적 법적용 등 지역간 교역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지방간의 효

율적 합병, 투자, 교역 및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방해하고 있다. 

넷째, 시장정보 부족을 들 수 있다. 여타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가격변동, 재고량 감소, 생산추이 등의 시장정보

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획득ᆞ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 

중국에 비해 시장경제 체제를 오랫 동안 유지해온 일본의 경우에도 경

쟁이 향상될 여지는 크다. 특히 만성적인 건설분야에서의 관공사에 의한 

입찰담합(kansei dango) 문제는 악명이 높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평면

유리, 철강, 종이 및 종이제품, 소다회 시장에서의 기업관행은 명시적으

로 경쟁법을 위반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수입을 제한하여 전

반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러한 완제품 시장에

서의 수입제한은 특히 대점법 등에 의한 유통시장에서의 규제 때문에 더

욱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무역대표부 무역장벽보고서 1997∼

2002). 

최근에는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제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로 NTT 등 일본내 독점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제재, 과다

한 규제의 철폐, 공정하고 투명한 접속료의 운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

한 에너지 부문에서의 경쟁촉진, 민 화를 통한 공기업 부문의 경쟁촉진, 

구조적으로 독점적인 시장에 대한 감독 등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

에 제도적으로는 경쟁법 집행에 있어 형사처벌의 강화, 사소제도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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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그리고 경쟁당국의 독립 및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미국의 對일본 

연차규제개혁 권고 2002). 

한국의 경우 한국방송공사의 광고시장 독점은 오랫동안 문제되어 왔

다. 또한 외국사업자들은 한국의 산업협회 등이 많은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이러한 권한을 외국사업자의 시장배제를 위해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기 이후 경쟁법의 강화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도 외국 사업자들은 경쟁의 촉진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경부 

등에 비해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미국무역대표부 무역장벽보고서 1995∼2002). 나아가서, 건설분야의 

입찰담합 문제는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규탄되어 온 만성적인 반경쟁적 

관행이다.

5.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이 보고서에서는 경쟁규범의 실체 내용의 조화는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며, 당장의 시급한 문제는 경쟁

정책의 역외적용으로 인해 빚어지는 통상마찰의 방지라는 관점에서 경쟁

법의 조화보다는 국제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 다. 일반적으로 경쟁법의 

대상이 되는 실체규정은 한ᆞ중ᆞ일 모두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으며 규

제강도가 대체로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ᆞ중ᆞ일 자유

무역협정은 실체규정보다는 위에서 살펴본 대다수의 자유무역협정에서와 

같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 을 때 상대국의 경쟁법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국에 대한 예양을 존중하면서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효과

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절차적 협력 체계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역외적용의 발효 기준, 절차적 관할권 확보 과정에서의 협력을 위

한 통보, 협의, 국제예양 및 정보교환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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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사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각국과 

양자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국은 이미 일본 및 중국과 정기적으로 경쟁당국간 회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분산된 집행체계는 이러한 협의 체계를 운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포괄적이고 통일된 경쟁법

제와 집행체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3국간 긴 한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반독점법(안)의 조

속한 도입과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며, 자유무역협정에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것도 이 과정의 

가속화에 일정한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본다.

한ᆞ중ᆞ일 FTA의 경우에는 경쟁법 수준의 차이가 많은 나라들간의 

FTA인 NAFTA가 주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NAFTA는 멕시

코에서의 경쟁법 도입 및 경쟁촉진을 위한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NAFTA는 국 기업, 공기업 등의 반경쟁행위를 규율

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을 고려한다면 

한ᆞ중ᆞ일 FTA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중국의 경제 환

경을 고려할 때 실체 내용의 측면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필요설비에 대한 접근 등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통신 등 망산업에서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 비용이 높

고 제약이 있으므로 주시하여야 할 산업분야이다. 유통, 건설(입찰담합) 

등 특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정책 강화는 3개국 모두 필요한 과제로 

보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협력 또는 공동의 학술적 연구를 추진

하여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효과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WTO에서 다자경쟁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

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캐나다ᆞ코스타리카 FTA에서처럼 다자경쟁규범 

제정시 이의 내용을 반 할 수 있는 문안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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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ᆞ중ᆞ일 FTA가 형성된다면 WTO를 포함한 여타 국제포럼에서 경쟁정

책 이슈와 관련, 역외 국가들에 대항하여 한ᆞ중ᆞ일 3국이 공조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Box 5-2>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바람직한 한ᆞ중ᆞ일 FTA의 경쟁규범의 주요 요소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Box 5-2> 한·중·일 FTA 경쟁규범의 주요 요소

1. 경쟁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특히 통신, 에너지, 건설, 유통 분야 
등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 공동 연구 추진

2. 공기업, 국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특히 이를 이용한 외국사업
자의 진입제한, 차별대우 등을 규제

3. 절차적 협력: 상대국에 중요한 이해에 향을 줄 수 있는 경쟁법 집행에 
대한 통보, 상대국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규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는 협의 및 예양과 관련된 절차 등

4. WTO 등 경쟁관련 국제규범의 원용. 국제포럼에서의 공동보조 형성
5. 경쟁당국 및 통상당국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설치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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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산권과 무역

냉전체제의 붕괴와 전세계적인 경기하강으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각

국은 그 대응 수단으로 지역협정(regional agreemen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있다. 특히 지역협정은 주요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발의하고 주도하여 

강한 추진력을 형성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한국, 일본, 중국 사이에 

지역협정의 논의가 점차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이 주도하

는 지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분야가 핵심적인 역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분야는 세계최대시장이면서 동시에 기술최강선진국인 미국

이 특허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1980년대 초반 Bayh-Dole Act 

제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보호(pro-patent)로 나선 이후부터 주목받기 시작

했다. 미국은 강력한 기술력에서 기인하는 이득을 전유할 목적으로 각국

간의 지적재산권분야의 통일에 주력하고 있고, 이러한 양상이 세계적인 

경제활동에 중대한 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 

제정을 통해 해외에서의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고, 유럽 역시 1993년의 공동시장 설립의 일환으로서 각국의 지적

재산권제도를 통일화하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각국, 특히 주요 선진국이 해외기업 유치, 자국기업의 혁신활동촉진과 혁

신의 성과에 대한 전유(appropriation)를 목표로 지적재산권제도의 강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 다.

이러한 추세에서 지역무역협정(특히 강한 기술력을 가진 주요선진국이 

개입하는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지적재산권분야가 핵심적인 역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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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게 되었다. 

한편 지적재산권보호는 혁신에 대한 유인제공을 통해 직접적으로 성장

에 향을 미친다. 동시에 국제적인 특허법의 변동혁신에 따른 이득에 

향을 미치고, 기업의 의사결정, 특히 여러 나라의 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결정을 통해 무역과 성장에 향을 미친다. 결국 지적재산권제도는 무역

과 성장간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요소이다(Helpman 1993).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harmonization)에 대한 논의에서는 국제경제 활

동에서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무역과 관련된 불충분하

고 부적절한 지적재산권보호는 국제무역에 상당한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

는 인식이다. 즉 각국의 지적재산권보호제도가 외국의 이익을 차별하거

나, 국제적ᆞ일반적으로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서 크게 벗어나는 등의 방

식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일되지 못한 보호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의 제조와 유통을 초래하여 새로운 상품의 개발 유인과 그러한 활동

에 자원배분을 위축시키는 등 지적재산 보유자의 권리의 획득과 강화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자유무역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독점적 이용

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삼자에 의한 활용과 경쟁을 억

제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에 의해 창출된 지적재산을 활용해 오던 개발도

상국들로부터 선진국으로의 국제적인 소득재분배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기술혁신 축적이 어려워지고, 혁신의 성과를 나누지 못

하게 되는 어려움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된다.

특허 등록된 상품을 각국에 수출하고 가격차별전략을 구사하는 수출기

업을 고려할 때,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제도의 변화가 무역흐름에 미칠 

향은 이론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에 의해 좌우된다. 첫째, 강력해진 특허

에 따른 시장지배력 강화(market-power effect), 둘째, 수입국 기업의 제품

모방능력의 축소에 따른 유효한 시장규모의 확대를 들 수 있다(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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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effect). 

첫째 요소는 외국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의 탄력성을 축소하여 강한 지

적재산권제도를 가진 시장에 대한 (특허제품의) 수출을 축소하도록 유도

한다. 반면에 둘째 요소는 수요곡선을 확대시켜 보다 많은 수출을 유도한

다. 보다 큰 시장에서는 수입국 기업의 모방을 저지하기 위한 수출기업의 

비용지출을 축소시켜 수출을 확대시키는 비용절감효과도 고려할 수 있

다. 모든 시장에서 두 요소는 모두 작동한다. 경쟁력 있는 모방기업이 존

재하는 보다 큰 시장에서는 시장규모 확대라는 요소가 지배적이지만, 제

한적인 모방능력을 가진 작은 시장에서는 시장지배력 요소가 보다 지배

적일 수 있다(Maskus and Penubarti 1995).

한편 무역체제가 개방될수록,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 사이의 연계관

계가 강화된다. 무역이 개방될수록, 현지기업은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는 

해외기업과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에 대응하

기 위해 현지기업이 해외로부터의 최신기술 구매전략을 사용하는 데 약

한 지적재산권제도는 장애로 작용한다. 실제로 최신기술을 생산하는 해

외기업이 라이센싱 계약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약한 지적

재산권제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라이센싱이나 임대를 주저하기도 한다

(Gould and Gruben 1996).

이상에서 드러나듯이 국제적인 경제활동에서 지적재산권제도가 그 중

요성을 더해감에 따라, 기술선진국이면서 경제대국인 주요 선진국이 지

적재산권의 조화와 통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전

통적인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제도 통일과 조화를 꾀하는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와 강제력과 절차에 대한 규정까지 포괄하는 WTO에서의 TRIPS, 

그리고 199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는 세 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

인 양상은 WIPO가 주로 관장하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협약을 TRIPS와 

지역무역협정이 각각의 수준에 걸맞게 점차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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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추세를 염두에 두면서 이 글에서는 한ᆞ중ᆞ일 3국간에 자유무

역협정이 체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들 3국간에 이루어질 지적재산권제

도에 대한 논의를 미리 추론해 보고자 한다. 즉 TRIPS 발효와 강화에 따

른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이라는 국제적인 추세를 염두에 두고, 이 글에

서 우리는 한ᆞ중ᆞ일간에 지역협정 혹은 자유무역협정을 형성하는 과정

에서 지적재산권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

적재산권분야의 협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TRIPS에서의 지적재산권규정을 살펴보고, 기존 자유무

역협정에서의 지적재산권규정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북미자유무역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주목하여 

살펴본다. 이를 기반으로 한ᆞ중ᆞ일 3국간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현황과 

각국의 입장, 즉 각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현재적 위치, 이와 관련된 3국 

정부의 전반적인 입장을 살펴보고 3국간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쟁

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2.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움직임에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은 UR의 

타결과 WTO의 출범이다. 기존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제도의 조화와 통일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이는 강력한 구속력

을 가지지 못했던 반면에, WTO에서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은 각국의 지

적재산권제도의 개선과 동조화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TRIPS협정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제도가 표준화

ᆞ통일화되는 최소 강제규범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WTO/TRIPS는 기존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의 상이한 해석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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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국간의 상이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무역

마찰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국제협약들을 편입시켜 WTO라는 다자적 질

서 안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체제 수립을 의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협상 초기에는 위조상표 등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적재산권 문

제를 협상의제에 포함하 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권, 산업디자인, 특허, 반도체설계, 업비  등 모든 지

적재산권에 대하여 그 보호의 최소기준, 실행절차 및 분쟁해결 절차를 구

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협상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은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와 이의 조속한 실행

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위조상품의 교역방지 같은 최소한의 보호와 

가능한 한 장기간의 유예기간 설정을 주장하 다. 결국, 논의대상의 확대

와 더불어 협상의 기본방향도 기존의 관련 국제협약을 최저 보호수준으

로 하여 보호정도를 강화시키는 ‘국제협약 플러스(plus)’ 접근방식을 채택

하는 것으로 TRIPS가 성립하 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보호는 전의 파리협약, 베른협약, 세계저작

협약 등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나, 이러한 협약은 GATT의 다자간 규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규제가 미흡하 고, 특히 위조상품의 무역에 대

한 규제와 신기술분야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 그리하여 미국을 중심으

로 한 선진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의 문제가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 협상의 의제로 채택되었고, 마침내 

우루과이라운드의 최종 협약문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약(Trade-Related 

Aspec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RIPS)이 채택되었다. 

TRIPS협정은 전문과 총 7부, 제73조의 조문, 제1부 일반규정 및 기본 

원칙, 제2부 보호기준, 제3부 행사절차, 제4부 권리의 획득, 유지, 관련내

부 절차, 제5부 분쟁방지 및 분쟁해결, 제6부 경과조치, 제7부 제도관련규정 

및 최종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TRIPS에서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copyright and related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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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trademarks),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의장(industrial design), 특

허(patents), 반도체회로설계(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미공개정보

의 보호(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등 7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85)

<표 6-1> TRIPS 협정문의 구성

내  용 관련 조항

제1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제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제1조∼제8조

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9조∼제14조

제2절 상표 제15∼제21조

제3절 지리적 표시 제22조∼제24조

제4절 의장 제25조∼제26조

제5절 특허 제27조∼제34조

제6절 집적회로 배치설계 제35조∼제38조

제7절 미공개정보 보호 제39조

제8절 라이센스 계약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의 통제 제40조

제3부 지적재산권의 시행절차

제1절 일반적 의무 제41조

제2절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제42조∼제49조

제3절 잠정조치 제50조

제4절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제51조∼제60조

제5절 형사절차 제61조

제4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의 절차 제62조

제5부 분쟁방지 및 해결절차 제63조∼제64조

제6부 경과조치 제65조∼제67조

제7부 제도적 규정 및 최종조항 제68조∼제73조

TRIPS의 기본적인 제도적 특성으로는 통상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지

적된다. 첫째, 지적재산권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 협정이란 점이다. 즉 지

적재산권의 보호가 TRIPS협정으로 다자교역체제로 흡수되었다. 이 협정

85)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trips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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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종래의 지적재산권 협정들과 달리 지적재산권에 관한 최초의 다자협

정이라 할 수 있다.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과 국제경제활동을 연계시켜

서 다자간 교역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회원국은 

WTO체제하에서는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향유하기 위해 TRIPS협정을 

포함한 WTO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최소보호기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TRIPS는 ‘국제협정 플러스 

방식’을 채택하 고, 협정의 취지를 국제협정을 최소 보호수준으로 하여 

보호수준을 향상시키자는 데 두고 있다(협정 제1.1조). 회원국은 이 협정

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법으로 더욱 강화된 보호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강화된 보호를 하는 것은 각국의 재량사항이다. 

셋째,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다.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를 최초로 도입한 것이 특징이

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한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 대

해 허용하는 모든 이익, 혜택, 특전 또는 면책 혜택은 즉시 조건 없이 다

른 모든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협정 제4조). 대부분의 지적

재산권 조약이나 협정은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NT)나 상호주의

를 규정하고 있다. 

넷째, 권리소진의 원칙이다.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은 

‘First-sale Doctrine’이라고도 하는데 적법하게 만들어진 특허품 등을 일단 

판매하면 그 권리자는 원권리자의 독점적인 배포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즉 제1의 판매

로써 (특허권, 저작권 등의) 권리자의 권리는 소진(exhaust)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적용시 병행수입과 대여권이 문제가 된다.86) TRIPS에서 이 문

86) 추가적으로 권리소진의 원칙이란 적법하게 만들어진 특허품 또는 저작품을 
일단 판매하면 권리자의 권리는 소진하므로 이를 구매한 자는 원권리자의 독
점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
이다. 이 원칙은 병행수입과 관련되는데, 병행수입이란 권리자 이외의 국가에
서 적법하게 제조하거나 복제된 특허상품, 저작물 등이 권리자의 국가로 수입
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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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결정 운 하도록 규정하 다.

추가적으로, 회원국들은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 있

는 국내법 절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 고, 회원국들간의 지적재산권 관

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는 분

쟁해결기구를 마련하 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획득과 유지를 위하여 많

은 시간이나 비용을 소모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 다.

이러한 TRIPS협정은 사실상 4개의 기존협정을 준용하고 있어, 기존협

정의 ‘플러스(plus)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병학 

2002). 기존협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

(1967) 제1조와 제12조 및 제19조(1967년 7월 14일자 스톡홀름 의정서), 

둘째, 어문 및 예술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정 제1조와 제21조 부속서

(1971년 7월 24일자 파리의정서), 셋째, 실연가, 음반저작자,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로마협정(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채택), 넷째, 집적회로

에 대한 지적재산권협정(IPIC 협약) 제2조와 제7조 및 제12조, 제16조 제3

항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제도와 관련하여 TRIPS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서는 문학ᆞ예술 창

작물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저작물 등 데이터 베이스도 보호대상

에 포함된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권리자가 사람일 경우 권리자 사망 후 

50년이며, 권리자가 없거나 법인일 경우 창작 후 50년으로 한다. 음반제

작자 및 실연가의 저작인접권을 50년간 보호하고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

권은 20년간 보호한다.

둘째, 상표(trademark)의 경우 등록된 상표는 물론 등록되지 않은 상표

라고 하더라도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는 보호한다. 보호기간은 최소 7년

으로 하되 무한정 갱신이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셋째,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상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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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와 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를 지적재산

권으로 보호한다. 

넷째, 의장(industrial design)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을 경우 최소한 10

년 간 보호하며 직물의장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심사절차를 간

소화한다. 

다섯째, 특허(patent)는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진 모든 기술

분야의 물질과 제법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고 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간 

보호한다. 그러나 ① 공서양속(公序良俗), 공중보건,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발명, ② 진단, 수술, 처치방법, ③ 식물과 동물 발명은 이른바 불특허대

상으로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섯째, 집적회로의 배치설계(layout-design of IC)에 대한 보호는 집적회

로(IC)의 칩뿐만 아니라, IC칩이 내장된 제품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IC

는 등록출원일 또는 최초 상업 이용일로부터 최소 10년간 보호한다. 

일곱째, 업비 (trade secret/undisclosed information)은 부정한 경쟁행위

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호되며, 또한 정부의 의약품과 농약의 제조허

가시 제출된 비공개 임상실험 자료를 불공정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

호한다. 

마지막으로, 각 회원국은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형평성 있는 시행절차

를 마련해야 한다. 손해배상, 침해물품의 압수 및 폐기 등 민사재판ᆞ행

정절차를 부여하고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의한 통관중

지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국경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제도

자유무역협정(FTA)은 전통적으로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과거에 체결된 협정이나 개도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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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되는 협정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

추세를 기반으로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무역상의 장벽

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

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을 포괄하고 있다. 즉 자유무역

협정은 점차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

자, 지적재산권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점차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기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지적재산권부문 조항을 정리하고 

이 협정조항 분석을 통해 간략한 유형화를 시도한다. 해당 지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분야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 어떤 분야의 조항이 

삽입되었는가, 기존 지적재산권관련 국제조약 중 어느 것을 활용하는가, 

보호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여러 지역무역협정은 지적재산권분야에서의 보호수준의 조화나 

통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Maskus 2000).

<유형 1> 지적재산권의 완전한 조화추구방식(예: EU)- 이 방식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서, 모든 회원국들로 하여금 동일한 표준을 채택하게 하

는 것이다. EU와 같이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이러한 방식이 선

택된다. 

<유형 2> TRIPS 이상의 최소 표준방식(예; NAFTA)- 이 방식은 TRIPS

에 규정된 표준을 초과하는 높은 최소표준(high minimum standards)을 설

정하지만, 지적재산권의 동조화(harmonization)를 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NAFTA가 이러한 방식의 사례를 제공한다. 

<유형 3> TRIPS-plus방식- 이 방식은 TRIPS 형성 이후에 상당수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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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역협정이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력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다. 기존의 TRIPS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TRIPS 협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

해서 추가적인 보호대상을 규정하는 경우이다. 통상 이러한 방식은 TRIPS 

표준을 채택하기로 확약한 국가들 사이에 의해서 사용된다. 이러한 유형

들의 사례는 EU와 중앙유럽 및 동유럽의 국가들,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

동국가들 사이의 협정에서 나타난다. 

<유형 4> 상호권고방식(mutual exhortation)- 이 방식은 지적재산권에 관

한 공식적인 협상이 없이 각각의 국가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절차에 대

한 상호간의 권고(mutual exhortation)에 기초한 접근이다. 이것은 APEC과 

같은 낮은 차원의 통합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식이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은 협상 당사자들이 가지는 보호수준에 대한 전략이

나 의도에 따라 크게 ‘적극형’, ‘유보형’, ‘소극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가장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과 

조화를 의도했던 것으로 TRIPS의 형성과 그 시기가 유사하다. 여기에서

는 기존의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하고 독자적인 분야를 추가하 으며, 시

행(enforcement)과 절차를 추가하 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 협정은 역시 

기존의 국제협약을 활용하면서도 TRIPS와 비교할 때 지적재산권의 남용, 

시행조치, 미공개정보의 보호,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등의 역에서 

TRIPS보다 강력한 조항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멕시코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일거에 상승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87)

둘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지적재산권제도의 조화를 ‘소극

적’으로 처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협정은 전형적인 TRIPS-plus방식

을 취하고 있다. 즉 기본적인 사항은 TRIPS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87) TRIPS와 NAFTA에 대한 자세한 비교는 Maskus(1997)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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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고 추가적인 역에 대해서만 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셋째,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이 모두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국가로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협력

과 절차상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유보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들의 특징은 이렇게 미래적인 쟁점에 대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정하고 

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명시했다는 점에 있다.

가. 북미자유무역협정(TRIPS 이상의 최소 표준방식, 적극형)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특허, 상표, 저작권, 업비 , 서비스마

크, 공정특허(Process Patents) 등의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을 베를

린협약, 제네바협약, 파리협약 등의 국제수준으로 규정하 다. 또한 이 

협정은 당사국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 집행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

며, 멕시코에는 3년 이내에 이 요건과 부합하도록 개정을 의무화하

다.88), 89)

NAFTA의 조항은 첫째, 특허와 관련,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의 

보호,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보호를 엄격하게 하며, 둘째, 저작권과 관련, 

50년 동안의 보호와 최소한 1971년의 베른협약의 보호수준을 준수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베른협약의 문학작품처럼 보호한다. 셋째, 상표는 적

어도 7년 동안 상표등록을 보호하고 무제한 갱신 가능하게 한다.

NAFTA의 지적재산권협정은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지적재산권법

의 보호수준을 상향조정하여 미국 지적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

88) 1994년 1월 발효된 NAFTA는 크게 본협정과 부속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협정은 전문, 본문 8개부(22개 장), 부속서(Ⅰ∼Ⅶ)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품교역, 제3편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제4편 정부조달, 

제5편 투자와 서비스 및 관련사항, 제6편 지적재산권, 제7편 행정 및 기구규

정, 제8편 기타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89) http://www.mac.doc.gov/nafta/ip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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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NATFA의 지적재산권 영역의 조항 구성

조항 내  용

제1701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

제1702조 보다 광범위한 보호

제1703조 내국민대우

제1704조 남용(abuse) 및 경쟁저해 관행과 조건에 대한 통제

제1705조 저작권

제1706조 음성녹음(Sound Recordings)

제1707조
위성신호를 담은 암호화된 프로그램(Encrypted Program Carrying 

Satellite Signals)의 보호

제1708조 상표

제1709조 특허

제1710조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제1711조 업비

제1712조 지리적 표시

제1713조 산업의장

제1714조 지적재산권의 시행: 일반규정

제1715조 민사 및 행정절차의 특수한 절차 및 구제 측면

제1716조 잠정조치

제1717조 형사절차 및 처벌

제1718조 국경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시행

제1719조 협력과 기술적 지원

제1720조 기존 대상물의 보호

제1721조 정의 

부속서
1701.3: 지적재산권협약 1705.7: 저작권 1710.9: 배치설계 
1718.14: 지적재산권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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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것이고, 주로 멕시코의 지적재산권법의 개정 및 보호강화를 염두

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정상조 1994). 그런데 그 방식은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국제조약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즉 멕시코의 지적재

산권법의 개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멕시코 등의 체약국이 최

소한 가입해야 할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을 열거함으로써 기존의 국

제규범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 다. 협정체약국이 가입해야 하거나 충

실히 이행해야 할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들은 아래와 같다.

(1) 1971년 음반 불법복제에 대한 음반제작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2) 1971년 문예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3) 1967년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4) 1978년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협약)

(5) 1991년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협약)

나. 한-칠레 FTA(TRIPS-plus 방식, 소극형)

우선 한ᆞ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5부 16장이 지적재산권부문을 다루고 있다. 

<표 6-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 영역의 조항 구성

조항 내  용

제1조 의무

제2조 더 광범위한 보호

제3조 상표의 보호

제4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제5조 집행

제6조 협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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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ᆞ칠레 FTA는 지적재산권과 관련, 주로 상표와 지리적 표시에 집중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행이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

록 하는 한편 지적재산권의 이행을 위한 보호조치가 정당한 교역에 대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둘째, WTO/TRIPS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국법을 통해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광범위한 보호가 가능하다.

셋째, 양국간 무역 및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사회기반의 한 축을 이

루는 지적재산권, 특히 상표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넷째, 양국은 지리적 표시의 적절한 보호가 경제활동의 왜곡을 방지하

고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리적 표

시를 보호하기로 한다. 지리적 표시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양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서 상대국에서 등록 및 또는 보호되고 있고, 

WTO/TRIPS협정 관련 조항(제2장 제3절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규

정된 보호의 범위에 속하는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당사국은 상대국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이 당해 국가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 그 

상품의 수입,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특수방식, 유보형)

2002년 체결된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분야는 다

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86조 지적재산권과 10장 지적재산에서 다루

고 있다. 제86조 지적재산권에서는 TRIPS에서 규정하는 내국민대우를 준

용하고 있다. 이들 협정에서는 지적재산권분야에서의 협력과 이를 구체

적으로 담당할 공동위원회제도의 설정이다. 10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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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 영역의 조항 구성

조항 내  용

제96조 협력의 역과 형태

제97조 지적재산에 관한 공동위원회

제98조 특허과정의 촉진

제99조 지적재산 데이터 베이스 활용 촉진

제100조 협력활동의 비용

이들 조항은 주로 지적재산과 관련된 협력에 집중되어 있다. 보다 구체

적으로 협력의 역으로 지정된 역은 첫째, 특허, 업비  및 관련 권

리, 둘째, 상표와 관련 권리, 셋째, 불공정경쟁의 억제, 넷째, 저작권, 의장 

그리고 관련권리, 다섯째, 지적재산 중개나 라이센싱, 지적재산 관리, 등

록 및 활용, 그리고 특허지도 작성(patent mapping), 여섯째, 디지털환경과 

전자상거래의 성장 및 발전에서의 지적재산 보호, 일곱째,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정보 확보(intelligence), 여덟째, 지적재산에 대한 교육과 인식 프로

그램 등이 지정되었다. 

또한 지적재산과 관련된 협력의 형태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적재산에 대한 정보 교환과 경험 공유, 나아가 지적재산관

련 전문가의 공동훈련과 교환을 들 수 있고, 둘째, 지적재산의 집행(IP 

enforcement)과 관련된 정보를 확산시키고 경험을 공유하며 훈련을 수행

하는 것이 명시되었다.

이러한 협력을 감독하고 협력의 새로운 역을 개발하며 지적재산관련 

이슈를 논의할 기구로 지적재산에 관한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설립이 설정되었다. 추가적으로 특허활동 과정의 촉

진과 지적재산 데이터 베이스의 활용 촉진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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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지적재산권제도

한편 앞에서 거론한 지역무역협정 이외의 협정에서 TRIPS와의 관계는 

<표 6-5>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과 인접권에 대해서 EU-

멕시코 협정은 TRIPS의 규정을 인정하고 이에 추가하여 1996년 WIPO 저

작권조약 및 WIPO 실연 및 음반조약 등을 수용하고 있다.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 외에도,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의장, 특허 역에서도 기존의 

TRIPS 조항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국제협약까지 포괄하는 방식이 

활용됨을 알 수 있다. 

<표 6-5>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지역무역협정을 보면, 상표권 역에서

는 1979년의 상표등록목적의 재화 및 용역의 국제적 분류에 대한 Nice협

정, 1989년의 국제적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 1999년의 

유명상표보호조항에 관한 합동제안이 추가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허권 

역에서는 1980년의 특허절차를 위한 미생물기탁에 대한 국제적 인지에 

대한 부다페스트 조약, 1984년의 특허협력조약, 1991년의 신식물변종보호

를 위한 국제협약이 추가적인 요건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볼 때, EU-멕시코, 미-요르단, FTAA초안 등 지역무역협정은 

TRIPS를 최소요건으로 하고, WIPO가 관장하는 지적재산권 국제협약 등 

각종 기존 국제협약을 활용하여, TRIPS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거나 

넓은 범위의 지적재산권제도의 조화를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TRIPS-plus의 방식을 보여준다. 

한편 이들과는 달리 NAFTA에서는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미공개정보의 

보호, 지적재산권의 남용, 민사 및 형사조치와 국경에서의 시행 등의 

역에서 기존 TRIPS의 조항을 구체화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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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TRIPS 규정과 지역무역협정

TRIPS규정 지역무역협정
저작권과 인접권
ᆞ베른협약
ᆞ로마협약
ᆞ최소 50년의 보호
ᆞ어문저작물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ᆞ데이터 베이스 저작권보호 허용
ᆞ음반제작자, 실연자에 대한 인접권리 보호
ᆞ임대권

ᆞWIPO저작권조약(1996)(EFTA, EU-멕시코, 
미-요르단, FTAA 초안)

ᆞWIPO실연 및 음반조약(1996) 
(EFTA, EU-멕시코, 미-요르단, 
FTAA 초안)

ᆞ음반제작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정(1971) 
(NAFTA, FTAA-초안)

상  표

ᆞ파리협약
ᆞ강제실시 금지

ᆞ상표등록목적의 재화 및 용역의 국제적 
분류에 대한 Nice협정(1979)(EU-모로코,
EU-멕시코)

ᆞ국제적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1989)(EU-모로코, 미-요르단)

ᆞ유명상표보호조항에 관한 합동제안(1999) 
(US-요르단, APEC, FTAA-요르단)

지리적 표시
ᆞ불공정경쟁이나 오도가능한 사용 금지
ᆞ와인과 주류에 대한 높은 보호

ᆞ와인과 주류 이외의 제품에 대한 높은 
보호(EFTA)

산업의장

ᆞ최소 10년 보호 ᆞ국제적인 산업의장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법(1999)(EFTA)

특  허
ᆞ파리협약
ᆞ모든 기술 역에서의 물질(products)과 제법

(processes)을 포괄
ᆞ동식물에 허용된 예외를 제외한 생명공학
ᆞ제작, 사용, 판매위탁, 판매 및 수입의 배타적인 

권리
ᆞ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의 보호
ᆞ제법특허에서 입증책임의 역전
ᆞ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한 식물변종의 보호

ᆞ특허절차를 위한 미생물기탁에 대한 국
제적 인지에 대한 부다페스트조약(1980) 
(EU-모로코, EU-멕시코, 미-요르단)

ᆞ특허협력조약(1984 개정)(EU-모로코, 
EU-멕시코, 미-요르단)
ᆞ신식물변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91)

(EU-모로코, EU-멕시코, 미-요르단, 
NAFTA)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ᆞ집적회로의 지적재산에 관한 워싱턴 조약(1989)
ᆞ침해된 설계를 포함하는 품목으로의 보호 연장
ᆞ최소 10년의 보호

ᆞ보다 구체적(NAFTA)

미공개정보의 보호
ᆞ침해된 설계를 포함하는 품목으로의 보호 연장 ᆞ보다 구체적(NAFTA)
지적재산권의 남용
ᆞ경쟁적인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경쟁정책 ᆞ구체적으로 거론(NAFTA)
시행조치
ᆞ민사 및 형사조치와 국경에서의 시행 ᆞ구체적으로 거론(NAFTA)

자료: D. Lippoldt(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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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기존에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확

인할 수 있다. 첫째,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존 국제협약을 원용하고 있다. 

기존 국제협약을 활용하여 이를 기초로 최소한의 보호수준으로 규정하고 

그 이상의 강화는 체약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둘째, 지적재산권 보호

의 실행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WTO/TRIPS 협상비준 이전에 비해 이후

에는 제반 규범이 정비된 상황에서 이러한 요소가 보다 중시된다. 동시에 

발전단계가 크게 볼 때 유사한 경우에도 역시 법적인 조항이나 규범보다

는 실행(enforcement)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행과 관련된 제반 

절차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정도가 논란이 된다. 셋째, 각국의 협상 내

용은 체약국간의 무역흐름이나 투자흐름과 긴 한 관련을 갖는다. 즉 지

적재산권제도 통일은 일반적으로 보다 우월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보

다 열위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에 대한 압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지적재산권 중에서 논란이 되는 역은 보다 열위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

로의 수입의 구성과 관련된다. 즉 제품수입의 경우 상표와 의장 등이 논

란이 되며 기술수준이 체화된 자본재 수입의 경우 특허 등이 논란이 된

다. 

이렇게 볼 때 한ᆞ중ᆞ일 자유무역협정에서도 NAFTA나 EU 방식보다

는 TRIPS-plus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NAFTA의 경우에는 

미국시장에 접근하는 대가로 멕시코에게 보다 강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한 것이고, EU의 경우에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동조화가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심은교 

2004). 그러나 한ᆞ중ᆞ일 3국의 경우는 기술수준의 차이도 크고 중국에

게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보상으로 한일 양국이 어떤 유인을 제

공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념이 현 경제발전 단계에서 굳이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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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기에 어떤 NAFTA와 같이 공통된 최소 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같이 국내 지

적재산권 관련 법조차도 TRIPS 정신과 괴리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상

황에서, TRIPS를 통해 합의된 수준이라도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현

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와 정책을 논하면서 더 살펴보기로 하자.  

4. 한·중·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 및 현황 비교

지적재산권제도는 실제로 많은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법률의 크

고 작은 개정과 제정을 통해 변화한다. 이들 제도는 해당국의 독특한 지

적재산권제도의 특성과 국제조약 및 협약에의 가입여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법률의 집행 정도가 각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

제 집행정도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특히 한ᆞ중ᆞ일 3국에서는 중

국의 지적재산권 관련법의 집행실태가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다. 여기에

서는 이들 3국의 제도적 특성과 변천 및 현황을 살펴보고 3국간의 지적

재산권제도의 통일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TRIPS 이사회 의사록

을 기초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집행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한·중·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현황과 실태

1) 일본 

전통적으로 일본은 경제발전 초기에 선진국에서 생성된 지적재산으로

부터 크게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특허시스템은 특허 

그 자체에 대한 보호보다는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

계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선진외국의 발명행위에 따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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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효과를 국내기업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특허시스템이 설계되었고, 결

과적으로 일본의 특허시스템은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 1885년 특허시스

템이 설립되고, 1888년 특허조례가 성립되었는데, 생산과정의 혁신을 촉

진하기 위해 1975년까지 음식료, 제약, 화학복합물은 특허보호의 범위에

서 배제되었다. 1905년에는 실용신안업이 도입되어 기계류나 설비에 대

한 적용, 개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여 국내 발명자에 의한 서구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 다. 공업의장의 경우에도 신규성만으로 등록과 

이에 따른 보호가 가능했다.

또한 일본지적재산권제도의 특성으로 거론되는 것이 선출원주의(first- 

to-file principle)이다. 또한 출원 후 18개월이면 공개하는 등록전 공개제도

와 활용되지 않거나 공공의 이익이란 차원에서 이루어진 강제실시와 특

허출원이 단일의 협소한 청구조항으로 한정되었다. 이 사실은 국내 기업

과 발명자에 의한 작은 개선과 해외기술의 적용을 촉진시키는 데 이바지

하 다. 이러한 일본시스템은 역엔지니어링 등을 통한 해외기술의 흡수, 

이전과 확산을 가져와 경제발전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범위는 1975년에 가서야 화학 및 제약제품을 포괄하도록 확대되었

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 들어 일본기업이 독자적인 기술능력을 형성, 

개발하고 스스로의 혁신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된

다. 이 시기부터 일본의 특허시스템은 전통적인 특성과 함께 자국의 독자

적인 기술능력 보호라는 두 가지의 목표가 함께 얽혀 있었다. 미국은 

1980년대 적극적인 보호(pro-patent)로 나서면서 강력한 기술력에서 기인

하는 이득을 전유할 목적으로 해외에서의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

호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도 1993년의 공동시장 설립의 일환

으로서 각국의 지적재산권제도를 통일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1990년대의 장기적인 불황을 겪으면서 일본에서도 2000

년을 마감하면서 자국의 기술능력과 그 성과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로 적

극 선회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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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1년 경제산업성 주도로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회를 설치하면

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시스템이 특허보호 위주로 선회했음을 의

미하고 더욱이 동아시아에서의 지적자산보호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산업경쟁력 둔화와 중국의 추격 그리고 신기

술 역에서의 미국의 독주에 자극받은 측면이 강하고, 1980년대 초반 미

국의 특허중시정책으로 전환이라는 경험을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본지적재산권제도의 특성이었던 수동적인 보

호입장에서 탈피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2002년 일본은 지적재산전략대강(知的財産戰略大綱)을 발표하면서 지

적재산입국을 지향하는 기본 방향 중에서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첫째, 지

적재산의 창조의 강화, 둘째, 지적재산보호의 강화, 셋째, 지적재산활용의 

촉진, 넷째, 인적기반의 확충을 설정하 다.90) 이 중 지적재산보호의 강

화에서 신속하고 적확한 심사, 심판, 실질적인 ‘특허재판소’ 기능의 강화,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강화, 국제적인 제도의 조화와 협력의 촉진, 업

비 의 보호강화, 신분야 등에서의 지적재산의 보호 등을 설정하 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2003년 3월 지적재산기

본법이 발효되었으며 동시에 총리산 하에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설치되

었다. 

한편 이미 일본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이 2001년 한국정부에게 

제출한 개선방안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상표, 캐릭터 도용에 대한 

엄격한 처리, 인터넷 위법사이트 제작 행위 엄단,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벌칙의 엄격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모방품

과 해적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모방품 피해는 이

륜차, 산업기계, 전자기계, 식품 등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발생하고 있

90)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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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상표권 침해에서 의장권, 특허권 침해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침해국에의 조치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 한국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하게 지적재산권제도는 산업발전에의 기여라는 

차원에서 형성되었다. 크게 구분하면 일본과 유사한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다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압력으로 지적재산권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에서는 1961년 12월 31일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이 제정

되었다. 제정특허법의 특징으로는 첫째, 특허요건으로 산업상 이용가능

성, 신규성, 진보성을 규정, 둘째, 선출원주의 채택, 셋째, 재외자의 특허

관리인 제도 규정, 넷째, 불특허 대상 발명과 특허권의 한계설정, 용도발

명은 불특허발명에서 제외, 다섯째, 선사용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부여, 

여섯째, 신규성 예외규정으로 시험, 전시회 출품 등을 규정, 일곱째, 3년 

이상 불실시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강제실시권 및 실시권의 취소 등), 마

지막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12년으로 하 다는 점이다. 

실용신안법은 특허ᆞ실용신안ᆞ의장출원간의 변경출원을 인정하고 실

용신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 다. 그리고 의장법은 의장등록의 대

상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및 신규성을 가진 의장을 명시하고, 신규성 예

외규정 마련, 동일 유사의장에 대한 선출원주의 채택, 실용신안과 의장의 

변경출원제도 도입, 의장의 불가분성을 규정, 의장권의 존속기간을 8년으

로 하는 특징이 있다.

1980년에 파리협약에의 가입을 계기로 한국의 특허시스템은 커다란 변

화를 맞이하 다. 우선 특허법은 파리조약 가입에 따른 국내법 정비차원

에서 파리조약 동맹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우선권주장 근거를 마

련하 다. 또한 특허청구범위 다항제를 채택하고, 출원공개제도 및 심사

청구제도를 채택하 으며,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 다. 상표법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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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체표장제도 및 우선권주장제도가 신설되었다. 마지막으로 의장법은, 

용이창작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고 파리조약 가입에 따른 국내법 정비가 

이루어졌다. 

한국은 여타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한 압력이 특허시스템의 

본격적인 변화의 계기로 작용하 다. 1985년에는 한ᆞ미간 지적재산권 

관련 ‘미통상법 제301호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법 개

정은 다음과 같다. 특허법의 경우, 의약 또는 의약조제방법의 발명, 물질 

또는 물질용도의 발명을 불특허대상에서 제외하 고 의약품 등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특허대상의 확대는 미

국에서 좀더 넓은 범위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필요성과 

긴 하게 연관되어 있다. 실용신안법은 출원일로부터 12년으로 제한한 

권리존속기간의 단서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상표법은 상표사용권의 설정 

자유화 및 사용권자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시기에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87년에는 

미생물 특허가 인정되고, 부다페스트조약에 가입하 으며 물질특허를 인

정하게 되었다.

나아가 1990년에 지적재산권법 전반이 다시 개정되었다. 이 시기의 특

허법 개정으로 무성적으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음식물ᆞ기호물의 발명

을 불ᆞ특허대상에서 제외하 고, 국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하 으며, 권

리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 다. 실용신안법의 경우에

도 출원시 명세서의 요약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고 권리 존속기간을 출원

일로부터 15년으로 규정하 다. 의장법은 의장등록요건의 국제공지주의

를 채택하고, 의장권의 효력 범위를 명시하 다. 

1991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업비 침해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의 유형에 포함시켰다. 1993년 특허법 개정은 ‘공업소유권’이라는 용

어를 ‘산업재산권’으로 변경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을 출원공개 이후의 것

으로 규정하 다. 또한 의장법 개정으로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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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되었다. 이 해에는 동시에 WTO/TRIPS의 최종협정이 채택되었다.

1995년에는 UR/TRIPS의 내용을 반 하여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개정

하 고, 의장법을 개정하여 출원인의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제도를 도입

하 으며 상표법을 개정하여 색채상표를 도입하 다. 항고심판소와 심판

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를 신설하고 특허법원과 기술심리관에 관한 규

정을 신설하 다. 또한 식물변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종자산

업법을 제정하 다.

1997년에 다시금 특허법, 실용신안법이 개정되어, 출원공고제도가 폐지

되고,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침해 벌금이 2천만 원 이하

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변경되었다. 또한 의장법은 의장 일부 무심사

등록제도,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 다의장 1출원제도가 도입되었고 신규성 

의제 요건이 확대(공개후 6개월 이내 출원)되었고, 의장권 존속기간이 10

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상표법도 역시 입체상표제도, 다류 1출원제

도의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연합상표제도의 폐지, 부정한 목적의 상표등

록출원 등록 배제, 상표등록 갱신출원의 실체심사제도 폐지, 상표권 이전

공고 제도 폐지와 상표권의 보호 강화가 이루어졌다.

1998년에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었고,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방지 및 업비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

었다. 1999년에는 온라인 전자출원이 개시되어 신속한 특허등록을 가능

하게 했고, 1996년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 중 공중전달권을 수용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 다. 2000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법을 개정하여 

권리자가 복제방지를 위해 장치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회피 등의 방

법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부 관계공무원에게 불법복

제단속권을 부여하 다. 2001년에 유명상표를 희석시키는 행위를 부정경

쟁행위로 간주토록 하기 위해「부정경쟁방지 및 업비 보호에 관한 법

률」과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이 개정되어, 인터넷 등에 공개

된 기술정보를 간행물로 인정하고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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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내부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지적재

산권제도를 강력한 형태로 유지하기보다는 TRIPS나 WIPO의 국제조약 

가입에 따른 수동적인 개정이었다. 이는 한국의 기술혁신의 수준이 비약

적으로 상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의 비교우위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설명 가능하다.

3) 중국 

중국 최초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인「발명특허 보호에 관한 잠행규

정」이 시행된 것은 1949년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바로 다음 해

인 1950년 8월의 일이다. 당시 소련의 대규모 인적ᆞ물적 지원을 받고 있

던 중국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소련의 법을 모방하 다. 이 시기 지적

재산권 보호의 취지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지식인들을 동참시키기 위

한 것이었다. 즉 ‘국가 건설’과 그를 위한 인적 동원의 한 방편이었다. 그

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1958년까지 단 4건의 특허만이 등록될 만큼 이 법

은 유명무실했다. 그 원인은, 사적 재산권이 엄격히 보호되지 않는 사회

주의 체제의 한계와 함께, 중국에서는 구소련에 비해서도 훨씬 강한 반지

식인 정서가 조성되어 과학기술인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었

다. 나아가 대약진 운동(1958∼60년)이 시작되면서, 명목상으로만 존재하

던 발명특허 보호에 관한 잠행규정은 폐기되고 말았다. 1960년대 초반 짧

은 ‘반성과 회복’의 기간이 있었지만, 이내 지식과 지식인에 대한 부정이 

극에 달한 문화대혁명(1966∼76년)이 진행되면서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

의 개념은 중국에서 성립될 수 없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이 새롭게 마련된 것은 맹아적인 법령이 폐기된 

뒤 20여 년이 지난 1978년 등소평 체제가 출범,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

면서부터다. 이른바 ‘4대(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 현대화 정책’과 시

장화 개혁이 추진되면서 지식의 중요성이 새롭게 평가되었으며,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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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1979년 미국

과 무역을 정상화하면서 중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를 약속하

으며, 중국경제 성장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하는 거대한 소비시장인 미

국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지적재산권의 법적 보호장치가 단계적으로 마

련되었다. 

이 같은 환경에서 1983년에 상표법이, 1984년에는 특허법이 제정(1985

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작권(1991년), 업비 (불공정 거래에 관한 법, 

1993년)에 관한 법령들도 차례로 만들어졌다. 또한 1993년에는 특허의 보

호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는 등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특허법을 개정하 다. 

또한 1980년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한 데 

이어, 1985년 Paris Convention(산업재산권), 1989년 Madrid Agreement(국제

상표등록), 1992년 Berne Convention(문학 및 예술작품), 1993년 Geneva 

Convention (음반) 등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했으며, 2001년 WTO 가입

에 따라 TRIPS규정에 맞춰 지적재산권 관련법안을 크게 손질하게 되었

다. 

지적재산권법의 개정은 주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뤄져 왔다. 1979

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을 정상화함으로써 중국에게 거대한 소비시장을 

열어주었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경제 성장의 필요조건으로서 작용하면서, 

지적재산권법의 정비와 개선을 중국측에 압박해 왔다. 특히 1989년부터 

중국은 미국과 일련의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며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위

를 높 다(1993년 특허법 개정). 이어 WTO 가입을 위한 미국측과의 쌍무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법령을 TRIPS규정과 WIPO협약에 맞춰 크게 개

정(2001년 지적재산권 관련법 개정)했다. Chen(2001)은 2001년 개정법안

의 주요 내용을 1) 가처분 명령의 도입, 2) 강제적 시행(compulsory license)

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3) 직무발명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 

4) 특허소송절차의 개선 등으로 정리했다. 또한 개선의 성격에 따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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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ᆞ행정적 보호의 강화, 2) 특허 출원 절차의 

간소화, 3) 법 집행의 개선의 3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

하고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는 ‘지적재산권에 대

한 강력한 보호가 우선 이뤄지면 사후적으로 지식경제발전이 촉진될 것’

이라는 관점보다는 ‘과학기술 및 지식중심의 중장기 경제발전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도 보조를 맞춰 강화되어야 할 것’이란 관

점을 택하고 있어, 외부의 강력한 압력이 없는 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

한 중국 중앙정부의 자발적인 조치는 비교적 점진적이고 중장기적인 것

임을 암시한 즉 전반적으로 중국정부의 입장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라는 큰 흐름은 인정하고 따르되 그 집행은 국내 발전단계를 봐 가면서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4) 한ㆍ중ㆍ일 3국의 기존 국제협약 가입을 통해 본 지적재산권제도

여기에서는 한ᆞ중ᆞ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현재적 수준을 이미 

가입한 국제조약을 통해 파악하는 접근방식을 따른다. <표 6-6>에서는 지

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조약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정리하고 있다.91)

첫째, 표준설정조약(standard-setting treaty). 이들은 서로 다른 지적재산

권에 대해 기초적인 보호표준을 규정하고 동시에 내국민대우를 규정한

다. 파리협약(1883), 베른협약(1886), 로마협약(1961), WCT(1996), WPPT 

(1996)이고, WIPO가 주관하지 않는 것으로는 UCC(1952), UPOV(1961), 

TRIPS 등이 있다. 

둘째, 국제적인 보호시스템조약(global protection system treaty)이다. 다

수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PCT 

(1970), 마드리드협정(1891), 원산지표시보호와 관련되는 리스본협정(1958) 

91) 국제조약에 대해서는 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 Policy, Law and 

Use, ch. 5.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nven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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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셋째, 분류조약(classification treaty)이다. 지적재산권 관련정보를 조직하

여 다루기 쉬운 구조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니스협정(1957), 로카르

노협정(1968), 스트라스부르크협정(1971) 등이 있다.

<표 6-6> 한·중·일 삼국의 국제조약 가입 비교

조약/기본내용 한국 중국 일본
TRIPS에서
포괄여부

유형 1: 표준설정조약

⑴ Paris Convention/산업재산권 보호 1980 1985 1899

⑵ Berne Convention/예술저작물 보호 1996 1992 1899

⑶ UCC(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1987 1992 1956

⑷ Rome Convention/실연 및 방송사업자 보호 1989

⑸ Geneva Convention/저작권 무단복제 규제 1987 1993 1978

⑹ UPOV Convention/식물신변종 보호 2002 1999 1982

⑺ WCT(WIPO Copyright Treaty) 2002

⑻ WPPT(WIPO Performances&Phonographs Treaty) 2002

유형 2: 국제보호시스템조약

⑼ PCT/국제특허협약 1984 1994 1978

⑽ Madrid Protocol/국제상표등록 2002 1995 2000

⑾ TLT(Trademark Law Treaty) 2003 1997

⑿ Budapest Treaty/미생물 관련 발명 1988 1995 1980

유형 3: 분류조약

⒀ Nice Agreement/상품 및 서비스 국제분류 1999 1994 1990

⒁ Locarno Agreement/산업의장 국제분류 1996

⒂ Strasbourg Agreement/IPC(국제 특허분류) 1999 1997 1977

한ᆞ중ᆞ일 가입연도

WIPO Convention 1979 1980 1975

WTO/TRIPS Agreement 1995 2001 1995

자료: 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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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준설정조약(standard-setting treaty)

(1)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은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최초의 협약으

로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국제적 공통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기

능한다. 특허협력조약(PCT)은 이러한 파리협약의 기조를 계승하여 파리

협약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상호, 원

산지 표시 및 부정경쟁방지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내국민 대우, 우선권 제

도,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2) 베른협약(Berne Convention)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

제협정이며 첫째, 무방식주의, 즉 저작물의 완성으로써 저작권이 발생하

는 것으로 하고,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다. 그리고 속

지주의, 즉 가맹국은 서로 다른 가맹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물론이

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이라도 서로 보호할 것을 규정한다. 또 내국민 

대우, 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그 국가가 자

국민 저작물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점

을 규정한다.

(3)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은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진 나라들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1952년에 체결되어, 유네

스코(UNESCO)가 관장하고 있다.

(4)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Rome Con-

vention)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설정하고 20년간 보호를 규정한다. 한편 이 협약과 관련, TRIPS협정은 이 

협약의 계속적인 적용을 위한 명시적 보장만 담고 있을 뿐, TRIPS협정 

보호의 한 기준으로 그것의 실체적 규정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TRIPS협

정의 이 같은 차별적 태도는 로마협약이 국제적으로 승인받고 있는 정도

가 베른협약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5)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은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

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 무단복제물 배포, 공중배포 목적의 복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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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ᆞ수입으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한다.

(6) 새로운 변종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UPOV Convention)은 식

물의 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으로, 실제 재배심사에 의해 보호요건

을 갖춘 경우 15년간 보호하며, 세포융합에 의한 신품종도 보호한다.

(7) WIPO 저작권조약(WCT)과 (8) WIPO 연주 및 음반조약(WPPT)은 

WIPO 신조약으로 불리며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여 체결되었다. 

WCT는 WIPO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절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1996

년 채택한 조약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권리

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단에 대

해서도 보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WPPT는 인터넷상에서 가수, 연주자, 음반회사 등의 음악 저작 인접권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예술가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CD나 

레코드 등을 통해 복제하는 행위, 배급 및 대여 등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

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조약에 일본은 2002년에 가입한 상태

이고, 한국과 중국은 미가입한 상태이다. 

나) 국제적인 보호시스템조약(global protection system treaty)

(9) 특허협력조약(PCT)은 동일발명을 각국에 중복출원하고 각국이 독

립해서 심사하는 데 소요되는 낭비와 불편을 국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파

리협약에 의한 특별협정의 하나로 새로운 국제출원방법을 도입한 조약이다. 

(10) 국제상표등록을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는 상표

의 국제적 보호를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출원인(개인 또는 

기업)이 상표등록 희망국가를 지정, 출원서를 자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등록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 자동적으로 출원된다. 국제상표등록에 관

한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은 본국에 등록한 상표를 국제등록

하면, 각 체약국에 직접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제등록의 존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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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20년이다. 

(11)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은 각국이 서로 다른 상표출원과 

등록절차를 단순ᆞ통일화해서 출원인에게 더욱 간편하고 손쉬운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어, 상표등록절차를 표준화하 다. 한국과 일본은 

이 조약에 가입해 있는 반면에 중국은 아직 미가입 상태이다. 

(12) 부다페스트 조약(Budapest Treaty)은 미생물에 관한 발명을 국제 특

허출원하는 경우에 출원 대상국들에게 모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해야 하

는 불편을 덜기 위해 WIPO에 의해 공인된 미생물 국제기탁기관에 기탁

하면 특허보호를 지정한 모든 나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이다. 

다) 지적재산권관련정보를 정리하기 위한 분류조약(classification teaty)

(13) 상표등록을 실행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

스협정(Nice Agreement)은 상품ᆞ서비스를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공통적인 

분류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약이다. 

(14) 산업의장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Locarno Agreement)은 

산업의장 분류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한다. 

(15) 스트라스부르크협정(Strasbourg Agreement)은 IPC협정으로 불리며, 

특허에 관한 발명과 기술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서 체결됐다. 

<표 6-6>에서 볼 때, 한ᆞ중ᆞ일 3국은 모두 WIPO 및 TRIPS 가입국이

고 그 외 대부분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한편 

TRIPS는 이미 세 개의 조약, 즉 산업재산권의 기초적인 협정인 파리협정,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정, 실연 및 음반, 방송사업자에 관한 로마협정을 

포괄하고 있으나, 한ᆞ중ᆞ일 3국간에 가입여부가 차이나는 일부 국제조

약은 포괄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이 자유무역협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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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요한 점은 TRIPS가 포괄하지 않은 조약 중에서 중국이 상표법

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디지털 및 온라인 환경에 적

절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하여 최근 체결된 WIPO 저작권조약

(WCT)과 WIPO 연주 및 음반조약(WPPT)에 한국과 중국이 가입하지 않

은 상태이다. 한국이 로마협정, WCT, WPPT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이 조

약들이 저작인접권과 온라인 관련 저작권에 관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논

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92) 한국은 WIPO 저작권조약 내용의 일부분을 

반 하여 저작권법을 1999년 12월에 개정하여 WCT에 가입할 준비가 되

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3국간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자 한다.

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중·일간의 쟁점

한ᆞ중ᆞ일 3국은 WTO/TRIPS를 거치면서 TRIPS가 요구하는 최소수준

은 표면적으로 이미 확보하 다. 따라서 이들의 논의에서는 TRIPS 이상

의 국제조약을 최소수준으로 하거나 실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합의가 논

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93) 그렇지만 동시에 기존 TRIPS의 규정을 수용하

는 방식에 각국간의 해석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한ᆞ중ᆞ일 3

국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92)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의 배포ᆞ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보호받는 자는 실연

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이다. 

93)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이 그 동안 세계 특허법 통일화에 최대 장애요소 던 

선발명주의를 조만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를 중심으로 2003년경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이 

타결된 다음 2005년부터는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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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이사회에 제출된 의사록을 기초 자료로 주요하게 활용한다. 이들 

자료는 TRIPS 가입에 따른 각국 국내의 제도변경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다.94) 중국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는 

의사록은 2002년 12월에 작성되었고, 한국은 2000년 10월에 작성되었다. 

여기에서는 각국의 보고에 대한 타국의 질의와 답변을 이들 국가의 관심

사와 입장에 대한 표출로 본다. 따라서 이들 질의ᆞ응답을 통해 한ᆞ중ᆞ

일 3개국의 입장을 추론할 수 있다. 

1) 특허

한ᆞ중ᆞ일 3국이 특허와 관련된 주요 국제협약에 가입한 상태에서, 

특허와 관련해서는 특허의 신속한 부여와 특허권 강화라는 요소와 특허

가능대상의 확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은 중국에 대해 주로 전

자에 주목하 다. 

일본의 경우, 우선, 중국에서 특허허여나 등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합리적인가에 주목하고 이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또한 특허권과 관련, 

특허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이나 정부개입 이전에 이해당사자

가 협의해야 한다는 중국측의 조항과 TRIPS규정이95) 합치되지 않을 가

능성을 제기하 다. 

94) 각국의 질의 역은 해당국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중국에 대한 일본의 질의는 크게 7개 역으로 구분된다. 즉 저작권, 상표, 지

리적 표시, 특허, 미공개정보(closed information)의 보호, 집행(enforcement), 신

식물다양성 보호(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기타가 그것이다. 반면

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질의는 크게 3개 역으로 구분된다. 즉 저작권 및 인

접권리, 미공개정보(closed information)의 보호, 집행(enforcement)이 그것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질의는 크게 5개 역으로 구분된다. 즉 상표, 특허, 

미공개정보(closed information)의 보호와 불공정경쟁,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집

행(enforcement)이 그것이다. 

95) 제41조 지적재산권 시행의 일반적 의무 2항 지적재산권의 시행 절차는 공정

하고 공평해야 한다. 이 절차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합리하게 시간을 제한 또는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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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특허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외국인에게의 양도는 관계당국에 의

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중국측의 조항이 TRIPS가 규정한 내국민 대우96)

와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에 문제제기를 한다.97) 또한 특허권이 침해당할 

경우 관련 증거보전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우선 강제실시(compulsory licences)를 허용할 경우 

그 구체적인 조건이 명확하지 않음을 제기하 고, TRIPS 제30조98)를 실

질적으로 수용하는가와 TRIPS 제34조 제법 특허, 입증 책임99)을 이행하

96) 제3조(내국민 대우) 1항 각 회원국은 파리협약(1967년), 베른협약(1971년), 로

마협약 또는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에 각각 이미 규정하고 있는 

예외 조건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자기 나라 국민보다 불리한 대

우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기관에 관하여는, 이러한 의무는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 관해서

만 적용된다. 베른협약(1971년)의 제6조 또는 로마협약의 제16조 제1항 나호

에 규정된 가능성을 원용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이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한다.

97) 나아가 외국인출원은 중국정부가 지정한 변리사를 통해야 한다는 조항과 

TRIPS의 내국인 대우 규정의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 다.

98) 제30조(허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 회원국은 특허에 의하여 허여된 배타적 권

리에 대해 제한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예외는 제3자의 정당

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권의 정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

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9) 제34조(제법 특허, 입증 책임) 1. 제28조 제1항 나호에 언급된 특허권자의 권

리 침해에 관한 민사 소송 절차를 위하여 특허 대상이 물질을 취득하는 제법

인 경우, 사법당국은 피고에게 동일 물질을 취득하는 제법이 이미 특허된 제

법과 다름을 증명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회원국은 다음 중 최

소한 하나의 경우에는 동일한 물질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생산된 경우 반

대의 증거가 없는 한, 이미 특허된 제법에 의해서 취득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가. 특허된 제법에 의해 취득된 물질이 신규인 경우, 나. 동일 물질

이 그 제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실제로 사용된 제법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국은 제1

항 가호 또는 나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규정된 입증 책임이 

주장된 침해자에게 있다고 자유로이 규정한다. 3. 반대되는 증거의 제시에 있

어서 제조 및 업비  보호에 대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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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 다.

특허가능대상과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은 중국측이 특허보호 허여 예외

역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 다.100) 이외에도 일본은 TRIPS에서 규정

된 것 이상으로 비즈니스모델 등을 특허대상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특허

대상의 확대를 통해 지적재산권분야의 성과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2) 상표

일본은 중국측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제기를 하 다. 첫째, 상표등

록취소의 예외조항 혹은 안전장치(safeguard)101)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유명 상표(well-known marks)’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과 유명상표목록이 국내기업소유로만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이 조항이 

국내로 한정되는가 아니면 국외의 상황에도 적용되는가에 주목하 다. 

100) 제27조(특허 대상)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질 또는 제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

성이 있으면 특허 획득이 가능하다. 제65조 제4항, 제70조 제8항 및 이 조의 

제3항을 조건으로 발명지, 기술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여부에 따

른 차별 없이 특허가 허여되고 특허권이 향유된다. 

2. 회원국은 회원국 토 내에서의 발명의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포함, 필요한 경우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보호하거나, 또는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 발명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제외는 동 이용이 

자기 나라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원국은 또한 아래 사항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 나.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는 다른 본질적으

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제법. 그러나 회원국은 특

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해 식물변종의 보호

를 규정한다. 이 호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4년 후 

재검토된다. 

101) TRIPS 제19조에 의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지속적인 기간에 활용되지 않는 경

우에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상표 소유자가 활용에 대한 장애물

의 존재 근거에 적절한 이유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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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일본측은 중국의 상표법이 TRIPS가 규정한 내국민대우와 합치하

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셋째, ‘법에 의해 규정된(predetermined) 재화

에 사용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하고 등록 이전에 사용되어서

는 안 된다’는 중국측 조항에 문제제기를 하 다. 또한 TRIPS의 제46

조102)와 같은 위조상표제품(counterfeit trademark goods)의 처분에 관한 중

국측의 엄격한 법제 조항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측은 상표소유자의 의지와 독립적인 환경이 상표 사용의 장애를 

구성하는가와 상표 비사용(non-use)의 적절한 근거103)를 제공하는가에 주

목하여 자의적인 상표권 취소가능성을 경계하고 상표권의 강화에 주목하

다. 

한편 국제조약차원에서 보면 상표 역에서는 중국이 각국 상표법의 절

차적 측면에서 국제적인 조화와 표준화를 다룬 협약인 상표법조약(Trademark 

102) 제46조: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를 위하여 사법당국은 침해하고 있는 것

으로 판명된 상품을 아무런 보상 없이, 권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는 방

법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하거나, 또는 현행 헌법상 요건에 위반되지 아니

하는 경우 폐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사법당국은 주

로 침해 상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재료나 기구를, 아무런 보상 없이 

더 이상의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하도록 명

령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요구를 심사할 때는 침해의 심각성과 명령된 구

제 및 제3자의 이익 사이의 비례성에 대한 필요가 고려된다. 상표권 위조 상

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의 단순한 

제거는 이러한 상품이 상거래에 유입되는 것을 허가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

다. 

103) 제19조(상표의 사용요건) 1.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상표권자에 의해 상표를 사용하는 데 대한 장애의 존재에 기초한 정당

한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등록은 적어도 3년간의 계속적인 불사용 

이후에만 취소될 수 있다. 상표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또는 그밖의 정부의 요건과 같이 상표권자의 의사와 무관하

게 발생하는 상표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상황은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로 인정된다. 2. 상표권자의 통제에 따르는 경우, 타인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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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Treaty)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삼국간의 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 

3) 저작권

저작권 역은 일본측이 가장 주목하는 역 중의 하나이다. 우선 저작

권 침해시 중국 국내경우와 외국기업이 개입한 경우에 차별적인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저작권에서 규정한 배포권리가 

국외에서 유통중인 작품의 복사본이나 재생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주

목하 다. 

집행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의 집행규정이 취약함을 제기하고, 저작권침

해에 대한 사법당국의 유약한 조치에 대해 행정당국이 보인 제안

(recommendation)에 대해 문제 제기하 다. 나아가 저작권법이 TRIPS 제

41조 2항104)의 지적재산권 집행관련 절차의 공정성 및 공평성과 합치하

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일본측은 한국측에 대해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서 내국민대우

와 최혜국대우가 제대로 구현되는가와 TRIPS 제13조105)와 부합해서 저작

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예외조항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국제조약과 관련해서, TRIPS 이사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

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저작권조약과 저작인접권조약이라고 할 수 있

는 WIPO 저작권조약(WCT)과 WIPO 실연음반조약(WPPT)의 수용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들 조약은 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공중전달권, 기술

104) 제41조 2항 지적재산권의 시행 절차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이 절차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합리하게 시간을 제한 또는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05) 제13조(제한과 예외)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

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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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를 다루고 있다. 

4) 시행(enforcement)

시행관련 이슈는 일본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지적재산권분야

의 이슈이다.106) 

일본은 시행과 관련해서, 중국이 전반적으로 기구와 조항이 엄격하지 

않고 침해방지나 억제수단이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TRIPS 제61조107)와 같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요소가 약하

며, 둘째, 집행관련 행정기구와 그 기구의 기능이 분명하지 않으며, 셋째, 

국경조치(border measures) 집행 관련 법제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넷째, 

추가적인 침해를 억제할 만한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낮은 벌금과 피해보

상의 유효성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다섯째,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반

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지적재산권 집행관련 피해 증명이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비용이 

필요로 하지 않는가에 주목하고, 권리보유자의 피해액을 결정하는 계산

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제기하 다.

또한, 일본측은 본질적으로 중국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을 위해 위조품의 생산과 여타 지적재산권침해를 방

106) 가장 강경한 주장은 일본판 ITC(국제무역위원회) 창설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강력 대응하자는 주장이다. 

107) 제61조: 형사절차 회원국은 적어도 고의로 또는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

해한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와 처벌을 규정한다. 이용 가능한 구제는 이와 

상응하는 정도의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 수준과 일치하고 억제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구금 또는 벌금을 포함한다. 적절한 경우에 이용 가능한 구제에는 침

해 상품과 주로 범죄행위에 사용된 재료 또는 기구에 대한 압수, 몰수 및 폐

기를 포함한다. 회원국은 그밖의 다른 지적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특히 그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상업적 규모로 행해지는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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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지역주의(localism)에 대한 문제제기, 둘째, 침해에 대처하는 태도

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측은, 첫째, 지적재산권 침해서 사법당국이 명령

을 가할 수 있는 조치와 피해액 산정방식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

하 고, 둘째, 위조상표나 해적 제품의 출시 중지가 규정된(prescribed) 조

항을 분명히 하고, 권리소유자에 의한 청구로 인해 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류의 지적재산권 유형을 적시하길 요구하 으며, 셋째, 지적재산

권 침해와 관련된 처벌의 종류와 크기에 대해 문제 제기하 다.

한국측은 중국에 대해 가처분조치의 신청 중 법원인증의 평균비율, 지

적재산권 침해사례와 처벌조항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을 요구하 다.

5) 기타: 미공개정보, 식물신품종,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미공개정보(closed information)의 보호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모두 

중국측에 대해 의약품 또는 농약품의 판매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테스트

나 정부에 제출된 자료 보호와 관련된 법제 조항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

하 다.108)

또한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 일본측은 외국인에게 식물다양성에 관

한 출원권이나 다양성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는 중국측 조항에 대해 문제제기하 다. 또한 라이센싱의 활용으로 제3

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라이센스 부여자(licensor)가 책임을 진다는 중국

108) TRIPS 제39조 미공개 정보의 보호 3항: 회원국은 신규 화학물질을 이용한 의

약품 또는 농약품의 판매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

된 미공개 실험 결과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자료

를 불공정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회원국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이 자료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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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의 기술수입ᆞ수출 통제규정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인 라이센스 부여

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와 관련해서, 한국측은 중국측에 대해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를 책임지는 기구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 다. 그 외 한ᆞ

중ᆞ일 삼국이 모두 한자를 사용하므로 지명이 같은 경우가 많아 지리적 

표시 문제가 잠재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다.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실태

3개국 지적재산권제도 통일협상에서 중국이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

상된다. 중국은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침해국으로 거론되며 주목받고 있

는 실정이다.109) 따라서 중국 지적재산권제도의 현재적 실태와 그 변화가

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지적재산권법 집행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각종 제도적 요인(지방 이기주의, 행정부처간 조율 실패, 

법원 및 행정 당국의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법이 정한 바(혹은 중앙정

109) 최근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DVD 플레이어, 오토바이 등 부문에서 지적재산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침해에 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받아 상당한 양보

를 했다. DVD 플레이어의 경우, 이른바 6C로 불리는 일본 DVD 플레이어 제

조사 연합의 공세에 려 결국 중국기업들이 30억 위안(약 4천 400억 원)에 

달하는 라이센스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오토바이의 경우, 일본 기업과 

정부의 잇단 항의성 방문 끝에 ‘중-일 오토바이산업계 지적재산권 프로젝트’

를 추진키로 합의했는데, 이는 중국에서의 오토바이 지적재산권 침해실태를 

공동 조사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중국 유관인사에 대한 교육을 

일본에서 실시하고, 오토바이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양국간 조정기구를 설

치한다는 내용이다(中國經濟時報, 2002.9.13). 또한 이를 계기로 2002년 11월 

30일, 중국 국가경제합작무역위원회는 ‘오토바이 생산기업 진입에 관한 법

(摩托車生産準入管理方法)’을 제정, 오토바이 설계 및 개발능력을 갖추지 못

한 기업은 오토바이 산업의 신규진입을 막기로 했다(中國汽車報 200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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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의도)가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는 점이다. 즉 제도적 장벽에 부닥쳐 

법 집행이 실패하는 문제다. 또 다른 문제는, 지적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가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사법(私法)’적 차원이 아닌 국가 및 사회

의 이익 수호라는 ‘공법(公法)’적 차원에서 주로 집행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중심적 집행(State-centered Enforcement, Potter and 

Oksenberg 1999)’이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한 민간 경제주체가 민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낙

후돼 있어, 결과적으로 법의 집행은 정부(특히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모순되는 듯한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공존한다. 즉 

법의 취지나 중앙정부의 의도가 실제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문

제와 법 집행에 있어 중앙정부의 의도만이 크게 반 되는 문제가 공존한

다. 

중국에서 지적재산권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중국적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낮은 국가발전단계와 접한 관

련이 있는 제도적 장벽들 때문이다. 제도적 장벽 중 대표적인 것으로 1)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중앙정부 시책의 무효화 및 왜곡, 2) 정부부처간 

경쟁과 갈등으로 인한 조율 실패, 3) 법원 및 행정당국 내 전문인력의 태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지적재산권법의 집행에서 지역 이기주의는 큰 장벽으로 인식되

고 있다. 중국은 지역간 경제발전 수준과 과학기술 역량의 차이가 매우 

심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해 각 지방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위조품의 생산이 지역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관련 

취업인구가 많은 경우, 이들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해 지방정부가 소극적

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각 지방은 지식경제 발전정도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또한 그 

이해관계를 (비록 편법적이지만)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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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부조직 정비 미흡과 부처간 조율 실패 역시 중요한 요소로 고

려되어야 한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대표적인 행정기관은 1998년 정

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특허국(專利局)이 확대 개편된 국가지식산권

국(SIPO)이다. 국가지식산권국은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특허심사 및 등

록, 특허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의 수립과 법률 초안 

작성 및 규칙의 제정, 지적재산권 관련 외국과의 협상 및 협력 등을 맡고 

있는, 한국의 특허청(KIPO)에 준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상표권은 아직 국

가공상국 산하의 상표국이 주관하고 있으며, 저작권은 국가판권국이 주

관하고 있다. 비록 국가지식산권국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기능을 집

중시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이 작업이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상표권과 저작권 역 등에 있어 주관 행정기관이 중복되는 문제

점이 있다.110) 

셋째, 법원, 행정조직내 전문인력의 부족도 중대한 장애로 작용한다.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법원과 행정조직의 인력이 소질 및 절대수

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법 집행기관

이 자체수사보다는 외부 제보에 크게 의존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998년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상표

권과 저작권을 관할하는 국가공상국 및 국가판권국의 인원이 축소돼

(Clark 2000), 중국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를 의심케 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민사적 해결 시스템의 낙후와 국가중심적 집행

(State-centric Enforcement)이 지적될 수 있다. 1997년까지도 중국에서는 지

적재산권 침해를 당한 개인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

지 않았다. 즉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한 개인이나 기업이 민법에 호소하여 

110) 이밖에 지적재산권법의 집행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세관, 품질기술감독국(소

비자보호법 및 제품품질법에 의거하여 위조 및 불량제품을 단속하는 기관), 

공안국 등 정부기관 사이에 책임 및 권한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남

아 있다. 이런 연유로 ‘중복된 행정조치’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상’이 

번갈아 가며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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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 1997년 이후 이것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지적재산권 분쟁 조정이 그리 보편

적이진 않다. 그 까닭은 한마디로 민사소송이 지적재산권 침해문제 해결

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111)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특

히 중소기업)들은 법원의 판결보다는 정부기관의 행정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경우, 법원에 소를 제

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나, 이는 법원을 통한 피해액의 보상보다는 

자사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함으로써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전략 차원의 행위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Groombridge 

2000).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자신

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거나 사전에 그 같은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없다. 대신, 정부가 벌이는 단속 캠페인에 의해 지

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제재와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이 주로 이루어

진다. 이를 두고 Potter와 Oksenberg(1999)는 지적재산권법의 ‘국가중심적 

집행(State-centered Enforcement)’이라고 명명하 다. 그리고 국가중심적 집

행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첫째, 경제행위에 대한 당과 정부의 과도한 개

입, 둘째, 피해당사자가 아닌 정부당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전문적 기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점, 셋째, 정부의 인적ᆞ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선택적 집행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라 부패가 발생한

다는 점 등을 지적하 다. 

111) 지적재산권 피해당사자들은 흔히 “법원이 지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

적인 가처분명령을 내리는 데 매우 인색하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정부의 행

정당국이 조사중인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인 경우 행정당국의 조치가 끝날 때

까지 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보통 3∼6개월씩 걸리는 행정조치가 내려지기를 기다렸

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때는 이미 증거와 사람이 모두 사라지고 

난 경우가 많다고 한다(Chow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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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전반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중국측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각 역에서 

내국민대우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지적

재산권 침해 억제가 효과적인가에 주목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국의 문제제기에 대해 중국측은 대외적으로 중국 국내법이 

TRIPS협정의 규정을 충실히 수용하고 있으며 TRIPS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국가간 시각의 차이를 드러낸다. 

역별로 보면, 특허에 관해서는 출원 및 허용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

별, 즉 내국민대우의 수용이 쟁점이다. 상표에 관해서는 중국측이 상표법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표권 보호가 미흡하며 해외 유명상표 

보호 정도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일본측은 보고 있다. 

저작권에서는 내국민대우가 충실히 수용되고 있지 못하고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협약, 즉 WCT와 WPPT에 한국과 중국이 가입하지 않

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일본은 공세적인 입장을 택할 것으로, 중국은 수세적인 입

장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존 조

약에 대한 해석의 수준과 그 실행(특히, 중국의 경우)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크게 경계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

한 선진국들간의 연대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WTO규정을 준수하고, 

자체 성과를 대외에 충분히 선전한다는 내부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中國工業報 2003. 3. 20). 중국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규범과 독립

적으로 중국측의 지적재산권보호의 집행문제는 중요성을 가지며, 핵심적

인 쟁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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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이상의 논의로부터 한ᆞ중ᆞ일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분야에 대

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한ᆞ중ᆞ일 자유무역협정에서는 TRIPS-plus방식을 채택하여 3국

이 최소한 TRIPS협정 수준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이루되, TRIPS에

서 포괄하고 있지 않으나 한ᆞ일은 가입하고 중국은 가입하지 않은 상표

법조약을 중국이 가입토록 유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연주 및 음반조약(WPPT)에 대한 적절한 

수준에서의 조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112) 

둘째, 일부국의 국내 지적재산권법과 TRIPS규정과의 불합치성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각국내 지적재산권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4절에서 살

펴보았듯이, 한국과 일본이 중국측 지적재산권 조항자체에 대해서(특히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침해억제책의 유효성에 집중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TRIPS에서 포괄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도 각국간 집행력

에서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국내의 집행부분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보호

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특히 중국의 집행력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중국의 국내적 시행조치를 좀더 투명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TRIPS 수준의 지적재산권보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

ᆞ중ᆞ일 3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 및 행정조치, 국경조치에

서 최소수준의 동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112) TRIPS-plus 방식에서는 기존 TRIPS의 충실한 이행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인 

역을 설정하는 방식을 택한다. 즉 원칙적으로 TRIPS-plus는 TRIPS협정에서 

규정된 조항을 넘어서는 조항을 의미한다. 통상 TRIPS-plus협정은 첫째, 지적

재산권의 새로운 역 포괄, 둘째, 보다 확대된 표준(a more extensive 

standard)의 이행, 셋째, TRIPS협정에서 선택사양으로 설정된 역의 제거를 

의미한다(Vivas-Eugui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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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것처럼, 중국은 지방 이기주의, 행정부처간 조율 실패, 법원 및 

행정당국의 자원 부족 등의 각종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법과 중앙정부의 

의도가 실제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점과 ‘국가중심적 집행’이 주된 기조를 

형성하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침해단속과 보상에 대한 법적 집행이 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져 정부의 자의성이 개

입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재산권보호의 이행문제가 삼국간의 지적재산

권분야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다.

넷째,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훈련, 집행 등을 협력 및 감독할 기구를 설치한 지적재산권 공동위원

회(Joint Committee of Intellectual Property)를 한ᆞ중ᆞ일 3국간에 설치하

여 지적재산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와 같이 산업재산권

과 저작권, 상표권의 담당부처가 특허청 및 문화관광부 (중국은 지식산권

국, 국가공산국, 상표국, 국가판권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제분쟁발생시 효과적인 대처와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구는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더 많은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구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특

히 중국의 지적재산권보호기구가 인력과 기구 등에서 여전히 취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중국측의 지적재산권 관련 인력과 기

구의 교육 및 훈련, 기술적 지원, 지적재산권관련 정보의 교류 등을 통해 

동아시아 3국에서의 지적재산의 창출의 확대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적재산권보호수준에서 저작권분야가 각국간에 가장 큰 격차

를 보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분야에서는 전술하듯이 디지털환

경을 고려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조약이 체결되어 발효되고 있고 현재 

일본만이 가입한 실정이다. 인터넷의 활성화 등 디지털 환경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조약의 준수여부가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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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쟁점으로 기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ᆞ중ᆞ일 3국이 지적재산권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

는 특허제도를 일정한 수준까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 주제는 이미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미 특허절차의 통일과 조화를 꾀하는 

특허법조약이 체결되었다(2000년 체결). 그리고 어떠한 기술에 대해 특허

를 부여할 것인가, 즉 특허요건(특히 비기술분야로의 특허대상확대)에 대

해 각기 나라별로 상이한 법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실체특허법조약이 논

의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양국은 2004년부터 한나라의 특허를 자동

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특허상호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

다. 한ᆞ일간에도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의 노력이 상당히 진전되었고, 

한ᆞ중간의 특허심사 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플랜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

한 추세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선행기술공동조사의 확대, 데이터베이스

의 활용, 한ᆞ중ᆞ일 지역특허청설립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동아시

아지역에서의 내국민 대우의 실질적 보증을 통하여 지적재산 창출을 확

대하여 3국의 공동번 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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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가. 원산지 규정

한ᆞ중ᆞ일 FTA의 목적이 3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을 감안할 때 원산지 규정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FTA

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

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

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

산지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ᆞ중ᆞ일 3국간 FTA에 있어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는 기술적

인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특혜원산지규정으로서 정책적인 판단이 

요청된다. 특히 특혜원산지규정의 경우 그 제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

고, 기존의 FTA들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

서 3국간 FTA의 원산지 규정의 기본 원칙은 공평하고 투명하며 명확하

고 예측가능하며 일관성이 있으며 중립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단명료하고 사용자에게 우호적인 것

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면 FTA의 기본 목표라 할 수 있는 무역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직 3국간 FTA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

체적인 원산지규정의 형태에 대해서는 확정하여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완

전생산(wholly obtained)의 기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기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협상을 통해 3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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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질적 변형의 기준으로 

세번변경의 원칙 아래, 주요공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품목의 특성, 3

국의 산업구조의 특성,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향 등을 고려하여 보완

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산지 규정이 통관비용의 중

가를 가져와서 회원국간의 관세인하 혜택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특혜

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통관비용의 증대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원산지 규정의 제정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회원국

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첨부되어야 한다.

한ᆞ중ᆞ일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가 원용할 수 있

는 규정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 산업구조 및 보완관계가 한ᆞ중ᆞ일의 그것과 유

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NAFTA에서는 역내국산 부품을 사용한 

경우 완전생산기준이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물품이 역내에서 완전

히 생산 또는 취득된 경우나 역내산 재료를 가지고 역내 생산 공정을 거

쳐 제조된 물품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된다. 역외국산 부품을 사용

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으로 판정하며, 세번변경기준만으로 북

미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는 경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원용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입장관철에 있

어서 우리나라의 향후 산업구조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에 비교

우위가 없는 산업은 과감히 양보하고 우리의 산업구조전개에 유리한 방

향으로의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원산지규정은 매우 기술적일 수 있으나 각국의 산업구조를 반 한 정

책적 함의도 갖고 있는 것이다. 협정체결 당시의 산업구조만을 고려한 원

산지규정은 향후 산업발전의 방향에 따라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ᆞ중ᆞ일 FTA의 원산지규정은 21세기 한국의 산업발전 

전망에 기초한 정책적 고려가 보다 반 된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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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덤핑

WTO 통계에 따르면 한ᆞ중ᆞ일 3국 모두 세계 피제소국 최상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3국은 반덤핑제도를 수입규제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반덤핑규제를 받는 국가들이다. 이는 한ᆞ중

ᆞ일 3국이 국내 내수에 비해 수출이 경제에서 비중이 크다는 것을 반증

하고 있다. 그러나 한ᆞ중ᆞ일 3국간의 반덤핑 조사 및 제소 현황을 보

면, 세계적으로 피제소국인 한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국의 무역에 대해 반

덤핑 조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반덤핑조사가 수입

에 미친 향을 살펴 본 결과, 반덤핑조사가 개시된 품목의 수입은 조사 

개시 다음해에 약 23.8%, 2년 뒤에는 62.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경제통합과 반덤핑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1) 반덤핑조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라는 견해, 2) 

반덤핑은 어떤 경제적인 근거도 갖지 못하는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견해, 

3) 공동의 독점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덤핑은 공평성(level 

the playing field)을 확립하는 데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자유

무역협정 체결국간 공동의 독과점 금지법의 마련이 반덤핑법의 철폐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반덤핑법이 경제

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인 약탈적 덤핑은 지금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의 독과점금지법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외국의 독과점금지법 및 산업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전

략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제도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후방연계산업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현재 각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반덤핑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순

한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되어 경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

문에, 관세 및 쿼터의 폐지와 함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서 철폐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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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한ᆞ중ᆞ일 3국 공동의 독과점금지법을 마련할 필요가 없

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협력이 심화되어 ‘deep integration’의 단계

로 나아가기 위해 독과점금지법을 비롯한 공동의 경쟁법을 마련하는 것

은 장기적인 과제이다. 

다만,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과도기적으로 반덤핑규범이 필요할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정도로 정부의 우려가 

클 경우에 한해서 일시적 또는 과도기적으로 반덤핑규범이 필요할 수는 

있다. 즉 반덤핑제도의 유지가 경제적인 근거가 아닌 지역무역협정의 체

결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국

가의 현행 반덤핑규범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

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ᆞ중ᆞ일 3국이 공동의 반덤핑규범을 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의 반덤핑규범을 제정하는 것

은 각국에서 행해지는 보호무역주의적인 관행을 제거하고 나아가 향후 

반덤핑법의 완전한 철폐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의 반덤핑규

범은 현행 보호주의적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고 규정이 불명확하여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은 WTO규정을 넘어서는 내용

이어야 한다.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양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를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디자인하는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경제 정책적 주

권이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국가간의 공정

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무역왜곡적 기능 역시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정부는 일방주의적인 무역정책을 취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유인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국가가 보조금

을 지급할 경우 개별 국가의 후생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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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것이 국제적 구속력을 지닌 다자간 무역협정인데, 보조금과 관련된 다

자무역협정이 WTO 보조금협정이다.

이러한 보조금협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운 하며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

인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하는데, EU의 로마조약, 유럽경제지역(EEA)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WTO 보조금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규제

하는 자유무역협정 역시 존재하는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캐

나다 자유무역협정(CUSFTA) 등이 해당된다. 전반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은 

보조금 규율에 있어 WTO 보조금협정보다 규범적으로 개선되거나 보조

금 규제에 적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출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는 WTO 보조금협정에 비해 이를 포함하는 무역(경쟁)을 왜

곡하거나 왜곡의 위협이 존재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지역무역협정이 유

럽 및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농업부문의 수출보조금 금

지에 적극적인 지역무역협정이 미주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 존재한다. 따

라서 분석된 지역무역협정의 대부분이 WTO 보조금 규율보다 자유무역

(free trade)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NAFTA와 CUSFTA의 경우 

농업부문을 제외한 공산품분야에서는 WTO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WTO

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WTO에 통보된 한ᆞ중ᆞ일 3국의 보조금 지급 현황을 비교한 결과, 

GDP 대비 보조금 비중 측면에서 중국(4.8%), 한국(0.33%), 일본(0.11%)순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농업보조금의 비중이 각각 57.9%, 

70.0%인 반면, 중국은 지역개발보조금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

라서 한ᆞ중ᆞ일 3국간 FTA 추진시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은 아직 한국과 일본의 농업 현실상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협상과

정에서도 농업보조금 문제에 한국 및 일본의 농민단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커 한국 및 일본정부는 농업보조금을 규제할 유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업협정 보조금 규율과 동일한 수준의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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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비농산물 부문에서도 WTO 보조금협정과 유사한 정도의 규범

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계조사절차와 관련하여 중국의 일부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중국은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보복조치의 허용’ 등 보조

금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규정을 재정

비하여 이러한 남용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라. 경쟁정책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속적인 국제규범이 없는 실정이며, 

일부 지역무역협정 및 양자협력협정에서도 구속적이지 않은 것이 대부분

이다. 따라서 경쟁정책은 국제규범의 형태가 아닌 협력분야로 취급되고 

있다. WTO에서는 1997년부터 무역과 경쟁정책 작업반을 설치하여 경쟁

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 다. 현재 협상개시 대상이 되고 

있는 규범(안)의 주요 요소는 카르텔의 규제, 비차별성, 투명성 등 WTO 

원칙의 적용, 공정한 절차, 협력 방식, 이행의무 확보 방안, 그리고 개도

국에 대한 배려 등이다. 

지역 내에 공동의 경쟁법이 도입된 경우는 아직 소수인바, EU 이외에 역

내 공통의 경쟁정책을 적용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인 국가들은 

COMESA, MERCOSUR, ANDEAN 공동체, EFTA 등이다. 경쟁정책 관련 

조항은 대체로 EU 및 연방 유형과 북미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

자의 경우 실체규정을 포함하고 반덤핑 규정을 폐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후자의 경우 실체규정보다는 일반적인 경쟁법 도입 원칙 및 협력내

용을 담고 있으며 반덤핑 규정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ᆞ중ᆞ일 3국의 경쟁정책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경우 실체 내용의 

측면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필요설비에 대한 접근 등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통신산업은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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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높은 등 제약이 있으므로 주시하여야 할 산업분야이다. 유통, 건

설(입찰담합) 등 특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정책 강화는 3개국 모두 필

요한 과제로 보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협력 또는 공동의 학술적 

연구를 추진하여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효과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절차적 협력의 부문에서는 우선 상대국의 법을 존중하고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조사를 요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낮은 단계의 협

력 협정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의 경쟁법의 대상이 되는 실체규정은 한ᆞ중ᆞ일 모두 어느 정도

는 갖추고 있고 규제강도가 대체로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한

ᆞ중ᆞ일 자유무역협정은 실체규정보다는 위에서 살펴본 대다수의 자유

무역협정에서와 같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 을 때 상대국의 경쟁법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국에 대한 예양을 존중하면서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절차적 협력 체계에 주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이미 일본 및 중국과 정기적으로 경쟁당국간 회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분산된 집행체계는 이러한 협의 체계를 운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국이 포괄적이고 통일된 경쟁법제와 

집행체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3국간 긴 한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반독점법(안)의 조속한 

도입과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

야 할 것이며, 자유무역협정에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것도 이 과정의 가속

화에 일정한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본다.

마. 지적재산권

한ᆞ중ᆞ일 3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및 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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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각 역에서 내국민 대

우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지적재산권 침

해 억제가 효과적인가에 주목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

국의 문제제기에 대해 중국은 대외적으로 중국 국내법이 TRIPS협정의 규

정을 충실히 수용하고 있으며 TRIPS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여 국가간 시각차이를 드러낸다. 

역별로 보면, 특허에 관해서는 출원 및 허용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

별, 즉 내국민대우의 수용이 쟁점이다. 상표에 관해서는 중국이 상표법조

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표권 보호가 미흡하며 해외 유명상표 보

호 정도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문제 있는 것으로 일본은 보고 있다. 저

작권에서는 내국민대우가 충실히 수용되고 있지 못하고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협약, 즉 WCT와 WPPT에 한국과 중국이 가입하지 않

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일본은 공세적인 입장을 

택할 것으로, 반면에 중국은 수세적인 입장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존 조약에 대한 해석의 수준과 그 실

행(특히 중국의 경우)이라고 할 수 있다. 

한ᆞ중ᆞ일 FTA 추진시 지적재산권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한ᆞ중ᆞ일 자유무역협정에서는 TRIPS-plus방식을 

채택하여 3국이 최소한 TRIPS 협정 수준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동

조화를 이루되, TRIPS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한국 또는 중국이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표법조약,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연주 및 

음반조약(WPPT)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조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일부국의 국내 지적재산권법과 TRIPS 규정과의 불합치성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국내 지적재산권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TRIPS에서 포

괄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도 각국간의 집행력에서 차이가 있으므

로, 국내의 집행부분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

식이 적절하다. 넷째, 지적재산권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f Intelle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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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를 설치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훈련, 집행 등을 

협력 및 감독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적재산권보호 수준에서 저작권분야

가 각국간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디지털 환경

을 고려한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조약의 준수여부가 TRIPS가 규정한 수

준을 넘어서는 쟁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ᆞ중ᆞ일 

3국이 지적재산권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제도를 일정한 수준

까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 한ᆞ중ᆞ일 FTA 추진시 한국정부는 <표 7-1>과 

같은 사항을 제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규정의 경우 

NAFTA 규정을 원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반덤핑의 경우 한ᆞ중ᆞ

일 FTA에서 각국의 반덤핑제도가 존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

타나, 반덤핑제도의 철폐를 통해 WTO 규율보다 자유무역 지향적인 방향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농업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보조금은 허

용되어야 하며, WTO규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조금 규율을 운 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상계조사 관련 규정이 WTO규율과 부합되지 않

는 경우가 존재해,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부문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

이다. 

경쟁정책의 경우 한ᆞ중ᆞ일 3국 모두 실체규정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3국간 절차적 협력 및 공동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야 한다. 또한 그 수준은 WTO 경쟁작업반에서 논의되는 수준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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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TRIPS-Plus 방식을 채택하여 한ᆞ중ᆞ일 3국이 최

소한 TRIPS 수준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동조화를 이루되, 디지털 

환경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 관련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조약의 

준수여부가 WTO규정의 Plus 부문으로 쟁점화될 전망이다. 

<표 7-1> 무역규범별 추진 제안

원산지 규정 반덤핑 보조금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추진방향 NAFTA 수준 WTO Plus WTO 유사
절차적 협력 
및 공동연구

WTO Plus

비고
서비스 산업 

고려
반덤핑제도의 

철폐

단, 상계조사 
관련 규정 

명확화 필요

현 WTO 

논의수준과 
유사하게

디지털환경을 
고려한 
저작권 

분야가 Plus

주: 2∼6장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리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전술한 것처럼, 중국이 WTO에 가입하며 규범기반 다자무역체제(rule- 

based multilateral trade system)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교역국과의 모든 무

역행위가 법대로 이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중국은 사회주의적 잔

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동시에, 법에 의해 경제체제가 운용되기보다는 여

러 가지 전근대적인 요소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지방 이기주의, 행정부

처간 조율 실패, 법원 및 행정 당국의 자원 부족 등 각종 제도적 요인으

로 인해 법과 중앙정부의 의도가 실제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점과 ‘국가 

중심적 집행’이 주된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단속과 

보상에 대한 법적 집행이 정부(특히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져 정부의 자의성에 의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문제가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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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미국 및 EU 등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범준수를 

약속하 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각종 시장개방양허와 무역규범분야 등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또한 중국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고 WTO에 가입한 역

사가 짧아 다자체제에 대한 적응 여부 역시 의문이다. 특히 WTO규범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중국 국내법규와 

WTO규범과의 조화가 중국의 WTO 가입 후에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

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한ᆞ중ᆞ일 FTA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WTO규

범과의 부합성을 강조하고, 규범의 명확화 및 개선에 협상력을 집중하며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를 이용한 법적 구속력을 제

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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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한·중·일 경쟁법 비교

<부표 1> 한·중·일 경쟁법 비교: 실체규정

법규 한국(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본(독점금지법, 공정취인위원회) 중국(반독점법 초안, 반독점행정관리국 )

실체규정 내  용 처벌 
(최고한도) 내  용 처벌 내  용 처벌

시장지배
적 지위 

남용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다음행위를 
금지.
①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
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
하는 행위
② 상품이나 용역 공급의 부당한 
수량조절
③ 타사업자 사업활동의 부당한 
방해
④ 신규사업자 진입의 부당한 방
해
⑤ 경쟁사업자의 부당한 거래배제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 일정한 거래분
야에서 시장점유율 50% 이상, 또
는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사업자(개별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사업자 제
외).

과징금: 
매출액의 3%, 
매출액이 없
거나 그 산정
이 곤란한 경
우 10억 원 
이내

벌금 및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병행부
과 가능

사적독점 또는 부당한 거래제한
을 금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①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상대방
에게 당해 거래에 관계되는 상품 
또는 용역 이외의 상품 또는 용역
을 구입토록 하는 행위
② 이들에 대해 자기를 위하여 금
전, 용역 기타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③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
위
⑤ 거래 회사에 대해 당해 회사의 
임원선임과 관련해 사전에 자기 
지시를 따르게 하거나 자기의 승
인을 받게 하는 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 연간 국내공
급액 1000억 엔 이상, 1사 시장점
유율 50% 이상, 또는 2사 시장점
유율 합계 75% 이상.

벌금 및 징
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엔 이
하의 벌금. 
병과 가능

8가지 유형의 남용행위 금지
① 높은 독점가격
② 약탈적 가격
③ 차별대우
④ 거래의 거절
⑤ 강요된 거래
⑥ 불합리한 거래조항의 부과
⑦ 배타적 거래 합의
⑧재판매가격의 유지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별 시장점
유율 1/2 이상인 사업자, 2개 사
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3 
이상인 사업자, 3개 사업자의 시
장점유율 합계가 3/4 이상인 사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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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한국(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본(독점금지법, 공정취인위원회) 중국(반독점법 초안, 반독점행정관리국 )

실체규정 내  용 처벌 
(최고한도) 내  용 처벌 내  용 처벌

기업결합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
결합을 금지. 강요 및 기타 불공정
한 방법의 기업결합 금지.
기업결합 행위: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ᆞ소유, 임원지위 겸임, 합병, 

업 양수ᆞ임차, 경 수임.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에 있어 특수관계인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
경쟁 제한 판단 기준:
① 결합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
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
에 해당하며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인 동시에 그 합계 시장점유
율이 시장점유율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 25%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 
②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
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으로, 
그 시장의 5% 이상을 점할 경우.
면제대상: 당해 기업결합 방법으로
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
다 큰 경우. 상당기간의 자본잠식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기업결
합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신고의무: 자산총액 또는 매출
액(계열사 포함)이 천억 원 이상 기
업. 대상기업이 벤처기업인 경우 적용
제외.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부과

벌금 및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억원 이하의 
벌금. 병행부
과 가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한 기업
결합 금지.
기업결합 행위: 경쟁을 실질적으
로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방
법에 의한 주식의 보유 및 취득, 
임원겸임 또는 합병, 경쟁을 실질
적으로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
래방법에 의한 업의 양수, 임차, 
경 의 수임, 계약체결. 
경쟁 제한 판단 기준: 금융업 이
외의 자본으로 350억 엔 이상 또
는 순자산이 1,400억 엔 이상인 
주식회사가 다른 국내회사 주식
의 취득가액 합계가 자기자본액
에 상당하는 액 또는 순자산에 해
당하는 액 중 많은 쪽의 액을 초
과하여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
우, 금융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인가 및 신고의무: 대형기업
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의무, 금융
회사의 주식보유 경우 1년 이상 
5%초과 소유의 경우는 사전인가 
의무.

벌금 및 징
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
하의 벌금. 
병과 가능. 

집중통제에 관한 기본규칙을 규
정, 회사결합을 초래하는 조치들
을 금지. 
기업결합 행위: 합병, 주식ᆞ자산 
매입, 합작투자.
승인 의무화: 규모의 경제를 위
해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장경쟁 제한 혹은 제거하는 경
우, 국가경제의 건전한 개발을 
저해하는 경우, 공익에 해를 끼
치는 경우에는 불허.
특별승인: 특정 부문에서의 경쟁
을 제한 또는 제거하는 것이 국
가이익 혹은 공익에 이득이 되는 
경우.  

벌금 및 
징역:
10만 위안
-천만 위
안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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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한국(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본(독점금지법, 공정취인위원회) 중국(반독점법 초안, 반독점행정관리국 )

실체규정 내  용
처벌 

(최고한도)
내  용 처벌 내  용 처벌

경제력집
중 억제
(기업집단 

지정)

공정위가 해당 기업집단 지정. 대
상 기업집단은 주주 주식소유현황, 
재무상황, 타국내회사 주식소유현
황 신고의무. 내부거래(특수관계인
과의 거래: 거래금액이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 원 이상) 공시 제
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필수.
기업집단 설정기준: 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
조원 이상(금융ᆞ보험업만을 위
하는 기업집단은 제외).

벌금 및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억원 이하의 
벌금. 병행부
과 가능

지주회사
설립

지주회사 신고제도. 자본총액을 초
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자회사 주식을 50% 미만으로 소유
하는 행위, 손자회사 소유행위 등
을 금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채무보증 해소 전에는 지주회사가 
될 수 없음.

과징금: 자본
총액 초과 부
채액의 10% 
이내. 
(미달보유 주
식비율/자회
사보유 주식 
비율)*주식장
부가격

자회사 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
식을 소유하는 다른 국내회사를 
칭함. 자사 및 그 자회사의 총자
산의 합계액이 3천억 엔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취
위에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사업
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상호출자 
계열회사의 주식 상호 보유 금지. 
합병,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의 경
우는 제외.

과징금: 위반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취득가
액의 10% 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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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한국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독점금지법, 공정취인위원회) 중국 (반독점법 초안, 반독점행정관리국 )

실체규정 내  용
처벌 

(최고한도)
내  용 처벌 내  용 처벌

출자총액 

순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다른 
국내회사 주식 소유 금지. 신주 취
득,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중소기
업과의 기술협력,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우, 관리절차중인 기
업,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투자 및 
정부출자기관 인수 경우 등은 한시
적으로 제외.

과징금: 위반행
위로 취득 또
는 소유한 주
식 취득가액의 
10% 이내.

채무보증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
지.

조세특례법에 의한 보증, 국제경쟁
력 강화 위한 경우는 제외.

과징금: 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 이내.

금융회사 
의결권 

금융업, 보험업을 위하는 회사는 
자사 소유 비금융 국내계열회사주
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불가능. 

금융업, 보험업을 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의 경우만 의결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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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한국(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본(독점금지법, 공정취인위원회) 중국(반독점법 초안, 반독점행정관리국 )

실체규정 내  용
처벌 

(최고한도)
내  용 처벌 내  용 처벌

부당한 
공동행위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
쟁을 제한하는 다음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
① 가격 결정ᆞ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③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④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
는 행위
⑤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
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도입을 방해
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⑥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 그 상품의 
종류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⑦ 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⑧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
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는 행위.
위법요건: 실질적 경쟁 제한 효과 없어
도 합의 자체가 위법. 명시적 합의 증거 
없이 정황적 증거만으로도 법적용 가능
(추정요건 도입).
예외: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
복, 산업구조조정, 거래조건합리화, 중소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공정위 인가를 받은 경
우 면제.
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과징금:
매출액의 5%, 매
출액이 없는 경
우는 10억원 이
내

벌금 및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의 벌금. 병행부
과 가능

 사업자와 결합, 통모, 기타 어떤 방법
으로든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
제하거나 지배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담합과 부당
한 거래제한(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대가를 결정, 유지 또는 인상
하거나 수량, 기술, 제품, 설비 또는 거
래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을 금지. 

과징금:
카르텔의 경우 
실행기간 매출
액의 6/100이
며, 도매업의 
경우 1/100, 소
매업의 경우 
2/100.

벌금 및 징역:
200만 엔 이하
의 벌금. 

경쟁을 재한 또는 제거하고자  독점 
합의하는 사업자는 위법. 
6가지 형태의 독점적 합의 금지. 
① 가격고정
② 공모
③ 수량제한
④ 시장할당
⑤ 신기술 혹은 신설비 구입제한
⑥ 공동거래 방해.
위법요건: 합의의 모든 반경쟁적 향 
및 효율성ᆞ이익 등 결정적 요소를 고
려.
예외: 국가경제발전 및 공익에 혜택이 
되는 경우 적용예외. 

벌금 및 징
역: 
10만-500만 
위안의 벌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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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한국(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본(독점금지법, 공정취인위원회) 중국(반독점법 초안, 반독점행정관리국 )

실체규정 내  용
처벌 

(최고한도)
내  용 처벌 내  용 처벌

불공정
거래
행위 

- 공동행위가 아닌 사업자 일방에 의
한 행위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

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를 저해할 경
우를 제재

- 부당한 거래거절, 거래상대방 차별, 
부당한 경쟁자의 배제, 부당한 고
객유인,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거래지원.

과징금: 해당 
매출액의 2%,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원이
내.
벌금 및 징역: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병행부과 가능.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정의된 행위.
①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를 차별적
으로 취급하는 것
② 부당하게 대가를 가지고 거래하
는 것
③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
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또는 강
제하는 것
④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
⑤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 
⑥ 자기 또는 자기가 주주 또는 임
원인 회사와 국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그 거래상대방
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당해 사업자가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의 주주 또는 임원을 그 회
사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도록 
부당하게 유인, 교사 또는 강제하는 것.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사업자수 제한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
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
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및 방조행위 금지.

과징금: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는 5억 원 이내, 
참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액의 5%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
제로 제한하는 행위, 부당한 거래제한 
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 또는 국제적 계약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
를 시키도록 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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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한국(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본(독점금지법, 공정취인위원회) 중국(반독점법 초안, 반독점행정관리국 )

실체규정 내  용 처벌 (최고한도) 내  용 처벌 내  용 처벌

재판매가격
행위 

금지.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저작물 또는 동
일품질 판별 용이 상품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자유경쟁인 상품은 공정위의 
사전지정 및 고시 이후 허용.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공
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는 재판매가격
유지계약의 계약내용의 수정을 공정위
가 명할 수 있음)

과징금: 해당 매
출액의 2%, 매출
액이 없는 경우 
5억 원 이내.

벌금 및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의 벌금. 병행부
과 가능.

판매 사업자가 당해 상품의 판매 상대
방인 사업자와 그 상품의 재판매가격
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행한 정당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적용하지 않음. 단, 재판매가격
지정 인정요건으로 상품이 일반 소비
자에 의해 일상적으로 상용되어야 하
며, 상품에 대해 자유로운 경쟁이 행해
져야 함. 

기타

국제계약: 업자ᆞ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됨.

그러한 국제계약이 경쟁에 미치는 향
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위 인정 경우 예외.

과징금: 해당 매
출액의 2%, 매출
액이 없는 경우 
5억 원 이내.

벌금 및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
하의 벌금. 병행
부과 가능.

국제계약: 부당한 거래제한 또는 불공
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
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 또는 국제적 
계약 금지. 

과징금:

시행령으로 정
한 방법에 따
라 산정한 매
출액에 6/100

(도매업의 경우 

1/100, 소매업
의 경우 2/100)
을 곱하여 얻
은 액에 상당
하는 금액.

벌금 및 징역: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
금. 병과 가능. 

행정적 독점 규제: 크게 산업독점과 
지역독점으로 구분. 정부행위를 5개 
범주로 나눠 금지.

① 특정 사업가로부터 구매를 강요하
거나 혹은 사업자의 합법적 사업행위
를 제한하는 차별적 관행
② 지역독점
③ 부서 및 산업독점
④ 사업자로 하여금 시장경쟁의 제한 
혹은 제거를 위한 행위를 강조하는 행
위
⑤ 정당한 경쟁의 제한 혹은 제거를 
위한 규정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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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한·중·일 경쟁법 비교: 집행체계

집행체계 한  국 일  본 중  국

행정절차

공정위 권한 및 행정절차: 직권조사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 개시. 당사자에게 조사결과 서면통보.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청취 
가능.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위촉권한. 기업자료
나 물건의 제출 명령 및 치 권한.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 상황, 장부, 서류, 전산자료, 음성녹
음자료, 화상자료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 확보 권한. 내부거래 공시대
상회사에 대한 일정한 조건하에 금융거래관련 정
보를 제공받을 권한.
재재수단: 모든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 및 법위반
사실의 공표 등 시정권고, 각 위반행위에 특정한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징수 권한. 조사 불응 및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천만 건에서 2억 원 
사이의 과태료 부과가능.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
령 위반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각종 신고사항에 응하지 않은 
경우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1억 원 이
하의 벌금. 
조사대상자의 권리보장: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명
령 이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복사 등이 가능. 공정위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
우 통지를 받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는 60일 내에 재결해야 
함.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공정위 시정명령은 
집행정지될 수 있음.

공정위 권한 및 행정절차: 신고, 직권에 의해 
심사.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두 및 심
문 가능, 감정인의 출두 및 감정 가능, 장부서
류 기타 물건의 소유자로 하여금 당해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권한, 사건
관계인의 업소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 입
회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 
재재수단: 위법상태의 배제 및 적당한 조치 
권고. 각 위반행위에 특정한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징수 권한.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허
위진술 및 감정에 대해서는 3월 이상 10년 이
하의 징역 부과, 검사 거부ᆞ방해ᆞ기피에 대
해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 부과, 각종 신고사항에 응하지 않은 경
우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 부과.
조사대상자의 권리보장: 시정조치, 과징금 납
부명령 이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
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공정위 권한 및 행정절차: 독점정책 및 규
정 발포, 반독점 조항과 관련된 문제 조사, 
승인조항을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 반독점
법 위반사례 조사 및 처리, 위반사항 보고
의 지속. 
한편 경쟁당국에 대한 사법검토를 규정, 이
에 의거해 이해 당사자들은 행정처벌에 대
해 일반적 사법검토제도에 호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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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체계 한  국 일  본 중  국

사법절차

공정위 전속고발: 심각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 공소제기 이후에는 고발 취하 불가
능. 

과징금에 더해 손해배상과 벌칙이 중복 부과 가
능(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가능).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통지 30일 내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비 정보보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
자단체의 비  누설 및 공정거래법 시행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 조사상에서 획득
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
하는 것을 금지. 비 누설 위반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 금융정보 누설위반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공정위 전속고발: 주요한 독금법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사법절차는 소극적 절차만 있음)

비 정보보호: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업
자의 비 을 다른 곳에 누설 혹은 도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사소제도(Private Civil Suit), 행정소제도(Ad-

ministrative Suit against Government), 형사처
벌(Criminal Prosecution)의 강한 집행수단 규
정. 사업자 혹은 소비자의 법적 권리 및 이
익이 독점적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탄원 가능. 반독점법을 위반한 사업
가들로부터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들 피해
자들에게 고소할 수 있는 권리(정부기관 및 
공무원의 행정독점에 의한 행정탄원도 포
함). 

형사처벌은 책임 있는 공무원에 의한 행정
독점에 적용되며, 시장독점적 지위가 행정
처벌에 귀속된다고 규정.



Executive Summary

An Analysis on Trade Rules of Korea, Japan and China: 

Implications on an FTA among Three Countries

Moonsung Kang, Yoo Cheul Song, Soon-Chan Park, 

Mikyung Yun, and Keun Lee

This research has analyzed trade rules of Korea, Japan and China, focusing 

on rules of origin, antidumping,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competition polic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order to provide 

implications on an FTA among the three countries.

<Rules of Origin>

This book suggests that an FTA among Korea, Japan and China invoke a 

clause of rules of origin in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It is because structural and complementary relations among U.S., 

Canada and Mexico are very similar to those among Korea, Japan and China. 

In case of invoking the NAFTA clauses, it is needed to develop a negotiation 

strategy to the extent of considering the current and futur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Korean economy and restructuring industries without any comparative advantage. 

<Antidumping>

This paper argues that establishing common antitrust disciplines in FTAs is 



not the precondition for the abolishment of antidumping. Examining the cases 

investigated by the Chinese authority, we show that antidumping is simply 

used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not to establish the level playing field or 

fairness. We consider two options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antid-

umping measures on establishing an FTA among Korea, Japan and China; 

either abolishing antidumping rules or stipulating WTO-Plus rules. In parti-

cular, even though the Chinese antidumping rules have been improved signifi-

cantly with the accession to the WTO, there remains much rooms for further 

improvement.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re are a few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that have attempted to 

go beyond the WTO disciplines in the area of subsidies.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an RTA among Korea, however, China and Japan, discipline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hould be as stronger as those 

contained in the WTO because China is considered as being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from a centrally-planned into a market, free-enterprise 

economy, enjoying special treatments. In addition it would be inevitable to 

allow agricultural subsidies in the disciplines on subsidies because Korea and 

Japan have been providing a high proportion of state aids to the agricultural 

sector. Korea should emphasize harmonization of disciplines on subsidies with 

those contained in the WTO because in some aspects current Chines 

disciplines on subsidies are not compatible with those contained in the WTO. 



<Competition Policy>

One of the key observations is the widespread use of competition-related 

provisions in RTAs. Amongst those RTAs, NAFTA would provide valuable 

implications to an FTA among Korea, Japan and China because NAFTA is 

an FTA among countries with various stages of competition laws. Specially 

NAFTA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for Mexico to adopt and improve 

competition laws. As NAFTA also has disciplines to regulate anti-competitive 

conducts of state enterprises, those clauses should be considered in negotiating 

an FTA among Korea, Japan and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 Japan and China need to adopt a TRIPS-Plus approach to set 

disciplin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by harmonizing rules on IPRs 

among the three countries when they negotiate an FTA. In addition, Korea 

and Japan need to recommend China to sign several treaties related to IPRs 

that the two countries have already joined but China didn't yet. Each country 

should be also asked to improve enforcement of protecting IPRs in a 

transparent and logical manner. Specially the three countries need to 

harmonize patent laws which is the key of IPR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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